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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 사회는 대책 마련
에 분주하다. 저출산･고령사회를 한국보다 먼저 경험하고 대응책을 마련
해온 국외 사례를 검토하는 작업은 이 시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독일
은 1990년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던 국가이지만, 보육시
설 확대, 부모수당 도입 등 가족정책의 개혁을 거치면서 유럽에서도 저출
산 대응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었다. 뿐만아니라 2012년부터 5년여간 국
가적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던 ‘인구전략’은 인구변화에 대응한 미래 지향
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풍부하다. 

본 연구는 독일의 인구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국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인구현상에는 복합적 요소가 작용하므로 독일의 다양한 관
련 정책뿐만 아니라 인구변화 현상을 인구구성과 지역적 분포 등을 포함
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추진된 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 영역별로 역사적 배경을 포함하여 설
명하였다. 

본 연구는 주보혜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내의 김유휘 부연구위원, 
김은정 부연구위원, 권영지 연구원과 함께 원외의 육아정책연구소 박은
정 부연구위원이 수행하였다. 연구진은 본 연구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아
끼지 않으신 원내의 이소영 연구위원, 원외의 정재훈 교수에게 감사의 뜻
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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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사회 전반에서 
위기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인구정책의 전면적 재편을 요구받고 있다. 저
출산･고령화 현상을 한국보다 앞서 경험하고, 국가적 위기의식을 바탕으
로 대응 방안을 모색한 독일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
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의 선험국가로서 독일 사례를 다룬 기존 연
구가 개별적 제도 소개에 그치고 있어,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독일의 인구전략 수립 배경과 전개, 경과
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도전 상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주요 연구 내용

  가. 독일의 인구 현황과 전망

독일에서 통독 이후 구동독 지역의 출산율 저하가 두드러졌던 1994년
에 합계출산율이 1.24명을 기록하여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고, 2010
년 이후 꾸준하게 회복하여 2016년에 1.5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3년간 다시 감소하였다. 최근 고학
력 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서독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한 가족정책의 성과로 이해되고 있다.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는 2022년에 발표된 ‘15차 조정 인구 추계’ 결과
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독일은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를 예상했으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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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10년간 순 이민이 추정치보다 증가하면서 2070년까지 인구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노년부양비의 증가는 주로 순 이민 증
가로 인해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지역별 인구 격차는 지난 30년간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독은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가 나타난 반면, 서독 지역
은 인구 증가가 나타난 지역이 대부분이며, 지난 30년간 인구가 감소한 지
역은 2070년까지 대부분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나. 독일의 인구전략(2012~2017)

독일의 인구전략은 2012년부터 5년여간 사회 전반의 인구적 적응 유
연성(Demografieresilienz) 제고를 목표로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인구
전략은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변화를 새로
운 발전의 기회로 인식하고, 사회가 가진 잠재력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시도였다. 인구구조 변화를 국가, 사회, 개인이 당면한 조건들이 
모두 새롭게 재편되는 변화로 인식하고, 기존 인구학적 측면에서 다뤄지
지 않았던 정책 영역까지 포함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최적화시키는 구조
조정을 추진하였다. 9개의 주제로 분류된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상향식 
대화 프로세스를 특징으로 하는 인구전략은 정부, 주정부, 지자체는 물론 
경제,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정책 이해관계집단이 포함
된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다.

  다. 인구정책 영역

1) 가족정책

독일에서는 ‘지속 가능한 가족’이라는 패러다임 아래 가족정책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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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특히 부부간 파트너십에 기반한 정책 변화, 특히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의 정책적 변화로는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와 ‘아동기본보장’의 정책화가 대표적이다. 2023년 ‘어린이집 질 
개선법(KiTa-Qualitatsgesetz)’을 도입하는 등 인프라 확장에서 더 나
아가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2025년에는 
모든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적절한 
성장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주고자 ‘아동기본보장(Kindergrundsicher
ung)’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전일제 학
교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
다. 

2) 지역정책

독일 연방정부는‘동등한 생활 조건의 보장’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여 모
든 농촌 및 도시 지역의 생활 조건과 근로 조건의 동등성을 지원하고 도
시 및 농촌 지역의 높은 삶의 질과 좋은 고용 및 환경 조건을 보장하고자 
했다. 1990년대의 ‘동등한 생활 조건’ 정책수단은 주로 구동･서독의 격
차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구성되었으나, 이제는 독일 전체의 농촌과 대도
시의 격차 완화에 중점을 둔다. 한편, 낙후된 지역(특히 농촌)에 동등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향토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2014년 바이에른에서 
처음 도입한 향토정책(Heimatpolitik)은 2018년 대연정 출범 이후 연
방정부 정책 영역으로 포함되어 탄광 지역의 구조적 전환, 디지털 인프
라 확충, 폐철도 노선 활성화,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보
고했다. 최근의 정책 변화로는, 2020년에 ‘동등성 점검’을 도입하여 제안
된 법안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생활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
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고, 지역 격차 완화와 관련된 6개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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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사업을 새로 도입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범독일 지원 
시스템(GFS)’ 아래로 위치시켜 정책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
막으로, 지역 경제개발 정책으로 활용되었던 ‘지역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 과제(GRW)’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여 주민의 필수생활서비스, 주민
참여, 주민의 삶의 질에도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3) 이민정책

독일에서 이민정책은 노동력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
로 활용되어 왔다. 1950년대의 초청이민자 제도, 2010년대 이후 외국인 
숙련 노동자 정책이 대표적이다. 최근 독일의 노동 이민정책은 숙련 노동
자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국외 전문인력에게 매력적인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개발하였다. 대표적으로 2020년에 
도입된 ‘숙련인력이민법’은 숙련인력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
용했던 요소들을 제거하고 관료주의를 완화한 조치로 특히 제3국 출신 
숙련 노동자의 노동 이주 권리를 확대하였다.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민자의 일상 문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
고, 이민자의 입국과 체류 조건을 완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환영문화
(Willkommenskultur)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라. 국민인식조사

온라인 조사로 진행된 국민인식조사는 독일 국민(20~49세 남여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인구 문제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
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이 조사의 결과는 동일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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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진행한 한국인 대상(20~49세 남여 2,500명)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
여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 및 출산에 관해 독일인은 결혼할 생각이 
있는 비율이 한국인보다 낮지만, 향후 출산 의향은 독일인이 한국인보다 
높았다. 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독일은 본인의 건강과 
배우자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한국은 경제적 여건의 중
요도가 높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이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서는 독일과 한국 모두 가사 및 자녀 육아 분
담에서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양국 모두 남성은 적절한 수준으로 생각
하는 육아 및 가사 분담 비율이 실제 분담 비율보다 높았다. 한편, 독일은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 정도를 한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해서 보면, 임신 출산 지원,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보육료 지원 등에 대한 인지도는 독일인이 한국
인보다 높았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기본 조건 또한 한국보다 더 잘 갖춰
져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독일의 인구전략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무용론, 운명론적 접근을 경
계하고 변화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로 인식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진행되었다. 개별 실무분과를 통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제의 방향성, 
접근 방식 모두 참여자가 직접 결정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하고 수용
도 높은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연방정부 내 다양한 부처
를 아우르는 인구 변화 대응 전략 수립 과정은 인구정책 전반을 재구조화
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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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인구정책 영역으로 가족정책, 지역정책, 이민정
책을 검토하였다. 가족정책에서는 연령 통합적인 생애과정 관점에서 ‘일
과 가족의 양립’을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가
족 형성, 재생산 활동, 자녀양육에서 ‘부모의 가족 시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부모의 성 평등한 돌봄 역할 분담을 목표로 남성이 
돌봄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였다. 

지역정책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 
전략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온 것이 특징이다. ‘동등한 생활 조건’ 
개념은 오랫동안 독일 지역정책에서 핵심적 가치로 여겨져 왔고, 현재에
도 이 개념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면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 진행되는 여러 부처의 사업을 한 울타리 안에 위치시켜 
협력과 연계가 가능한 기반을 만들고, 지역민들이 지역의 주요 사안에 대
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변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였다.

이민정책에서는 숙련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우려로 이어지자 
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이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단일민족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한국 사회와 닮은 점이 있다. 최근에
는 숙련인력이민법을 도입하면서 이민자에게 매력적인 나라로 탈바꿈하
려는 노력을 본격화하는 한편, 이민자의 장기적 적응과 사회통합 지원 정
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환영구조가 환영문화를 만든다’는 모토 아래 
신규 이민자를 위한 국가 지원구조를 검토하고 권고안을 개발하는 등 이
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환영문화(Willkommenskultur)’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용어: 독일, 인구전략, 인구정책, 가족정책, 지역정책,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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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독일에서는 인구 변화에 대해 세 가지 트렌드가 주로 회자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으며, 더욱 다양해지고 있
다”(Wir werden weniger, älter, bunter)(Schröder, 2013)는 진단이 
그것이다. 첫째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낮은 출산율이 대표
적인 원인이다. 새로운 세대의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줄어든다는 것, 즉 
숙련된 근로자의 부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최근 인구 
변화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한편, 인구가 감소하
는 동시에 노인들이 많아지고, 노인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질 것이다. 연장
된 수명만큼 자신의 에너지와 경험을 사회에 더 오래 기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한편, 신체적, 인지적 기능 저하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도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인구에서 다양한 이민 배경과 국적을 가진 비
율이 높아진다. 평균적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선주민보다 젊고 
자녀가 많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보면 장기적으로 외국 출신 인구 비
율은 더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모델, 생활방식, 세계관
의 다양성은 이전보다 훨씬 더 독일 사회를 특징짓는 요소가 될 것이다.

실제로 베이비부머의 퇴직은 다음 세대가 메울 수 없는 공백을 남기고 
있고, 사회, 경제, 의료 및 사회 시스템에서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다른 유
럽국가보다 더 일찍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한 독일은 이미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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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67세까지 상향 조정했고, 중장년 재교육 및 보충교육을 강화했
으며,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인 국가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서 주목할 점은, 운명론적 접근을 경계하고, 무용
론, 회의론 대신 변화에 건설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
하고, 바꿀 수 없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고, 이 변화
를 기회로 여겨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작업이 2012~2017 기간 동안 국가적 프로젝트로 진행된 인구전략의 수
립이다. 독일 정부는 “모든 연령이 중요하다”는 모토 아래 인구전략을 수
립했다. 이를 위해 기관 및 파트너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대화 프로
세스를 시작했다. 독일 인구전략적 접근의 핵심은 사회의 모든 영역이 상
호 의존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인구학적 변화를 사회 전체의 포괄적
인 과제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또한 인구학적 변화가 ‘외부요소’인 이민
과 난민 인구 증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 인구, 지역 발전 불균형 심화에도 주목해 왔다. 

이처럼 인구 전환기의 정점에 있다고 평가받는 독일 사회는 적극적으
로 변화된 조건에 대응하고 있다.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2022년 11월 28일 ‘독일: 이민자 국가. 참여와 존중을 위한 대화’에서 공
식적으로 독일을 ‘이민자 국가(Einwanderungsland)’로 선언하며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이민정책과 개방과 통합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Die Bundesregierung, 2022). 이제 독일 인구정책에
서 ‘이민’과 ‘사회통합’ 정책은 핵심적 고려 요소가 되었으며, 향후 독일
의 인구구조 변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35
년까지 독일 전체 인구의 규모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계에 따르면 
2035년까지 약 60%의 지역과 독립 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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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 지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다. 특
히 구동독 지역은 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베를린을 제외한 8개 주요 
도시만 제한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Maretzke, 
Hoymann, Schlömer, 2024).

본 연구는 독일의 인구전략과 인구정책 전반의 정책적 도전 상황을 포
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에의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가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사회 
전반의 위기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인구정책의 전면적 재편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한국보다 앞서 경험하고, 국가적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한 독일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 시
사하는 바가 상당하다.

저출산･고령화의 선험국가로서 독일 사례를 다룬 국내 기존 연구는 개
별적인 제도 소개에 그치고 있어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진숙, 김태원(2014), 김대환, 정남기(2017), 김
상호(2021) 등에서 독일의 저출산 또는 고령화 대응 정책이 다루어졌으
나, 영역별로 분절적으로 검토되어 인구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맥
락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정연택 외(2018)에서 독일 사회정책의 다양한 
제도를 폭넓게 다루었으나, 제도 소개 위주로 구성하여 독일의 저출산･고
령화 현상과 정책적 대응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독일 인구전략의 특징적 요소들이 국내 연구에서 소개된 바 있으나
(이윤경, 강은나, 황남희, 주보혜, 김세진, 2019; 주보혜 외, 2019 등), 인
구전략 수립을 전후한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이루어
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독일 인구전략의 국내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기 위해서는 독일 인구전
략의 역사적 맥락과 상향식 의견수렴 과정을 표방한 대화 프로세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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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 및 실행단계 전반에 대한 이해와 고찰이 필수적인 작업이다. 독
일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은 본질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다학제적, 
융합적 접근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독일 국가적 사업으로서의 
인구전략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가족정책, 지역정책, 이민정책을 아우
르는 인구정책 영역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국내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가. 인구전략

독일 연방정부는 사회 전반의 인구적 적응유연성(Demografieresilie
nz) 제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모든 부처 정책 영역을 아우르는 인
구전략을 개발하였다(BMI, 2020). 인구구조 변화를 국가와 사회는 물론 
개인들이 당면한 모든 조건에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가족
과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직접적 지원 정책 외에도 기존 인구정책적 측면
에서 접근하지 않았던 산업이나 행정체계까지 포함하는 구조조정을 추진
하였다. 

인구전략은 주제별 전략 수립과 상향식 대화 프로세스를 특징으로 하
여 정부, 주정부, 지자체는 물론 경제,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
문가와 정책 이해관계 집단을 포함하는 대화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다. ‘인
구학적 변화’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
라, 노동시장, 연금, 건강, 의료 또는 사회정책의 개혁을 위한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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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전략의 수립 배경, 수립 과정을 검토한다.

나. 가족정책

분단 시절에 서독 정부는 사적 영역의 ‘출산’에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가족의 사생활 맥락에 있는 출산을 국가의 정책
적 수단, 나아가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감
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2000년대부터 다양한 가족정책을 
시도하면서도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는 적극적으로 강조된 바 없다. 대
신, 2000년대 초에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 추진과 함께 독일 가족정책 패
러다임의 근본적인 개혁이 시도되었다.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되었고, 부모, 특히 남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
을 확보하는 시간 정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2007년 부모수당 도입 
당시 가족부장관은 부모수당이 “출산 프리미엄”이 아니라고 선언했고
(BMFSFJ, 2010. 11. 26), 그리고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공식 
자료에서도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
존 연구 결과에서 합의된 바가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였다
(BMFSFJ, 2013, p. 17).

연방정부는 2012년에 인구전략안 개발 과정에서 가족정책을 인구전략
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면서 이러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유지했다. 출산
율 제고 대신 인구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형성’하기 위한 일관된 프
로젝트로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정책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의 
독일 가족정책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진행된 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독일이 당면한 과제와 접근 방식을 자세하게 다룬다. 



14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다. 지역정책

독일은 전통적으로 분산된 정주 환경과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
이다. 특히 독일의 지역적 다양성은 독일의 경제적 성공의 원동력이자 동
시에 시민들이 각자의 생각과 희망에 따라 삶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고 
인식되고 있다(BMWK, 2024a).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하는 현시점에
서 독일의 지역적 다양성을 의미있게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역별 인구적 조건에 맞게 각종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주목할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독일에서는 지역 불
평등이 급격히 악화되어 경제 발전, 사회 통합,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Schwickert & Ruhose, 2019). 또한 최근 세계화와 
디지털화, 인구학적 변화와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이 지역의 생활 조건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BMWK, 2024a).

지역격차가 심화하는 배경에서 최근에는 특히 낙후된 지역의 생활 조
건 문제, 생활필수서비스 보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동등한 생활 조건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BMI, 2018).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가능성 및 한
계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발전에 적합한 새로운 접근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이 인구구조변화 시대에 심화하
는 지역 격차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라. 이민정책

독일은 이민정책에서도 신중한 접근을 취해왔다. 과거 나치 집권 시절
에 우생학과 인종차별적 사상에 기반한 정책을 펼쳤던 과거를 가진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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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민정책은 매우 민감한 주제였다. 그러나 ‘이민’이라는 주제는 독
일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차원에서 피할 수 없다는 공
감대가 형성되었다. 독일에서 이민정책을 인구문제 해결의 한 축으로 가
족 및 출산정책과 함께 다루려는 시도는 1990년대부터 있었다. 미래의 
노동 연령 인구와 숙련 노동력에 대한 장기적인 추계만큼이나 장차 독일 
인구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그리고 독일 사회에 필요한 미래 시민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상당 기간 사회적
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도 독일 정부는 이민정책의 변화 요구
에 매우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민법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이 이루
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며, 지금은 독일 사회의 ‘통합 능력’의 한계를 실험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사회적 관심사인 우크라이나 전쟁
과 난민 수용이 어떻게 ‘인구전략’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지도 주목된
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 이민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최근의 정책 변
화를 자세하게 다루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독일 인구 현황과 전망 
관련 공식 통계자료를 검토하고, 독일의 인구정책과 인구전략 관련 정책 
문건을 검토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관련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를 수행하였다. 온라인조사로 진행된 조사는 독일 국민 2,500명(성인 
20~49세)을 대상으로 했으며, 설문지는 현지 언어로 번역 및 검수 과정
을 거쳐 제작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는 세부 심층분석 주제 선
정과 분석 방안, 독일 인구정책의 국내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연구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내용을 소
개하고, 독일의 인구 현황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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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는 독일 인구전략의 전개 과정과 전략의 체계를 검토한 후 
인구전략을 영역별로 자세하게 검토하였다. 

제3장은 독일의 인구정책을 가족정책, 지역정책, 이민정책으로 구분하
여 살펴보았다. 이 분야는 독일 인구정책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영역
으로, 최근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정책 영역별로 역사적 시각으로 정책의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현
재 당면한 과제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제4장은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관련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과 결
과를 서술하였다. 독일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국내 인식조사 결
과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제5장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의 인구정책적 경험과 접근 
방식이 한국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제시하였다.

장 구성 주요 내용 연구 방법

제1장 서론 ○ 연구 배경, 목적, 연구 내용 소개
○ 독일 인구 현황과 전망

제2장 독일 인구전략 ○ 독일 인구전략의 전개
○ 독일 인구전략 영역별 검토 문헌 연구

제3장 독일 인구정책
○ 가족정책
○ 지역정책
○ 이민정책

문헌 연구

제4장 국민인식조사
○ 국민인식조사 배경
○ 조사 결과 설문 조사

제5장 결론 
○ 영역별 요약
○ 한국에의 시사점 문헌 연구

〔그림 1-2-1〕 연구체계도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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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독일의 인구 현황과 전망

  1. 독일의 출산행태 변화

가. 전체적 변화 

독일의 인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1-3-1〕을 참조하면서 전반
적인 인구 증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에서 출생아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64년으로 136만 명이 태어났다.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70년대 중반
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80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출생아 수가 감소하였으나,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다가 2015
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최근 3년간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인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 독일에서는 약 69만 명이 출생했
다.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에 비해 변동폭이 크지 않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2000년대 중반까지 완만하게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사망 확률은 낮아졌고 기대수명은 그에 따라 증가했
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고 있다. 증가폭은 2010년 이후 커졌고, 2023년에는 100만 
명이 조금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한 (순)변화를 살펴보면,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최대 49만 명 더 많았다. 
1972년 이후 독일은 지속적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다. 2023
년에는 출생아 대비 사망자 수가 34만 명에 달했다. 이러한 변화에도 전
체 인구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해외로부터 이민이 증가하여 인구 부족분
이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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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출생-사망 인구 비교(1950~2020)
(단위: 명)

출처: “Natürliche Bevölkerungsentwicklung,” Demografie Portal, n.d.a. https://www.de
mografie-portal.de/DE/Fakten/natuerliche-bevoelkerungsentwicklung.html?nn=
676848 

다음으로, 독일의 출산율 변화를 동독과 서독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독일은 지속적인 저출산에서 
출산율 변화의 원인을 찾고 있다. 분단되어 있던 당시 동독과 서독은 
1960년대 중반 비슷한 시기에 출산율 저하를 경험했다. 당시 서독의 합
계출산율은 2.1명에서 1.5명 이하로 떨어졌고, 서독 지역은 이 수준을 
2010년까지 유지하였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에는 피임약 보급과 혼인 성
향 감소, 가족 및 주거 형태 변화, 결혼 및 출산 연령 증가 등 사회적 가치
관 전반이 변화된 배경이 있었다(Demografie Portal, n.d.b). 한편, 
1965년부터 1975년 사이에 동독의 출산율은 서독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
소했다. 이는 서독과 마찬가지로 피임약의 보급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1972년부터 낙태가 가능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되기도 한
다. 그러나 동독 지역에는 서독 지역과 다르게 출산 보조금과 혼인 대출 
등 가족정책 조치를 통해 출산율이 반등하였다(Demografie Portal, 
n.d.b). 이후 독일 통일 전까지 동독의 출산율은 서독보다 높은 수준이 유



제1장 서론 19

지되었다. 그러나 통독 이후 1990년대 초, 사회 격변의 일환으로 출산율
이 급격히 감소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동독 주 전역에서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새로운 자유로 인해 혼인과 
출산 모두 연기, 포기된 것이다(Schröder, 2013). 통독 이후 사회적 혼
란이 정리된 이후에는 출산율을 꾸준하게 회복하여 2005년경부터는 더 
이상 동서 간 출산율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후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1.39명에서 2021년 1.58명까지 
다시 상승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출산율이 1.39명에서 
1.59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자녀를 둔 가정과 이민에 대한 여건이 개선
된 결과였다. 그러나 이후 출산율 상승세는 멈췄고, 코로나 팬데믹을 겪
으면서 다시 출산율이 하락하게 되었다. 2022년과 2023년에 특히 출산
율이 크게 하락하여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 2년간
의 급격한 감소는 우크라이나 전쟁, 급격한 인플레이션, 기후 위기 등 여
러 위기가 겹치면서 출산 계획이 지연되거나 포기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Sozialpolitik-aktuell.de, n.d.).

〔그림 1-3-2〕 출산율 변화(1950~2023)
(단위: 명)

출처: “Geburtenziffer 2023 auf 1,35 Kinder je Frau gesunken,” Demografie Portal, 2024.
7.17. https://www.demografie-portal.de/DE/Politik/Meldungen/2024/240717-b
und-geburtenziffer-2023-auf-1-35-kinder-je-frau-gesunk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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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의 출산율 변화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출생
아 수는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인 69만 3,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6.2% 포인트 감소한 수치이지만, 전년도보다는 감소폭이 
다소 줄었다. 2023년 독일의 구동독 지역은 전년 대비 9.2% 포인트 감소
하여 구서독 지역(5.9% 포인트)보다 감소폭이 컸다(Demografie 
Portal, 2024.5.2). 한편, 2023년 독일의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7.6% 
포인트 감소했다. 2023년에 결혼한 남녀는 총 361,000쌍으로, 이는 
195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21년 357,785쌍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2023년 독일 전역에서 361,000건의 결혼이 있었는데, 이 중
에서 약 351,800건은 남성과 여성 간, 9,200건은 동성 간 결혼인 것으로 
집계되었다(Demografie Portal, 2024.5.2.).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3년 모든 연방주에서 전년도보다 합계출산율
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인 곳은 작센주(-10% 
포인트)이고 주로 북부와 동부 연방주에서 감소폭이 컸다. 가장 낮은 출산
율을 보인 지역은 베를린으로, 합계출산율 1.17명을 기록했다. 한편, 전
년도보다 출산율 감소세가 가장 작은 주는 주로 구서독 지역으로, 자를란
트주(-1%)가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Demografie Portal, 2024.7.17).

〔그림 1-3-3〕에서 지역별 출산율 차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2023년 기준 전반적으로 구동독 지역보다 서독 지역의 출산율이 높고, 
특히 남부 지역이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인다. 한편, 개별 연방주 안에
서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은 농촌 지역보다 
출산율이 낮았는데, 이는 젊은 부부들이 가족 형성 과정에서 근교,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고, 그 지역에서 출산을 하기 때문이다. 대도시 주변의 
높은 임대료가 젊은 부부들이 교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원인으로 알
려져 있다(Demografie Portal, 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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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2023년 지역별 합계출산율
(단위: 명)

출처: “Regionale Geburtenhäufigkeit,” Demografie Portal. n.d.c. https://www.demograf
ie-portal.de/DE/Fakten/zusammengefasste-geburtenziffer-regional.html?nn=67
6848

〔그림 1-3-4〕를 살펴보아도 자녀 수는 지역마다 비교적 큰 차이를 보
였다. 2022년 45~49세 여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녀가 없는 비율은 
도시 거주 여성이 23%로 가장 많았고, 도시근교 18%, 농촌 17%로 조사
되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비율 또한 농촌 지역이 60%로 가장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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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교는 58%, 도시는 53%로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1명인 여성은 지
역별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림 1-3-4〕 2022년 여성 거주지역별 자녀 수(45~49세)

출처: “Kinderzahl,” Demografie Portal, n.d.d. https://www.demografie-portal.de/DE/F
akten/kinderzahl.html?nn=676848

가구 특성별로 인구를 분류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형태는 
결혼 상태에서 자녀 없이 거주하는 부부이다. 해당 거주 형태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현재 베이비부머가 자녀의 분가를 경험하는 시기를 지
나면서 해당 거주 형태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성년 자
녀를 둔 기혼자 가구는 2015년까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부부는 2015년경 이후로는 다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독신자 규모가 점점 커져서 이제 두 번째로 흔한 주거 형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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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 가구 특성별 인구(1996~2022)
(단위: 100만 명)

출처: “Bevölkerung nach Lebensformen in Deutschland (1996-2022),”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n.d.a. https://www.bib.bund.de/DE/Fakten/Fakt/L01-Be
voelkerung-Lebensformen-ab-1996.html

나. 여성 연령별, 학력별 비교

여성 연령별로 자녀 수를 비교해보면, 세대별로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6〕은 25년 차이의 두 세대의 자녀 수를 비교하여 도식
화하였다. 2022년 기준 70~75세에 해당하는 1947~1952년생 여성들은 
자녀가 없는 비율이 14%에 불과하지만, 45~49세에 해당하는 
1973~1977년생 여성들 중 무자녀 비율은 20%에 달한다. 그러나 유자
녀 여성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자녀 수 분포를 비교하면 비슷한 수
준으로 나타났다(Demografie Portal, n.d.c). 비교 대상이 두 세대 여성 
모두 자녀 1명을 가진 비율은 30%, 2명은 절반 수준, 20%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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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여성 연령별 자녀 수 비교

출처: “Kinderzahl,” Demografie Portal, n.d.c. https://www.demografie-portal.de/DE/Fa
kten/kinderzahl.html?nn=676848

무자녀 비율은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특히 
1958~1972년생 여성(2022년 기준 50~64세) 중 고학력 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26~27%로 높다. 그러나 고학력 여성 중 무자녀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현재 45~49세 여성의 최종 무자녀 비율은 23%이며, 2022년 고학
력 여성 중 자녀가 없는 비율이 감소한 것은 주로 서독 지역 여성의 변화
에 기인한다. 서독 지역 고학력 여성의 무자녀 비율은 50~54세의 27%에
서 45~49세의 23%로 감소하였다. 

〔그림 1-3-7〕 출생 연도별 무자녀 여성 비율(2022년 기준 고학력 여성과 저학력 여성 비교)

(단위: %)

출처: 1) (원자료) “Familienreport,” BMFSFJ, 2024a. https://www.bmfsfj.de/resource/blob
/239468/de423b579e88c8cceb55eda13f6e0124/familienreport-2024-data.pdf 
p. 65.

2) (재인용) “독일의 인구전략과 가족정책,“ 주보혜, 2024,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저출생 대응방향(자료집)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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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8〕 고학력 여성과 무자녀 여성 비율 동서독 차이
(단위: %)

출처: “Familienreport,” BMFSFJ, 2024a. https://www.bmfsfj.de/resource/blob/239468/
de423b579e88c8cceb55eda13f6e0124/familienreport-2024-data.pdf. p. 66.

다. 국적별 비교

외국 국적 여성의 출산율은 독일 국적 여성보다 높다. 독일 내 외국 국
적 여성의 출산율은 1990년대에 독일 국적 여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
는데 2010년까지 꾸준하게 차이가 좁혀졌다. 외국 국적 여성의 출산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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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낮아진 반면, 독일 국적 여성의 출산율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꾸
준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에는 다시 격차가 커지면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외국 여성의 출산율은 가장 높은 수준을 기
록했고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독일 국적 여성의 출산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최근 2021년 코로나 감염병 
범유행을 겪으면서 급감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1-3-9〕 독일 국적 여성과 외국 국적 여성의 출산율 비교
(단위: 명)

출처: “Zusammengefasste Geburtenziffer deutscher und ausländischer Frauen (1991-20
22),”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n.d.b. https://www.bib.bund.de/
Permalink.html?cms_permaid=1217872

아래 그림은 가임기에 해당하는 15~49세 여성의 출산 연령을 비교한 
것이다. 1991년을 살펴보면, 독일 여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출산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 외국 여성은 독일 여성보다 출산 횟수도 많고, 연령대
도 낮았다. 전반적인 출산 행동 변화를 살펴보면, 1991년과 2021년 사이
에는 출산 연령대가 내국인, 외국인 여성 모두 크게 높아진 가운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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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경우 젊은 연령대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출산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1-3-10〕 내국인과 외국인 출산 연령 비교(1991~2021)

(단위: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

출처: “Altersspezifische Geburtenziffern deutscher und ausländischer Frauen in Deutsc
hland (1991 und 2021),”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n.d.c.https://
www.bib.bund.de/DE/Fakten/Fakt/F13-Altersspezifische-Geburtenziffer-deutsc
he-auslaendische-Frauen-1991u2021.html?nn=127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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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

가. 연령별 인구 변화

〔그림 1-3-11〕에서는 독일 인구에서 연령 구성이 변화해온 역사적 흐
름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20세 미만 연령대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870년부터 1900년대까지 5% 수준에 머물다가 
1930년대부터 점점 증가하여 2070년에는 3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접어들고 있는 현시점은 65
세 이상 인구 비율의 증가폭이 더욱 커지는 구간을 지나고 있다.

〔그림 1-3-11〕 연령별 인구 변화(1871~2070)
(단위: %)

출처: “Bevölkerung nach Altersgruppen (1871-2070),”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
orschung, n.d.d. https://www.bib.bund.de/DE/Fakten/Fakt/B23-Altersgruppen-1
871-Vorausberechnu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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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2〕는 비교를 위해 주요 연령대만을 도식화한 것이다. 자세
히 살펴보면, 20세 미만 인구 비율은 1871년부터 2070년까지 지속적으
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80세 미만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림 1-3-12〕 20세 미만, 65세, 80세 이상 인구 비율(1971~2070)
(단위: %)

출처: “Bevölkerung unter 20 Jahren, ab 65 Jahre und ab 80 Jahre (1871-2070),” Bundesin
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n.d.e. https://www.bib.bund.de/Permalink.htm
l?cms_permaid=1217820

나. 인구구조 변화 전망(제15차 조정 인구 추계)

2022년 12월 2일에 독일 연방 통계청은 중장기적 미래 인구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15차 조정된 인구 추계(15. koordinierte 
Bevölkerungsvorausberechnung)을 발표했다. 15차 인구 추계는 처
음으로 2070년까지 추계기간이 연장되어 50년에 달하는 시간 범위를 포
괄하며, 수명, 출산율, 이주의 장기적 영향을 밝히고 정량화할 수 있게 되
었다(Deutscher Bundestag, 20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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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미래 인구 추이는 21가지 변형(9가지 주요 변형)을 기준으로 제
시되었다. 변형 형태는 각각 출산율, 사망률, 이주에 대한 다른 가정을 바
탕으로 한다(Statistisches Bundesamt, n.d.).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의 변화를 반영하여 순 이민 예상치를 상향 조정했다. 실제로 2015년에 
유럽 전역에서 난민 이주가 급격히 증가했고(110만 명), 이후 2022년 우
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150만 명에 달하는 기록적인 순 이민이 나타나
는 등 2010년대 초반부터 이민의 장기 평균을 훨씬 상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이러한 높은 이주 추세는 변화되지 않았다(Deutscher 
Bundestag, 2024.4.22.). 따라서 제15차 인구 추계에서는 장기적인 인
구 감소에 대한 예측이 다소 신중해졌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이민인구 
유입으로 인해 2070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 1-3-1>은 1998년, 2008년, 2021년 각 9차, 12차, 15차 인구 추
계를 비교한 것이다. 인구 추계는 사회적 변화와 이민인구 급증 등 예상
치 못한 결과를 반영하며 조정되어 왔다. 아래에서는 세 번에 걸친 인구 
추계의 출산율, 기대수명, 이주, 고령화 전망을 비교한다.1) 

출산율 가정은 지난 25년 동안 변화가 거의 없었다. 제9차 조정 인구 
추계는 1998년 인구를 기준으로 여성 1인당 자녀 수가 2005년까지 1.4
명으로 약간 증가한 후 이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9차 및 12차 
조정 인구 추계의 출산율 가정은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에 대해서만 차이
를 보인다.

기대수명에 대한 가정은 분석된 세 차례 추계에서 차이를 보였다. 9차
부터 12차까지 조정된 인구 전망에서 기대수명이 큰 폭으로 높아진 반면, 
15차 조정 인구 추계에서는 12차보다 소폭 하향 조정되었다. 

이주에 대해서는 세 차례의 인구 추계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9차 

1) Schultis, Seuffert, Stramka(2024)의 설명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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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인구 추계에서는 2040년부터 순 이민이 연간 15만 명 수준까지 장
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12차 조정 인구 추계 가정에서 이 
수치는 2020년에 이미 도달하고 이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았
다. 그러나 2015년 이민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15차 장래 인구 추계에
서 예상치는 상향 조정되었다. 추계 결과, 2033년까지 과도기를 거친 후
에는 연간 25만 명의 순 이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분 9차 인구 추계 12차 인구 추계 15차 인구 추계
기준연도 1998 2008 2021

출산율 기본가정 기본가정 G2

합계출산율
1.4명

(2005년부터)
1.4명

(2021년부터)
1.5명

(2032년부터)

출산 연령

       (기본 연도) 약 30세 30.4세 31.5세

       (장기적 변화) 유지 32.0세로 증가 32.6세로 증가

사망률/기대수명 기본가정 기본가정 L21

출생 당시 기대수명
2050년부터 
남아: 78.1세
여아: 84.5세

2060년부터
남아: 85.0세
여아: 89.2세

2070년부터
남아: 84.6세
여아: 88.2세

이민/이동 혼합가정 혼합가정 W2

장기적 평균 순 이민
150,000명

(2040년부터)
150,000명

(2020년부터)
250,000명

(2023년부터)

<표 1-3-1> 연방통계청의 인구 추계

주: 기대수명 중간 가정을 의미함.
출처: “Der demografische Wandel im Wandel,” Schultis, Seuffert, Stramka, 2024. https:/

/doi.org/10.2478/wd-2024-0072

마지막으로 인구 고령화 수준은 노년부양비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
다.2) 제9차 추계에 따른 노년부양비를 살펴보았을 때, 1998년부터 2007

2) 노년부양비는 66세 이상 인구와 20~66세 인구를 비교하여 은퇴한 인구를 부양하는 데 
따른 사회적 부담을 측정하는 척도로, 근로연령 인구 규모와 노인인구 규모를 비교하여 
나타낸다. 노년부양비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국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BMF,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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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이는 추계값과 실제 변화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12차 추계 역시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실제 변화에 가깝지만 2015년부터는 노년부
양비가 과대 추계되고 있다. 이는 2015년부터 예상보다 높은 이민인구 
유입으로 인해 노년부양비 증가가 예상 추세에 비해 지연된 결과이다. 15
차 장래 인구 추계는 결과적으로 9차 장래 인구 추계와 유사한 결과를 제
시하였다. 

〔그림 1-3-13〕 노년부양비와 인구 추계
(단위: 노년부양비)

출처: “Der demografische Wandel im Wandel,” Schultis, Seuffert, Stramka, 2024. https:/
/doi.org/10.2478/wd-2024-0072

[그림 1-3-14]는 15차 장래 인구 추계를 도식화한 인구피라미드이다. 
기준연도인 2022년과 2070년 사이에 인구의 연령 구조가 눈에 띄게 변
화하고 각 연령대 간의 규모 비율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
재 시점에서 은퇴 연령에 도달한 베이비부머가 2070년에는 인구피라미
드에 포함되지 않게 되며,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의 지속이 인구피라미드
상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다. 또한 2070년의 피라미드에서 70~75세, 
50~55세 구간의 인구 규모가 다소 크게 나타나는데, 이 연령대는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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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머의 자녀, 손자녀 연령대로 볼 수 있다. 75세에서 80세 사이의 감소 
구간은 통일의 특수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 1-3-14〕 15차 추계에 따른 인구피라미드(2022년, 2070년 비교)

(단위: 1,000명)

주: 출산율(G2), 기대수명(L2), 순 이민(W2) 모두 중간가정으로 추계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식화함. 
출처: “Neue Bevölkerungsvorausberechnung der Statistischen Ämter,” BMWK, 2023.4.2

7. https://www.bmwk.de/Redaktion/DE/Schlaglichter-der-Wirtschaftspolitik/202
3/05/06-neue-bevoelkerungsvorausberechnung-der-statistischen-aemt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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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와 격차

독일은 인구구조의 지역별 격차가 커지고 있다. 1990년부터 2022년
까지 지역별 인구 변화에서 동독과 서독 지역의 차이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도시는 물론 비도시 지역에서도 동독은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
가 나타난 반면, 서독은 인구 증가가 나타난 지역이 대부분이다. 전반적
으로 인구 증가는 대도시와 서독 지역 대도시 주변, 베를린 주변 지역에
서 나타났다. 인구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역은 남부 뮌헨 지
역이다. 서독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나타난 지역은 중서부 루르(Ruhr), 
자아란트(Saarland) 지역이며, 이 지역 외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했다. 동독 지역에서는 약 절반 정도의 지역에서 인구가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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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5〕 지역별 인구 변화(1990~2022)
(단위: %)

출처: “Entwicklung der Bevölkerung in Deutschland(Kreisebene, 2022 gegenüber 1990),”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n.d.f.  https://www.bib.bund.de/DE/F
akten/Fakt/B90-Bevoelkerung-Kreise-ab-19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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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15차 인구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70년까지 노동가능인구에 
해당하는 20~66세의 지역별 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표를 살펴보면, 베를
린을 제외한 모든 연방주에서 2070년까지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것
으로 추계되었다. 감소폭은 구동독에 속하는 연방주에서 더 크게 나타났
는데, 구서독 주는 11%, 구동독 주는 21% 등 총 12%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되었다(Bundestag, 2024.4.22).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1990
년부터 현재까지 나타난 지역별 인구 격차가 2070년까지 지속된다는 것
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연방주 2022 2030 2050 2070
Baden-Württemberg 7,018 6,814 6,598 6,310

Bayern 8,387 8,180 7,964 7,648

Berlin 2,432 2,478 2,598 2,563

Brandenburg 1,521 1,449 1,353 1,256

Bremen 426 419 418 417

Hamburg 1,219 1,220 1,209 1,168

Hessen 3,962 3,848 3,692 3,568

Mecklenburg-Vorpommern 964 884 789 737

Niedersachsen 4,964 4,797 4,628 4,523

Nordrhein-Westfalen 11,165 10,651 10,120 9,579

Rheinland-Pfalz 2,555 2,434 2,341 2,240

Saarland 604 551 509 475

Sachsen 2,359 2,238 2,064 1,982

Sachsen-Anhalt 1,269 1,137 982 923

Schleswig-Holstein 1,791 1,743 1,641 1,548

Thüringen 1,244 1,125 980 932

<표 1-3-2> 1,000명당 20~66세 인구수(2022~2070)
(단위: 명)

주: 출산율(G2), 기대수명(L2), 순 이민(W2) 모두 중간가정으로 추계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함. 
출처: “Unterrichtung durch die Bundesregierung. Sechster Bericht zur Tragfähigkeit der 

öffentlichen Finanzen,” Deutscher Bundestag, 2024.4.22. https://dserver.bundest
ag.de/btd/20/112/2011235.pdf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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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독일 인구전략의 전개

  1. 독일 인구정책의 역사 

독일에서 최초로 민주주의 정치체계를 가진 국가인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세계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국내외적 상황
이 매우 어려웠다. 인구 변화 측면에서 독일은 인구구조 전환의 마지막 
단계, 즉 출산율과 사망률이 높은 인구구조에서 1930년대 말에는 출산율
과 사망률이 현저히 낮은 패턴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당시 출산율 저하에
는 중요한 배경이 있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내내 사회의 높은 실업률이 
중요한 과제였다. 당시 노동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특히 젊은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전후의 압박, 구조조정 제약, 세계 시장의 변화로 
인한 경기 변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이 시기에 젊은이들은 노동시장에 진
입할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혼, 출산을 자연스럽
게 연기, 포기하게 되었다.3)

3)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WRV) 제119조부터 제121조에 가족생활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제119조는 혼인 부부, 가족의 보존, 다자녀 가족 지원, 모성
보호 등에 대한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120조에는 자녀의 전인적 교육
에 대한 부모의 의무 및 권리와 국가의 감독 역할이 규정되어 있으며, 당시에 이미 법적
으로 혼외 출생아에 대한 동등한 지원 의무가 규정(제121조)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헌법에 근거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당시 공무원이 가
정을 방문하여 여성 대상으로 가계 운영 및 육아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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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혼란 속에 1933년 권력을 장악한 국가사회당은 인구 문제를 사
회 전반의 핵심 정치 이슈로 부각시켰다. 인종 위생 또는 우생학적 관점
에서 독일 ‘국민’의 인구학적 양과 질을 규제하려는 목표를 추구한 다양
한 인구정책 조치가 계속 시행되었다(Bryant, 2011, p. 42). 우생학적, 
인종차별적, 반유대주의적 요소와 나치 기구와 그 이데올로기에 관여한 
대표적 학자 부르크도르퍼는 1932년 그의 저서 ‘청소년 없는 인구(Volk 
ohne Jugend)’를 처음 출간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저서에 나타
난 인구정책의 원칙을 요약하면, “사람과 인종을 고려한” 인구정책은 ‘양
적 목표와 질적 목표를 결합하고 동시에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
한 “우생학적 인구정책”의 최소 목표는 “수와 종의 측면에서 인구를 보존
하는 것”이었다(Burgdörfer, 1935, p. 453). 1935년 저서에서는 독일 
국민들이 “무자녀와 아동빈곤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 위태로워지고 있
으며, 따라서 그들에게 남겨진 공간도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생활 공간’은 “독일인의 출생과 독일인의 의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감소하는 출산율”과 “독일 민족의 고령화”를 “독일 국민의 중요
한 문제”라고 설명한다(Burgdörfer, 1935, p. 434). 탈출구는 단 한 가
지, 즉 “이전과는 달리 국가사회주의 정부가 부름을 받고 결단한” 용기 있
고 신념에 찬 행동뿐이다(Burgdörfer, 1935, p. 491). 

실제로 국가 사회주의 혁명은 미리 정해진 최적화 기준에 따라 사회 구
조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려는 대규모 시도인 “사회 공학의 거대한 프로젝

(Gerlach, 2008). 참고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WRV) 제119조 내용을 아래에 제시한
다. 
(1) 혼인 부부(Ehe)는 가족생활과 국가 보존 및 번영의 기초로 헌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

는다. 
(2) 가족의 유지 및 건강성 회복, 사회적 지지는 국가와 공동체의 과제이다. 다자녀 가족

은 필요에 따라 균형 있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모성은 국가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Gerlac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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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였다(Bauman, 1993, p. 81). 독일 나치 정권은 가족을 정권의 이데
올로기 지지에 활용할 선전도구로 여기고 상징화하였으며, 정권의 인종
정책이라는 정치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착취하고 도구화하였다. 히틀
러는 “나의 투쟁(Mein Kampf)”에서 국가에서 ‘인종’의 중요성과 순수성 
유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최고의 가치 있는 선으로 ‘아동’을 묘사하고 장
애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만이 자녀 출산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나치 정권의 인종에 기반한 인구통제 정책의 이념
적 기반이 되었다. 가족은 가치 있는 인구를 재생산하는 매개체로 정치적 
의도에 따라 도구화되었다. 나치 정권은 국가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 확
산을 위해 자녀를 많이 가진 어머니와 농민 가족을 이미지화하여 인구정
책에 이용하였다. 이러한 이데올로기하에 감행된 반인종주의적 정책은 
이후에도 독일 ‘인구정책’을 새롭게 시작하기까지 중요한 걸림돌이 된 것
은 분명하다. 

또 한 번의 세계전쟁과 분단을 겪으면서 독일의 인구정책도 전환기를 
거쳤다. 분단된 동서독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율 감소를 겪으면서 서로 다
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동독 지역에서는 1960년대 중반 이
후 출산율 감소를 경험하면서 197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
기 위해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Sozialpolitik-aktuell.de, n.d.). 반면 서독 지역은 출산율 감소에 대응
하는 정책을 본격화 한 바 없다. 서독의 (전) 연방 청소년, 가족 및 보건부
와 (현) 연방 가족 및 노인부의 일부인 “가족 문제에 대한 과학 자문위원
회”는 출산율 감소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른 연구 기
관에서도 저출산과 인구 변화라는 주제를 교육 시스템, 노동시장, 법정 
건강보험 및 연금 시스템의 적응 관점에서 다루었다(Schwarz,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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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기 인구 대응 전략 논의: 조사위원회(Enquête Commission)

1989년 공산주의의 몰락은 연금 보장 및 세대 간 공정성에 대한 논쟁
을 촉발했고 정치인들이 사회보장 시스템의 미래를 다루어야 한다는 압
박을 가중시켰다. 1992년 연방의회는 인구학적 변화라는 주제에 대한 전
문가 자문위원회(Enquête-Kommission)를 출범시켰다(Deutscher 
Bundestag, n.d.). 16명의 국회의원과 10명의 학자로 구성된 자문위원
회는 “개인과 정치인이 직면한 고령화 사회의 과제”를 조사하기 시작했
다. 위원회는 데이터에 기반한 현황분석과 정치적 권고안을 개발할 책임
이 있었다. 전문가 자문가위원회는 1년 후인 1993년, 2030년까지의 인
구 변화와 전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첫 번째 중간 보고서를 발표
했다. 그러나 2030년까지라는 분석범위가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에 다소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1995년 다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
게 되었다. 위원회는 이민 관련 과제를 포함해서 다룰 것, 신-구 연방주의 
인구 변화의 차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특
히 장기요양보험을 중요하게 다룰 것을 주문받았다(Deutscher 
Bundestag, n.d.). 국회의 요청을 수용한 추가작업 끝에 1999년 최종보
고서가 제출되었고, 2002년 3월 28일 발간되었다. 보고서 내용은 독일
의 연구 현황(A), 세대관계(B), 노동과 경제(C), 이민과 통합(D), 노후보
장 건강, 수발, 사회서비스(E), 인구학적 변화 관점(F)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는 대중의 정치적 반응을 거의 얻지 못했다. 이후 
다른 8개 연방주의 각 주 의회가 조사위원회에 의뢰하여 각 주와 관련된 
인구 변화의 영향과 기회를 조사하고 조치를 권고했지만, 이 보고서 역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실제로 보고서 발표 이후 연방정
부 외에 인구 변화와 관련된 변화를 목표 지향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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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기 위한 인구전략을 제시한 연방주는 니더작센주 한 곳뿐이고, 부
처 이름에 ‘인구’가 포함된 부처가 있는 연방주는 라인란트팔츠주밖에 없
다(Kösters, n.d.). 

  2. 인구전략의 전개

가. 인구보고서 발간

2009년 11월 메스베르크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연방정부는 인구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위원회를 발표했다. 이 결정은 2010년 3월
에 시행되었고, 연방 내무부는 내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국무장관 위
원회를 소집했다(Deutscher Bundestag, 2017). 2010년 3월 첫 회의에
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가족, 사회 통합, 이주 및 통합, 공공 재정, 경제 
성과, 노동시장 및 고용, 사회보장 시스템, 농촌 지역, 사회 및 기술 인프
라 등의 주제를 합의했다. 위원회는 이 주제 목록을 조정할 권리를 가진
다(Deutscher Bundestag, 2012). 위원회는 2011년까지 인구 상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서를 발표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2012년까지 범부처적 “연방정부의 인구전략” 작성을 위임받았다. 인구 
변화에 관한 부처 간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모든 연방 부처 장관급, 연방 
총리실 대표 및 연방정부 이민, 난민 및 통합 위원으로 구성된다
(Deutscher Bundestag, 2010). 이외에도 2010년 12월 6일 연방정부
는 연방경제기술부를 통해 독일 경제전문가위원회에 인구통계와 성장 잠
재력, 특히 노동시장, 상품시장, 금융시장에 관한 전문가 보고서를 의뢰
했다(제목: “인구구조 변화의 도전”)(Sachverständigenrat, 2011, p. 1; 
Mayer, 2012). 개별 부서들도 각자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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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연방 교통건설도시개발･디지털 인프라 부
(현재 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 부)는 2001년부터 ‘인구학적 변화와 그 영
향, 인프라 구성과 공간배치에 관한 문제’ 등을 다뤘다. 

연방정부는 2011년 10월 26일에 발표된 인구보고서(연방정부의 인구 
상황과 미래 발전에 관한 보고서, 연방의회 인쇄물 17/7699)에서 독일의 
인구학적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발표했다. 분석은 다양한 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통계 결과, 예측을 기반으로 한다. 인구보고서는 연방통계
청의 ‘12차 조정 인구 전망’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60년까지의 인구 
발전 추이를 제공했다. 2012년 4월 25일에 채택된 연방정부의 인구전략
은 인구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Deutscher 
Bundestag, 2012.6.4).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보고서의 ‘전망’ 섹션에는 “연방정부는 인구
보고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인구전략이 독일의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개발과 전반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또한 인구전략의 틀 내에서 기존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범정부적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그 형태에 대해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나아가 인구학적 변화와 조직화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인
구정책이 “장기적인 설계 과제”임을 정확하게 명시하였다(Deutscher 
Bundestag, 2011.11.7, p. 242). 특히 주목할 점은 보고서에서 “인구 
변화의 기회를 활용하고 도전 과제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연방정
부는 모든 부처에 걸쳐 (...) 인구 전략으로 인구정책 활동을 조정할 것이
다”(Mayer, 2012)라고 언급하며 인구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인구전략은 막을 수 없는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
는 것이 아니라, 특히 향후 연령대 분포의 변화를 노동시장, 연금, 건강, 
의료 또는 사회정책의 개혁을 위한 긍정적인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BMFSFJ,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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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전략 수립

인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연방 내무부 장관의 주도하에 범부처 인구전략
이 개발되었다. 당시 연방 내무부장관은 인구전략안 논의를 시작하면서 
네 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Demografie Portal, n.d.e).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 장수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모든 노력

의 중심 목표이다.

 독일의 성장 전망과 번영은 보호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 정의를 유지하고 사회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반적으로 인구전략은 국가와 사회의 실행력을 보존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250페이지가 넘는 인구보고서가 제시한 핵심 메시지는 ‘연장된 수명
에 따른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이 목표는 인구전략에도 유
지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연방정부는 구체적인 목표와 함께 인구정책의 
다양한 행동 분야를 정의했다. 행동 분야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구전략에서 전
제하는 바는, 인구 변화가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
한 생활의 각 영역은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전략의 실천 분
야는 노동시장, 가족 및 파트너십, 독일 지역 내 생활 조건의 평등, 사회
보장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 전반을 아우른다(Deutscher Bundestag, 
2024.5.10, pp. 53-54). 전략의 실천 분야는 아래와 같다(Demografie 
Portal, 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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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로서의 가족 강화

 동기를 가지고, 자격을 갖추고, 건강하게 일하기

 노년기의 자기 결정적인 삶

 농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포용적인 도시 정책 추진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기반 확보

 국가의 실행력 유지

인구전략은 이러한 행동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모색했다. 이 전략은 연방정부의 조치를 넘어 연방
주 및 지방 당국, 협회, 사회적 파트너 및 기타 시민사회 참여자들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제안을 포함하며, 성공적인 협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광범위한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했다(Demografie Port
al, n.d.e).

<표 2-1-1> 인구전략 전개 과정

연도 내용

1992 - 전문가 자문위원회 ‘인구학적 변화-개인과 정치에의 도전으로서의 고령화 사
회’ 출범 

2009 - 인구전략수립 위임(2009.11)

2011
- 인구학적 변화와 중장기적 결과에 대한 인구보고서(Demografiebericht) 발

간: 인구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사
전단계로 작업함

2012
- 1차 인구정상회의 개최(2012. 10. 4.): ‘모든 연령은 중요하다(Jedes Alter 

zählt)’는 슬로건의 인구전략 발표
- 9개의 실무분과 출범

2013 - 2차 인구정상회의 개최(2013. 5. 14.): 인구정상회의에서 분과별 인구전략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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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원자료) “Schritte zur Demografiestrategie,” Demografie Portal, n.d.e. https://w
ww.demografie-portal.de/DE/Politik/Bund/schritte-zur-demografiestrategie.
html/ 

        2) (원자료) “Demografiegipfel und Strategiekongresse,” Demografie Portal, (n.d.f), 
https://www.demografie-portal.de/DE/Politik/Bund/Dialogprozess/Gipfel-K
ongresse/Demografiegipfel-Strategiekongresse.html  내용에서 재구성

        3) (재인용) “독일의 인구전략과 가족정책,“ 주보혜, 2024,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해외사
례를 통해 살펴본 저출생 대응방향(자료집), p. 10

인구전략 수립을 위해 연방정부는 2012년, 2013년, 2015년 세 차례
의 ‘인구정상회의’라는 공식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2012년 인구정
상회의에서는 ‘모든 연령은 중요하다’라는 인구전략의 슬로건과 그간 인
구보고서를 통해 밑그림을 그려온 인구전략의 초안이 공개되었다. 이와 
함께 논의의 심화를 위한 9개의 실무분과를 출범시켰다. 다음 해인 2013
년 개최된 2차 인구정상회의에서는 1차 회의 이후에 진행된 분과별 인구
전략안이 제시되었다. 2015년에는 연방정부의 내각 결의에서 인구전략 
발전안의 기본방향과 절차가 결정되었다. 인구전략은 이제 ‘모든 세대의 
번영과 더 나은 삶의 질’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2017년 마지막 인구정상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실무분과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인
구전략 개발을 위한 대장정을 마무리지었다.

연도 내용

2015

- 연방정부 내각 결의에서 인구전략발전안의 기본 방향과 절차 결정(2015. 1. 
14.)

- 인구전략의회(Strategiekongress Demografie) 개최(2015. 9. 22.): 인구전
략안의 발전된 안 제시. 인구전략의 제목을 ‘모든 세대의 번영과 더 나은 삶의 
질’로 정함

2017 - 3차 인구정상회의 개최(2017. 3. 16.): 지금까지 작업 결과의 향후 협동을 위
한 목표를 소개하고 토론함 

2018 ~ - 인구전략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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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구전략 체계

연방정부의 인구정책은 독일 모든 세대의 번영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 인구
전략의 목표를 살펴보면, 물질적 번영을 이루고,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강
화하며, 사회적 결속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매우 다르게 영향을 받는 농촌과 도시 지역에서 동등한 생활 조건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촉진하고, 마지막으로 안정적 재정운영을 통해 공
공재정의 부담력을 강화하고, 사회보장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매
력적이고 현대적인 공공 서비스를 보장하고자 한다(Die 
Bundesregierung, n.d.).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분야 또한 조정을 거쳐 아래의 15개 영역
으로 정리되었다. 

〔그림 2-1-1〕 인구전략 체계도

출처: “Demografie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Demografie Portal, n.d.g.  https://ww
w.demografie-portal.de/DE/Politik/Bund/demografiestrategi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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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방정부의 인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성장을 안정시키고 독일의 번영을 더욱 증대하여 미래 세
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고 교육 
잠재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를 위한 핵심 출발점이다. 사회 전체를 위한 
이 과제는 학교교육, 직업 훈련, 평생교육 등 국내외 모든 숙련 노동 잠재
력의 활성화와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다. 나아가 혁신과 투자를 통해 장기
적으로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존과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도 도전 과제이다. 연방정부는 모든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특히 가족 및 청소년 정책, 노
인 정책, 보건 및 의료 정책, 자원봉사 정책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조치
를 취한다.

셋째, 분산된 정주 구조와 문화적 다양성은 독일 사회가 가진 특징이나 
최근에는 지역 간, 지역 내 불균형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
미 지역, 경제, 교통 및 인프라, 환경 및 공간 계획 정책, 농촌 및 도시 개
발 정책, 주택 정책에서 노동시장, 교육, 건강 및 가족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정책 분야에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에 지속 가능한 미래 전망을 제공하는 정책을 개
발한다. 

마지막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은퇴 연령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근
로가 가능한 연령대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 시스템에도 영
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재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수
준의 정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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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구전략의 내용

  1. 인구전략 실무분과 활동

가. 실무분과 개요

인구전략의 실무분과 모임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접
근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방정부는 기존 협력 구조와 중복 없
이 협력 구조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주제 영역에서 실무분과를 
구성하였다(Demografie Portal, n.d.h). 실무분과의 활동은 2012년 
10월 4일에 열린 첫 번째 인구정상회의에서 연방정부의 인구전략의 다양
한 실행 분야에 대한 9개의 실무분과가 결성된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연방정부는 연방 내무부의 조정하에 분과별 활동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2013년부터는 10번째 실무분과인 ‘미래를 만드는 청(소)년’을 
추가하면서 인구전략에서 젊은 세대의 관점을 강화했다. 2014년 4월 4
일에 열린 회의에서 국무장관 산하 인구위원회는 실무분과의 추가 발전 
계획, 주요 업무 분야 및 참여 파트너를 결정했다(실무분과 구성: 가족, 
청(소)년, 근로, 노인생활, 치매, 지역, 숙련인력, 외국인 인력, 교육, 공공
서비스)(Deutscher Bundestag, 2014.4.15).

실무분과는 분과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연방부처 장관이 의장을, 연방
주, 지자체, 기업, 노동조합, 협회 등의 대표자가 부의장을 맡는다. 각 분
과별로 개발과제를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BMI, 2012,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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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명 개발 과제

강한 가족을 위한 
좋은 파트너십

- 근로, 일･가정 양립
- 돌봄, 육아 및 교육, 수발
- 가정 생활 운영
- 가족의 삶의 질

미래를 만드는 
청(소)년

- 인구전략에 젊은 층과 미래 세대의 관심사를 포함
- 젊은이들이 인구학적 변화를 주도하도록 장려
- 재정 지원 여력을 파악하고 활용
- 세대 간 결속력 강화

동기 부여, 자격, 
건강이 있는 노동

- 직장 내 건강/예방 및 유병 직원에 대한 대처
- 기업 인구 서비스
  ･ 상공회의소, 사회보험 기관 및 사회적 파트너가 중소기업을 위한 통

합 상담을 도입
  ･ 연령과 연령에 맞는 업무 조직을 구성하여 공통의 이해와 행동 옵션

을 개발

노년기의 
자기결정적 삶

- 노년기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지역 인프라: 상담, 세대 간 만남, 자
원 봉사, 가사 관련 서비스

- 연령에 맞는 리모델링, 기술 지원 및 노년기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생활 환경 제공

- 건강한 노화 - 노년기의 예방 및 건강 증진
- 지역 차원에서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 가족 간병인을 위한 수

요자 중심의 생활 환경, 이해관계자 간의 새로운 형태의 협력과 네트
워킹, 시민 참여

-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지역 시민 사회

치매환자를 위한 연대

- 치매 환자와 가족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협약 체결. 
실행은 조직 파트너들이 각자의 책임 영역에서 수행하며 실무분과에
서 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

- 연방 가족 및 시민사회기능부(BAFzA)의 치매 사무소는 의제 이행을 
지원함

인구 변화가 진행되는 
지역 강화 - 도시와 
지방의 삶의 질 지원

- 생활필수서비스
- 지역 경제 발전
- 표준 및 규범
- 지자체 간 협력
- 거주지역에서 통합
- 인프라의 지속 가능한 적응

숙련노동 인력 기반 
확보를 위한 모든 

잠재력 동원 

- 실직자의 노동시장 통합과 직업 자격이 없는 청년의 자격 취득을 지원
-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표 2-2-1> 실무분과 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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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Umsetzung des Koalitionsvertrages durch die Bundesregierung im Bereich der 
Demografiepolitik,” Deutscher Bundestag, (2014.4.15.), Drucksache 18/1170.  
https://dserver.bundestag.de/btd/18/011/1801170.pdf; “Arbeitsgruppenergeb
nisse zum Demografiegipfel am 16. März 2017,” 

2) “Jedes Alter zählt, Die Demografie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BMI, 
(2017),https://www.bmfsfj.de/resource/blob/137854/d54ed3c30bef003b10ab
b00df394ae4b/demografiestrategie-der-bundesregierung-data.pdf 에서 재구성

나. 주요 분과 활동 내용 

아래에서는 주요 분과로 “강한 가족을 위한 좋은 파트너십”, “미래
를 만드는 청(소)년”, “인구 변화가 진행되는 지역 강화 - 도시와 지
방의 삶의 질 지원”, “외국의 잠재적 노동인력에 대한 개방과 환영문
화 조성 ”에 대한 주요 논의 내용을 제시한다. 

분과명 개발 과제

외국의 잠재적 
노동인력에 대한 

개방과 환영문화 조성 

- 해외 현지에서 숙련된 노동력을 모집
- 기업, 행정기관, 사회에서 환영하는 문화 강화
- ‘외국인 숙련 근로자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영향 분석’ 용역 연구  

결과 이행

교육 이력 지원하기

- 교육 상담 서비스 설립을 위한 기본 조건의 공식화 및 교육 상담 행위
자와 그들의 협력을 제시하는 주제 분야를 통해 개별 교육 및 고용 이
력에 맞춘 교육, 직업 및 고용 상담 수립

- 이전 활동 분야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좋은 출발 기회’ 및 ‘직업 
및 고등교육의 연계 증진’에서 결정된 활동 유지

매력적이고 현대적인 
일자리로서의 
공공서비스 

- 인력 요구 사항 분석 방법론의 핵심 사항에 대한 공동 권장 사항 개발
- 장기근로시간계좌제(Langzeitkonto)의 질적 제고(다른 부서 개방, 

초과근무 적립 가능성 확대, 활용 단계의 유연성 강화)
- ‘파트타임 관리’를 위한 권고안 개발
- 연방정부의 체계적 직업 보건 관리 발전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 공공 고용주의 공동 홍보 업무에 대한 조치 권장 사항
- 상호 인정하고 감사하는 행정 문화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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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한 가족을 위한 좋은 파트너십4)

“공동체로서의 가족 강화”라는 분과명으로 출범했던 가족분과는 “강한 
가족을 위한 좋은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었다. 새로운 분과명
에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분과는 파트너십에 기반한 일과 가
정의 조화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족분과는 논의를 통해 공정한 
일과 삶의 균형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 행동 분야에 합의했는데, 이는 업
무 문화(시간), 인프라 문화이다. 특히 ‘일하는 문화(시간)’ 활동 분야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아버지를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정규 보육서비
스 시간 외 서비스 제공이나 또는 추가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동반 대화에서는 가족 친화적인 근무(시간) 문화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
고, 두 번째 대화에서는 교대 근무, 야간 및 주말 근무가 일반적인 산업 
및 부문 대표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 
옵션, 현대적이고 가족을 배려하는 인사 정책과 함께 좋은 사례를 공유하
고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실무분과의 결과물 중 하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기업별 상황
을 고려한 육아시간 연장에 대한 일과 기업 및 보육계의 우수 사례를 실
용적이고 사용자 지향적으로 정리한 자료집이다. ‘일하는 문화(시간)’ 실
천 분야에서 실무분과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업종, 지역, 회사 규모, 근무 시간 등 실질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새롭게 
정리하였다. 활동 분야 ‘인프라 문화’에서는 육아 시간을 연장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성을 향상하는 우수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고, 우수하고 신뢰
할 수 있는 보육을 특징지을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체계화하기 위해 주요 
기준에 합의했다.

4) BMI(2017)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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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를 만드는 청(소)년5)

실무분과 “미래를 만드는 청(소)년”은 2014년 10월 30일 인구전략 실
무분과 중 가장 마지막으로 구성되었다. 이 실무분과는 2년간의 과정을 
통해 청(소)년 중심의 인구정책을 위한 행동 권고안을 개발했다. 인구학
적 변화의 결과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농촌 지역에서 젊은 세대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실무분과의 목적은 연방
정부의 인구정책에 다양한 청(소)년 대표를 적극 참여시키고 이들의 목소
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독일 연방 청(소)년 위원회의 두 가지 참여 
프로젝트 ‘내가 정치를 한다(Ichmache>Politik|Demografie)’와 독일 
연방 청(소)년 위원회의 ‘청(소)년 인구학 대담’을 통해 당사자 참여를 실
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내가 정치를 한다(Ichmache>Politik|Demografie)’에서는 독일 전
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온라인 참여 도구인 ePartool을 통해 인구정책
에 대한 아이디어와 요구 사항을 제출했고, 참가자들은 그룹 세션, 청소
년 캠프, 바캠프, 워크숍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개진했다(BMFSFJ, 2018). 청(소)년 인구학 대담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의 농촌 모델 지구에서 진행되었다. 대담을 위해서는 다
양한 행사 형식이 개발되었으며, 10명에서 100명 사이의 그룹으로 학교
와 청소년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예를 들면, 실무분과는 2015년 11월 19
일과 20일에 튀링겐주의 키프하우저크라이스 지역을 방문했다. 지역과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조치를 발표하고, 지역의 젊은이와 대화
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담에서는 농촌 지역 젊은 세대의 직업 전망, 공공
부문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관련된 과제가 확인되었다(dbb 

5) BMFSFJ(2018)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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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tenbund und tarifunion, 2015.11.20).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방경제에너지부의 의뢰로 독일청소년연구

소가 수행한 프로젝트 “청소년 들여다보기-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와 발
전” 또한 인구전략 행동 권고안을 개발하는 데 기초를 제공했다. 이 프로
젝트의 목적은 인구학적 변화의 조건하에서 젊은 세대가 어떻게 성장하
고 있으며, 8개 농촌 지역에서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역 청소년, 청년 
당사자와 관련 정책 전문가를 인터뷰하여 젊은 세대의 태도, 요구, 관심
사, 미래 전망에 대해 토론했다.

실무분과는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4개 모델 지역과 베를린에서 번갈
아 가며 회의를 열어 해당 지역 젊은 세대의 참여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당사자들과 토론하며 연방정부의 인구전략에 대한 권고
안을 마련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분과는 청소년 및 청년과 관련
성이 높은 농촌 지역의 주요 정책 분야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결속력: 가족 및 세대 간 대화 촉진

 구조: 생활필수서비스 및 청(소)년 일자리 프로그램 강화

 접근성: 이동성, 광대역 인터넷 및 휴대폰 네트워크 확장

 청(소)년 이미지: 청(소)년의 다양성을 표현하고 인식하도록 장려

 참여: 청(소)년의 참여 지원

 교육: 기술을 전수하고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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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 변화가 진행되는 지역 강화 - 도시와 지방의 삶의 질 지원

실무분과 ‘인구 변화가 진행되는 지역 강화 - 도시와 지방의 삶의 질 지
원’의 주된 업무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고, 가장 취약하고 지원
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는 데 있었다(Demografie Portal, n.d.i). 이는 
인구학적 변화에 특히 영향을 받는 지역의 생활필수서비스
(Daseinvorsorge)를 보장하고 지역 경제력(Wirtschaftskraft)을 강화하
기 위한 것이다. 

이 실무분과는 2013년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지역을 
정의하기 위해 표준화된 과학적 기준을 갖춘 지표 시스템을 개발하여 2
차 인구 정상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 경제 및 정주 구조
의 주요 구조와 추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이민인구 증가
에 따른 외국인 인구의 수와 구조, 이주 및 독일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했다(Demografie Portal, n.d.i). 이 정보는 
인구구조 변화가 개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범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2030년까지 지역이 직면한 과제를 확인하는 데 활용
된다(Deutscher Bundestag, 2014.4.15). 

2015년 인구전략의회가 개최된 이후 이 실무분과는 법적 규제 및 자금 
지원 지침의 인구학적 적합성, 도심 개발, 시민참여, 이민의 지역적 중요
성에 대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Demografie Portal, n.d.j). 인구
학적 점검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인구 변화의 차별
화된 영향을 초기 단계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외에도 ‘표준화
된 테스트 법률’, 법률의 시험 및 혁신조항의 ‘창의적 탐색 프로세스’에 
대한 규정, 계획된 법률이나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그 영향력, 실행 가능
성 및 이해도를 조기에 검토하는 ‘시뮬레이션’ 등이 논의되었다. 

도심개발과 관련해서는 지방 당국과 민간 간 도심 개발에 대한 계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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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안, 자금조달 옵션, 공공 공간과 건물에 대
한 투자 및 지속 가능하며 다기능적 사용, 소규모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이 제시되었다. 

자원봉사를 확대하기 위한 권고안은 2015년 9월 열린 인구전략의회에
서 세 가지 영역(의용소방대 강화, 외국인 자원봉사 참여 지원과 외국인 
단체 지원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참여를 위한 노력)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이민과 관련해서는 이민이 인프라, 공공 서비스, 주택 공급, 지역 경제 
발전 및 숙련된 노동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관심의 대상이다. 이 실무
분과는 이민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각 경제구조적 조건과의 연관성에 대
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지방이 향후 이민이 제
공하는 기회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논의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지역에서는 구조적인 정책 지원과 더불어 자체적 이민 및 통합 전략 개
발, 특히 가족을 위한 거주지 및 일터로서 지역의 매력을 강조하는 것 등
이 제시되었다.

4) 외국의 잠재적 노동인력에 대한 개방과 환영문화 조성 

이 실무분과의 목표는 독일을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서 
매력적인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BMI, 2017).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양
한 채널을 통해 국제 숙련 근로자를 위한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
고자 했다. 전문 자격인정에 관한 주제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실무분과는 중소기업의 국제 숙련 인력 유치 및 통합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제시하였다. 한편, 이 실무분과의 초점은 숙련된 노동력의 통제
된 이민에 맞춰져 있으며, 동시에 독일에서 숙련된 노동자로 인정받은 난
민들을 중장기적으로 잠재적 노동인력으로 보았다. 이 그룹을 교육 및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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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별 조치도 설명되어 있다(BMI, 
2017).

이 실무분과는 이미 해외에서 숙련 노동자를 채용하는 독일 기업을 지원하
기 위해 가이드 제작을 포함하여 국외 숙련 노동자 채용, 유치 및 통합이라는 
주제 영역에서 확인된 여러 조치에 착수했다. 기업, 행정 및 국제 숙련 
근로자를 평가하여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의 이행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외국인 숙련 근로자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영향 분석’을 의뢰했고, 연
방 경제에너지부(BMWi)의 ‘www.Make-it-in-Germany.com’ 환영 
포털의 추가 개발과 인도,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에서의 시범 프로젝트.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 숙련 노동자 채용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인 숙련 노동자 및 연수생의 성공적인 채용과 통합을 위한 고용주를 위
한 온라인 실무 팁을 개발했다. 확인된 해결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 실무분과는 2차 인구정상회의 이후 구조와 내용을 통합하고 2013년 
11월에 추가 개발 작업 계획을 발표했다(Deutscher Bundestag, 2014.
4.15.). 인터넷 포털을 기반으로, 자격을 갖춘 숙련 근로자에게 제공
되는 광범위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실
행을 위한 권장 사항을 도출하였다. 

한편, 실무분과는 국제 숙련 근로자를 채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잘 맞는 채용(Pass
genaue Besetzung)’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과 외국인 숙련 노동
자를 연결하여 인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독일 
고등교육진흥원(DAAD)은 독일총장회의(HRK)와 함께 독일 내 젊
은 국제 학자들의 통합과 동기 부여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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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주요 논의 내용과 결과

강한 가족을 
위한 좋은 
파트너십

- 목표: 가족과 직장의 균형에 중점을 두어, 모든 가족 구성원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 행동 분야:
  ･ 일하는 문화(시간) - 업무 시간과 관련된 문화를 개선하여, 특히 중소기

업 및 아버지의 참여 강조
  ･ 인프라의 문화 - 양질의 아동 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 가정 양립 지원
- 실천 예시:
  ･ 유연한 근무 시간과 장소의 제공
  ･ 확장된 보육 시간을 포함한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활용
  ･ 소규모 및 중소기업에서의 가족 친화적 정책 개발 및 적용

미래를 
만드는 

청(소)년

- 목적: 농촌 지역에서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 
지역에서 젊은이들의 유입, 유지,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건 개선

- 논의 중점 사항: 기본적인 서비스와 생활 편의 시설의 구조, 교육 및 직업 
접근성, 이동성 및 참여 기회, 사회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여가 활동의 기회 
등

- 청(소)년과의 대화의 장
  ･ 청(소)년 참여 프로젝트 ‘Jugend-Demografie-Dialog’ (청(소)년 인구 

대화), ‘Ichmache>Politik | Demografie’ (나는 정치를 한다 | 인구)
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
는 플랫폼을 마련함

- 청(소)년이 농촌 지역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핵심 행동 분야 제시

  ･ 가족 및 세대 간 대화 증진
  ･ 접근성 향상(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
  ･ 교육 및 직업 기회 확대
  ･ 청(소)년 참여 및 참여 증진
  ･ 다양성 및 포용성 증진 등

인구 
변화가 

진행되는 
지역 강화 
- 도시와 
지방의 
삶의 질 
지원

- 목적: 독일의 모든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 법적 규정 및 지원 지침의 인구학적 적합성: 법적 규정과 지원 지침이 인구학적 

변화에 적합하게 조정되어야 함을 강조함
  ･ 인구학적 점검: 새로운 법안이나 정책이 인구학적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

는지 초기 단계부터 평가
  ･ 유연성 확보: 기존 법률과 기준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해결 방안

을 모색함
  ･ 실험 및 혁신 조항: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안을 시험하기 위한 법적 조항

의 중요성을 강조
  ･ 시뮬레이션: 새로운 법안이 실제 어떻게 작용할지 테스트함
- 도시 개발 및 문화적 삶: 도심과 마을 중심지의 활성화가 중요하며, 특히 수

요가 적은 지역에서의 빈 건물 문제를 해결

<표 2-2-2> 분과별 정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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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rbeitsgruppenergebnisse zum Demografiegipfel am 16. März 2017,” BMI, (201
7), Jedes Alter zählt, Die Demografie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https://www.
bmfsfj.de/resource/blob/137854/d54ed3c30bef003b10abb00df394ae4b/demogr
afiestrategie-der-bundesregierung-data.pdf 에서 재구성

  2. 인구학적 점검(Demografie-check)

2014년 4월 말, 연방정부의 인구학적 점검(Demografie-Check)이 
도입되었다. 인구학적 점검은 제안된 법안과 조례가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다(Deutscher Bundestag, 2017.2.1, p. 
2). 인구학적 영향에 대한 검토 및 고려는 이미 연방정부 공동절차규칙(G
emeinsamen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GGO) 4

분과 주요 논의 내용과 결과

  ･ 내부 개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통합된 도시 또는 마을 개발 계획을 수립
  ･ 개발 기금: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통해 건물 매

입, 평가, 부분 수리 등 지원
  ･ 세대 간 주거지: 모든 연령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
  ･ 소매업 지원: 도심과 마을 중심지의 소매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간 협력: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와 시설을 유지하고 새

로운 서비스를 도입
- 자원봉사 참여: 의용소방대, 이민자 참여, 참여 유도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이민: 이주가 지역 사회의 인프라, 공공 서비스, 주택 공급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

외국의 
잠재적 

노동인력
에 대한 
개방과 

환영문화 
조성

- 목표: 독일을 국제적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나라로 만드는 것
- 중점 사항: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자격 인정, 행정 효율성 향상, 그리고 

인력 유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증진 등
- 정보제공 및 지원: 온라인 플랫폼 Make it in Germany, Anerkennung in 

Deutschland 등 운영
-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Arbeiten und Leben in Deutschland 핫라인은 구

직, 직업, 자격 인정, 입국 및 체류, 독일어 학습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 
ProRecognition 프로젝트는 해외에서 자격 인정에 대한 상담 제공

- 기업지원: 중소기업(KMU)이 국제적 인재를 고용하고 통합하는 데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학술 및 연구 인력 유치: 독일 고등교육진흥원(DAAD)는 외국인 학생과 연구
자들의 독일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난민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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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1항 5호 및 44조 1항에 따라 모든 제안된 법률 및 조례에 대해 수행
해야 하는 입법 영향 평가의 일부이며, 그 결과는 법률 설명 메모의 일반 
섹션에 제시되어야 한다(Deutscher Bundestag, 2014.4.15). 인구학적 
점검의 목적은 법안이 인구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하고 대응력을 높이는 데 있으며, 제안된 모든 연방 법률 및 조
례에 적용된다(Demografie Portal, n.d.k). 법안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
정에서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하고,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이 조치를 
통해 관련 부서에서는 초안을 준비하는 기간과 이후 의회 절차에서 인구
학적 시각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연방 부처 공동절차규칙(GGO)에 따르면, 연방 내무부는 법안의 결과
를 결정하기 위해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연방 내무부는 2009년 5월 
각 부처 담당자의 법률 초안 작성을 지원하고자 입법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실무 지원 자료를 발표했었다. 인구학적 점검(Demografie-check)
은 이 실무 지원 자료를 보완한 것으로, 인구적 변화의 결과와 위험에 관
한 24개의 확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Demografie Portal, n.d.k). 
연방 내무부는 인구학적 영향에 평가가 모든 입법 및 규제 제안에 대해 
일관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2014년 1월 29일자 국무장관 명의의 서
한에서 이 점을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지적했다(Deutscher Bundestag, 
2014.4.15).

인구학적 점검은 각 부문별 인구정책 목표 및 그 운영과의 비교를 통해 
필요한 실질적, 정치적 관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인구학적 점검의 중심
이 되는 ‘목표’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한다(BMI, 
2017).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인구학적 점검 문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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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담당 부서

이 프로젝트가 향후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방내무부, 연방가족･노
인･여성･청소년부 

이 프로젝트가 향후 이민 및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방내무부 

이 프로젝트가 향후 인구의 연령 구조(젊은이 대 고령자 비율)
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방내무부 

이 프로젝트가 향후 인구의 지역 분포(예: 도심 증가, 농촌 지
역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방내무부, 연방식품농업
부,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
부

인구의 수와 연령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는가? 연방내무부 

전체 인구에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 증가로 인한 
예상 변화를 고려하는가?

연방내무부 

이 프로그램이 미래 세대에 대한 재정 부담(예: 세금 또는 기부
금 인상,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가?

연방재무부, 연방노동사회
부, 연방보건부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행동의 변화 또는 연령 구조의 변화로 
인한 수요의 변화를 고려하여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방경제에너지부, 연방교
통디지털인프라부, 연방식
품농업부, 연방법무소비자
보호부

프로젝트가 세대 간 공존과 상호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
년부, 연방내무부

프로젝트가 시민 참여(예: 자원 봉사)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
년부, 연방내무부

프로그램이 이민자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방내무부, 연방노동사회
부, 연방가족･노인･여성･
청소년부 

프로그램이 독일 내 아동 및 가족 친화성(가족 친화 주택, 가족 
친화 인프라, 보육 시설, 여가 활동의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
년부, 연방환경건설부

이 프로젝트가 가족과 일의 양립성(예: 어머니와 아버지 또는 
보호자를 위한 근무 시간의 유연성, 파트너 간의 유급 업무 또
는 돌봄 업무 분담, 육아 및 간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
년부, 연방노동사회부

이 프로젝트가 아동과 청소년의 돌봄, 교육 및 훈련 조건에 영
향을 미치는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
년부, 연방교육연구부 

이 프로젝트가 생애 과정에서 자격 및 추가 훈련을 위한 인구 
그룹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
년부, 연방교육연구부, 연
방노동사회부 

프로젝트가 더 오래 일하는 문화(예: 유연한 근무 생활 조직, 
연령 제한 관련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가?

연방노동사회부

<표 2-2-3> 인구학적 결과 및 위험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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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agenkatalog,” Demografie Portal, n.d.l. https://www.demografie-portal.de/DE
/Service/Blog/Downloads/042014_Prueffragen_DemografieCheck.pdf?__blob=p
ublicationFile&v=1

모든 세대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위 문항은 예를 들어 제안된 법률 초
안이 젊은 층과 노년층의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령에 적합한 근무 
환경, 일 가정 양립, 아동 및 청소년 돌봄, 교육 및 훈련 조건에 미치는 영
향 등을 다루고 있다(Demografie Portal, n.d.k). 또한 특히 인구학적 
영향의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 인구 이동, 지역 생활필수서비스 확
보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는 등 공간적 관점을 강화하였다(BMI, 2017, 
Demografie Portal, n.d.j).

이외에도 인구학적 점검은 관련 전문 부서와 전문 지식에 대한 참조도 
포함되어 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인 경우, 이 측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 관련 부서 간에 가능한 영향에 대해 논의
할 수 있으며, 논의해야 하며, 이 결과는 법안 초안에 대한 설명 메모에 

질문 담당 부서
프로젝트가 연령에 적합한 근무 환경 및 연령에 적합한 업무 
조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가? 

연방노동사회부

프로젝트가 직장/기업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영향을 미
치는가? 

연방보건부, 연방노동사회
부 

프로젝트가 숙련 노동력 기반 확보(예: 잠재 노동력의 개발, 고
급 노동자의 유입 및 유출, 조기 은퇴로의 전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 교육 참여, 이주민의 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방노동사회부, 연방경제
에너지부, 연방교육연구부,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

이 프로젝트가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방보건부, 연방가족･노
인･여성･청소년부

이 프로젝트가 익숙한 환경에서의 자기 결정적 생활과 노인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
년부

프로젝트가 수발자의 상황 또는 돌봄 잠재력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방보건부, 연방가족･노
인･여성･청소년부 

이 프로젝트가 거주지와 가깝고 접근이 쉬운(barrierearm) 생
활필수서비스 및 시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방식품농업부, 연방교통
디지털인프라부

이 프로젝트가 특히 농촌 지역에서 동등한 생활 조건을 보장하
는 데 영향을 미치는가?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 
연방식품농업부, 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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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의회에서 상정된 법안을 투표할 때 의사 결
정권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Demografie Portal, n.d.k).

인구학적 점검은 연방주와 지방 당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
를 들어, 라인란트팔츠주에서는 2012년부터 모든 주 법률과 조례에 인구
조사를 도입하고 테스트 기준도 개발하여 인구학적 점검이 입법 절차의 
일부가 되도록 했다. 지방 당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예를 들어 
포츠담의 주도에서는 2008년부터 인구통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결의안, 법령 및 문서에 인구학적 영향이 있는지 확인한다(Demografie 
Portal, n.d.k).

인구학적 점검은 인구학적 측면에서 법안이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
토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고,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구속력이 없
는 논의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구학적 점검 결과, 인구
학적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판단되더라도 표결을 통
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할 방법은 없다. 대신 법안을 공격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Gründinger, 2014). 인구학적 
체크 이외에도 독일에는 제시된 법률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에 검
토하는 여러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9년부터는 ‘지속 가능
성 점검’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각 부처가 법률 초안이 지속 가능한 발
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청소년 점검(Jugend-Check)’과 ‘새로운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추
가되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Gründing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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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결

‘모든 연령은 중요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운 인구전략은 인구
학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인구 변화에 대한 
운명론적 접근을 경계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 대처를 주문한 것이다. 인
구전략 개발을 위한 기본 틀은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마련되었다. 1992
년에 착수한 ‘인구보고서’ 작업을 거쳐 2012년에 전략 개발과 의견수렴
을 위한 첫 논의를 시작하기까지 중장기적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접근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
의 끝에 합의된 바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방위적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 각층의 논의 구조를 
통해 전략안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인구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주제별로 분류된 실무분과 논의 
과정을 운영하고, 실무분과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가족분과 
논의 과정을 예로 들면, 가족분과의 주요 목표는 공동체로서 가족을 강화
하고 가족이 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논의 과정을 거
쳐 육아는 물론 가족 돌봄과 가족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인구전략 개발 과정은 이후 독일 인구정책 전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다양한 가족, 노동, 사회보험 등 여러 사회정책 영역을 인구정책
이라는 틀 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으며, 인구학적 점검 등과 같
이 법안이 인구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논의 결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절차도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인구전략 개발 과정
에서 활용한 ‘사회적 대화’ 방식은 이후 법안 논의에서 의견수렴 방식으
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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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가족정책

  1. 독일 가족정책의 역사적 전개

가. 독일 보수주의 가족정책

1) 독일 분단 시절 가족정책 

나치정권에 의해 도구화되어 악용된 인구정책으로 인해 이후 독일 사
회에서 인구학적 접근은 상당히 오랜 기간 터부시되었다(Gerlach, 
2008, pp. 37-42). 특히 서독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인구 규모, 인구의 
질 및 구성 등에 대해 언급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존재한 것이다
(Gerlach, 2008; Schultz, 2013). 한편, 나치 정권으로 인해 인구의 질
이나 구성에 대한 정책적 언급은 터부시되었으나, 가족의 가치에 대한 국
가적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불안정한 상황
에서 가족 유지 및 아동빈곤 해소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1949년에 독일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 제6조에 혼인 및 가족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독일 현대 가족정책의 법적 근
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가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명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혼인 및 가족의 해체 방지와 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의 보호 역할에 대한 규정에 가깝다(Gerlach, 2010; Bert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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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jard, 2012). 
특히, 서독은 가톨릭 교리에 근거하여 가족이 스스로 자기 책임과 자립

성을 바탕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우선하였으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
를 스스로 보장하지 못할 때 공공이 가족 유지 및 보호를 위해 개입하고 
지원하는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에 기초하여 가족정책의 
기틀을 구축하였다(Gerlach, 2010; Bertram & Bujard, 2012; Salles, 
2020). 또한 서독의 가족정책은 보충성의 원칙뿐만 아니라 남성은 생계
부양자, 여성은 가사 및 돌봄이라는 성역할 분리를 전제로 한 가족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어 대표적인 보수주의적 가족정책의 전형으로 여겨져 
왔다(Esping-Andersen, 1990; Pfau-Effinger, 2005). 

반면, 동독은 사회주의에 기반한 가족 모델을 제시하고 가족에 대한 공
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정책화하였다. 동독에서는 1950년에 통과된 모성 
및 아동보호와 여성 권리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en Mutter- und 
Kinderschutz und die Rechte der Frau, MKSchG)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독립 보장과 일 가정 양립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법에
서는 다자녀를 둔 여성 지원, 보육시설 및 유치원 설립, 산모시설 및 기타 
지원 시설 설립을 규정하였다(Gerlach, 2008). 

2) 독일 가족정책의 원리와 현금 중심 가족정책

독일의 가족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족부담경감(Familienlastenausgleich, 
FLA)’ 원리에 따라 실시되어 왔다. 가족부담경감이란 가족의 필요 충족과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한 가족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의 특정한 부담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BMFSFJ, 
2006, p. 56). 가족부담경감에는 무자녀와 유자녀 간에 생활 여건의 차
이를 완화하는 모든 국가 지원이 포함된다. 독일 사회법 제1권(SGB I)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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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는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은 부양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의 완화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협의의 개념에서 가족부담경감은 
아동수당, 세액공제, 양육수당 등 직접적 지원을 의미하며, 광의의 의미
에서는 사회보험, 주거지원, 교육 체계, 인프라 정책 등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가족 지원 제도가 포함된다(Gerlach, 2010, pp. 257-258). 

독일 가족정책에서 사용되는 ‘가족기여보상(Familienleistungsausgleich)’
은 가족부담경감과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이다. 가족기여보상은 가족이 
사회에 제공하지만 시장을 통해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의
미한다(BMFSFJ, 2006, p.56). 가족기여보상은 돌봄, 양육, 훈련을 포함
하여 아동의 최소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아동수당과 소득 공제(자녀세액공제) 형태이다
(BMF Amtliches Lohnsteuer-Handbuch, n.d.). 

경제적 가족부담 완화 기능과 가족의 기여에 대한 보상 개념은 독일 가
족정책 발달에 영향을 미쳤으며, 독일의 가족정책이 직접적 수당 지원이
나 세제 지원 측면에서 발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독일 가족정책은 성역할 분리 및 전통적인 가족상 가치를 바탕으로 
현금 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즉, 국가가 직접적으로 가족의 가
족구성원 돌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현금 지
원을 통해 가족부담경감을 실현하고 가족이 돌봄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196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였으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 인프라는 상당히 취약하였다. 또한 출산 이후 부
모에게 고용이 보장된 육아 시간을 확보해주는 시간정책도 발달되지 못
하였다. 실질적으로 부부가 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전
히 돌봄 역할을 떠맡게 된 여성은 이중고를 경험하고 경제활동과 돌봄 간
에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Gerlach, 2010; Lepperh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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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박은정, 2019a에서 재인용). 

나. 독일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 등장 배경

독일은 1970년대부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었다. 돌봄 인프라와 시간
정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현금을 통한 지원에 집중된 독일 가족정책의 한
계와 개혁에 대한 논의가 대두된 배경에는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현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독일은 이미 1972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져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 인구 감소는 사회 필수 인력의 부족 등 
사회 유지와 관련된 문제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 및 위기로 인식되
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위기감은 나치 정권에 대한 역사적 트라우마로 인
해 터부시되었던 인구정책에 대한 반감의 벽을 허물었다(Gerlach, 
2010; Lepperhoff, 2014). 

독일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노동자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사회보험은 남성 생계부양자를 중심으로 노동자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정책 시스템의 성격이 강했다. 카우프만(Kaufmann)은 독
일의 성역할에 기반한 사회체계를 ‘젠더 계약(Geschlechtervertrag)’이
라고 표현한 바 있다(Kaufmann, 1995).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였음
에도 여전히 부족한 일 가정 양립 지원이 저출산으로 이어졌다는 문제의
식도 가족정책 개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였다(Lepperhoff, 2014).

독일 연방정부는 2002년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에서 개최된 
UN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국가 지속 가능 전략을 발표하였다. 
국가 지속 가능 발전전략과 함께 가족정책 패러다임 변화도 추진되
었다. 독일의 가족정책은 사회적 분배정책(Ausgleichspolitik)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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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발표된 국내외 다양한 연구 결과들에서, 독
일이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
럽 국가들에서 아동이 더 나은 지원을 받고 어머니들의 경제활동 참여 가
능성도 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독일이 가족 및 아동 빈곤의 
위험이 높고 아버지의 가족 참여가 더 낮았다(BMFSFJ, 2019a, pp. 
7-9).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정책의 경제적 의미를 뒷받침하는 근거 기반 
연구 결과들도 연이어 발표되었다. 경제적 조건과 인구학적 조건 간에 연
관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결과들은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에 대한 논의
를 본격화시켰다(Rürup & Gruescu, 2003; BMFSFJ, 2019a). 

2) 일가족 양립을 위한 새로운 가족정책 패러다임 

기존의 가족정책으로는 저출산의 지속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 다양
한 가족 형태의 증가 등 사회 및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진단과 위기의식이 대두되었다. 이에 2000년대 초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 
추진과 함께 독일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개혁이 시도되었다. 지
속 가능한 가족정책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경제활동인구와 숙련인력 
자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와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 증가를 
목표로 삼았다(Rürup & Gruescu, 2003; BMFSFJ, 2019a).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 가정 양립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된 것이다. 
독일 정부의 가족정책 개혁 논의 과정에서 부모의 성 평등한 역할 분담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이 정책 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제시되었다. 여성에
게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성은 여성과 동일한 양육자로
서 자녀돌봄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의 변화를 시도하
였다(BMFSFJ, 2006). 

독일 연방 가족부에서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설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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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와 함께 발간하는 보고서 중 2006년에 발표된 제
7차 가족보고서(Familienbericht)는 새로운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하였다. 발표된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은 연령 통합적인 생애과정 모델
(Altersintegriertes Lebenslaufmodell)을 기반으로 한다. 과거의 전통
적인 연령별 접근에서 벗어나 전체 생애과정에 대한 유연하고 통합적인 
지원을 가족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일과 가족을 분리하지 않고, 일과 
가족의 삶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지원을 통해 유연한 생애 설
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여기에서는 생애과정의 단계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생애의 과업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시기에 대한 지
원을 강조하였다(BMFSFJ, 2006). 이러한 생애과정 관점은 가족정책에서 
가족과 일을 양립하기 위한 시간 구조의 중요성으로 이어졌다. 이에 독일
의 새로운 가족정책 패러다임에서는 일 가정 양립 정책으로 시간정책과 
돌봄서비스의 강화를 강조하게 되었다.

먼저, 시간정책에서는 가족 시간(Familienzeit)을 강조한다. 가족의 형
성 및 재생산(출산), 출산 이후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가족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가족 시간정책(Familienzeitpolitik)
이 추진되었다. 특히, 독일의 시간정책에서 아버지가 자녀돌봄을 위해 시
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에 포함되었다. 기존에 생계부양자 
역할만 담당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 양육에도 함께 참여하는 아버지 
상이 추구되었으며, 여성들이 일과 가족의 삶을 병행하면서 경험하는 이
중부담과 시간 갈등을 남성이 분담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
이 정책 변화에 반영되었다(BMFSFJ, 2012; Possinger, 2013). 특히, 일 
가정 양립 정책의 방향성 논의에서 노르딕 국가, 스웨덴의 이중 생계부양
자 모델이 차용되었다(BMFSFJ, 2006).

정책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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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0년에 육아휴직법을 개정하
였으며, 2001년에는 부모시간(Elternzeit)으로 제도명을 변경하였다. 일
을 중단하는 기간을 휴가(Urlaub)로 보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
한 시간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보아 돌봄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
해 부모시간(Elternzei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Gerlach, 2010; 
Bertram & Deuflhard, 2013). 2006년에는 「연방 부모수당 및 부모시
간 법(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 BEEG)」이 제정되고, 
2007년에 소득대체율을 높인 부모수당(Elterngeld) 제도가 실시되었다. 
또한 부모시간(Elternzeit) 및 부모수당(Elterngeld) 개혁에서 아버지들
이 제도에 참여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파트너달 제도가 실시되
었다. 즉, 아버지가 부모수당 제도를 사용할 경우 기본 12개월에 2개월을 
추가하는 인센티브 부여 제도를 도입하였다(Gerlach, 2010; Bertram & 
Deuflhard, 2013; 박은정, 2019a). 부모수당 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아버지
의 제도 사용을 촉진하고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해 부모시간 및 부모수당
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다. 이를 위해 2015년에 부
모수당플러스(ElterngeldPlus)와 파트너십보너스(Partnerschaftsbonus) 
제도를 도입하였다(박은정, 조미라, 윤지연, 류연규, 윤자영, 2022a). 

한편,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아동돌봄의 양적, 질적 확대 조치가 이루어
졌으며, 특히 만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정책의 확대가 강조되
었다. 독일은 지속 가능 전략과 함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아젠다 
2010(Agenda 2010)을 추진하였으며, 여기에서 일가족 양립을 위해 아
동 돌봄 서비스의 부족이 지적되었다. 이에 아동 돌봄 인프라 확장이 주
요 정책 과제로 제기되었으며, 특히 만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확대가 강조되었다(BMFSFJ, 2019a). 

보육 인프라 확장은 2005년 제정된 주간돌봄확장법(Tagesbetreu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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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ausbaugesetz, TAG)의 시행으로 본격화되었다. 이 법은 돌봄 시설을 
확충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8년 12월
에 발효된 아동지원법(Kinderförderungsgesetz, KiföG)은 특히 만 3
세 미만 아동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법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1~3세의 모든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법적 권
리를 부여받게 되었다(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21, 
p.65; 박은정, 이정원, 윤지연, 김난주, 2022b, p.102에서 재인용).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아동 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이처럼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해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투자가 이어졌다(BMFSFJ, n.d.a). 

독일의 가족정책 개혁에서는 정부의 시간정책과 보육정책의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할 및 가족친화적 조치가 기업에 주는 이점도 중요한 논
의 지점이었다.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독일 연방가족･노인･여
성･청소년부(BMFSFJ)는 2003년 ‘가족 동맹(Allianz für die 
Familie)’을 발족하였다. 가족동맹은 독일 기업, 노동조합, 주요 협회 
대표 등이 함께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의 핵심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족친화적 행동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여기에는 가족과 직장 생활의 더 나은 균형을 위한 중장
기 공동 계획도 포함되었다(BMFSFJ, 2019a).

이와 함께 지역가족연대(Lokale Bündnisse für Familie)와 성공요인 
가족(Erfolgsfaktor Familie)도 시작되었다. 지역가족연대는 지자체, 기
업, 비영리 단체, 교육 및 돌봄기관, 사회복지 기관, 종교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 내 주체들이 협력하여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공요인 가족’은 독일 연방정부와 독일 상공회의소
(DIHK)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독일의 기업 대표 협회,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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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전문가협회 등 기업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전략적으로 협력
하는 네트워크이다(Erfolgsfaktor Familie, n.d.).

그러나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을 추진하면서 현금 지원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 2005년 현금급여 체계에 ‘아동수당 보조금(Kinderzuschlag)’ 
제도가 도입되었다. 아동수당보조금은 저소득층 부모가 자녀 양육비용으
로 인해 공공부조나 실업수당 II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 개선,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아동의 교육기회 
확대를 목표로 도입되었다(BMFSFJ, 2019a). 2013년에는 독일 연방정
부에서 연방 양육수당(Betreuungsgeld)을 도입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제도 시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와 가정양육수당이 일 
가정 양립이라는 가족정책 방향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고 2
년만에 폐지되었다. 현재는 일부 주정부에서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
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금 지원의 방향성도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일 가정 양립 정책 강화라는 가족정책의 방향성 속에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박은정, 2019a).

다. 최근 이슈 및 변화

2020년 전후부터 지금까지 독일 가족정책의 핵심 어젠다로 논의되었
으며 정책적 변화가 두드러지는 영역은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와 ‘아동기
본보장’의 정책화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 가능한 가
족정책 추진과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에서 돌봄 및 보육 서비스의 인프
라 확장이 핵심 영역이었다. 최근에는 인프라 확장에서 더 나아가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독
일 정부는 모든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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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적절한 성장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주고자 ‘아동기본보장
(Kindergrundsicherung)’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아동
수당과 아동수당 보조금(Kinderzuschlag)을 통합한 아동기본보장 제도
를 실시함에 따라, 오랜 역사를 지닌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 독일 현금 
지원 제도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1) 아동 돌봄의 질 제고

2019년에 독일 어린이집(Kita)의 질을 개선하고 부모의 보육 비용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명 ‘좋은 어린이집 법(Gute-Kita-Gesetz)’이 시
행되었다. 각 주정부는 동법에 제시된 10개의 실천 분야에서 주 상황
에 맞게 적용 분야를 선택한다. 이 조치에는 교사 양성, 보육 프로그
램 개발, 보육 환경 개선, 어린이집 이용료 경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총 4년간(2019~2022년) 약 55억 유로의 예
산을 투입하였다(BMFSFJ, 2021). 

2023년에는 좋은 어린이집법의 후속 법안으로 ‘어린이집 질 개선법
(KiTa-Qualitatsgesetz)’이 발효되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23~2024
년까지 2년 동안 총 40억 유로를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보육률을 높이기 
위해 투입한다. 어린이집 질 개선법은 이전 법에 비해 교육의 질적 측면
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사 대 학생 비율 개선, 교사 훈련 강화 등 
보다 구체적인 질 개선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두 법 모두 연방정부의 대
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주정부와 협력하여 시행된다. 좋은 어린이집 법이 
초기에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실시한 법이라면, 어린이집 질 
개선법은 보다 질 높은 어린이집 교육 및 돌봄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BMFSFJ, 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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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기본보장(Kindergrundsicherung)

독일에서는 아동 빈곤이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독일 정
부는 아동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이 빈곤
으로 인해 교육, 건강, 사회적 활동 등에서 불평등한 상황에 처하거나 차
별을 받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아동기본보장
(Kindergrundsicherung) 제도를 2025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아동기본
보장 제도는 모든 아동이 빈곤으로부터 보호받고 적절하게 성장할 수 있
도록 더 나은 출발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MFSFJ, 
n.d.b). 

아동기본보장은 아동수당(Kindergeld), 아동 표준생계비, 아동수당보
조금(Kinderzuschlag), 교육 및 참여 패키지 등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
도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한다(BMFSFJ, n.d.d). 아동기본보장은 기
본적으로 아동보장급여(Kindergarantiebetrag)와 아동추가급여
(Kinderzusatzbetrag)를 통해 아동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 아동보장
급여는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아동수당에 해당하는 제도로 모든 아동에
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다. 아동수당보조금은 아동추가급여 제도로 대
체되며,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저소득 가구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BMFSFJ, n.d.b). 

 독일 정부는 아동기본보장 제도 개혁에서 비관료적, 시민 친화적 제도
와 절차 간소화를 추구하여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 
지원 수급 자격이 있는 아동가구에 비해 실제 수급을 하는 아동가구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급 자격이 있으나 신청을 하는 아동가
구가 더 적은 것은 신청 절차의 복잡성이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정보의 부족 등 낮은 접근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BMFSFJ, 202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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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025년 아동기본보장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아동수당 제
도에서 출생순위별 차등지급 방식을 폐지하였다. 2023년부터 출생순위
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월 250유로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
를 통해 전체 아동수당의 지급 수준이 상향되었다. 1996년 아동수당 개
혁 이후에 첫째아, 둘째아 대상 아동수당 지급액 증액 중 가장 증가폭이 
컸다(BMFSFJ, 2024a, p.24). 

2023년 이후 독일에서는 아동수당 제도 개혁과 함께 모든 아동이 동등
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먼
저, 저소득 가구의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보조금과 교육 및 참여 패키지 
지원이 인상되었다. 아동추가급여를 받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다른 
지원 패키지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가구의 제도 접근성을 높
인다(BMFSFJ, n.d.d).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행정 절차도 디지털화를 진
행하고 데이터 수집도 자동화 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 및 잠재적인 대상
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비 지원도 강화하였다. 일
부 고소득 가구를 제외하고 부모는 자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어 의료보
험 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다. 한부모 가구 대상 세금 공제액도 전년 
대비 252유로 인상하였다(BMFSFJ, 2024a). 아동기본보장은 전달체계
에도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가족 관련 재원을 관리해온 가족기금
(Familienkasse)이 이후 가족 지원 전반을 관할하는 가족서비스원
(Familienservice)으로 변경될 계획이다(BMFSFJ, n.d.d). 

최근 아동기본보장 제도 도입과 함께 추진된 변화를 종합하여 보면, 독
일 정부는 기존 아동가구 대상 현금 지원 제도의 개혁을 통해 아동의 기
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여 모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인 소득보장 제도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은 현금제도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가족정책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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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가족을 양립할 수 있도록 시간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확장하는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현금지원을 약화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오히려 아동기본보장 제도를 통해 독일의 모든 아동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
소득 및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즉, 일 가정 양립 정책과 
아동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을 모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의 전반적
인 지원 수준을 상향했다고 볼 수 있다. 

  2. 수당제도

가. 아동수당(Kindergeld)

1) 아동수당 제도의 발전 과정

독일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심각한 아동 빈곤 문제가 시급히 해결
해야 할 사회 문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아동수당 제도 도
입이 논의되었으며, 구동독에서 1950년에 넷째 자녀부터 아동수당을 지
급하기 시작했고, 서독에서는 1954년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독이 먼저 아동수당을 도입했으나, 현재 독일의 아동수당 제도는 서독
의 제도를 기반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독일의 아동수당의 시작은 1954
년 서독 아동수당에서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서독의 초기 아동수당은 
사회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험급여 형태였으며, 셋째 자녀부터 지
급되었다. 1964년에 조세를 기반으로 한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에도 서독의 아동수당 제도는 여러 번 변모하였다(Böhmer, 
Matuschke, & Zweers, 2008; Gerla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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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아동수당 제도는 자녀세액공제 제도와 함께 조세지원의 성격에
서 같이 논의되어 왔다. 두 제도는 정부 정책 방향성의 변화와 함께 여러 
번의 개혁을 거쳤다. 195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아동수당 수급권자가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1961년에는 아동수
당 지급 대상이 둘째 자녀까지 확대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이 
이루어졌다. 1975년에는 자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이 첫째 자녀까지 확대되었으며, 소득 기준도 폐지되었다. 이는 사민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과 자민당(Freie 
Demokraten, FDP) 연합 정부가 자녀세액공제가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
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3년 기민련(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동수당과 자녀세액
공제의 이중 체계가 다시 부활했으며, 둘째 자녀부터는 다시 소득 기준이 
적용되었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추가아동수당 제도도 도입되어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다(Rainer et. al., 2013).

1996년 개혁을 통해 현재의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시스템의 틀이 
완성되었다. 당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아동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세
금 부과가 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통해 아동수당의 아
동 생계 보장 목적이 강화되었으며, 지급액과 자녀세액공제 수준이 상향 
조정되었다(Gerlach, 2010; Becker & Hauser, 2012; Reiner et. al., 
2013). 1996년 이전에는 아동수당이 70마르크에 불과했으나, 이후 둘째 
자녀까지는 월 200마르크, 셋째 자녀부터는 300마르크로 증가했다. 
1999년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셋째 자녀부터 아동수
당 지급액이 더 상향되었으며, 이 규정은 2022년까지 유지되었다. 당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18세까지 확대되었고, 만 18세 이상이라도 직
업교육을 받거나 학업 중일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연장 지급되도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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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Gelach, 2010; Becker & Hauser, 2012; Reiner et. al., 2013). 
현재 아동수당은 만 25세까지 연장 지급이 가능하다(Familienkasse, 
2024a). 

1996년 이후 아동수당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큰 틀
에서의 제도적 변화는 없었다. 2023년에 오래 유지되어 왔던 출생 순위
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폐지되고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월 250
유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최근 아동수당 제도
의 가장 큰 개혁이었으며,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아동기본보장
(Kindergrundsicherung)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이제 아동수당 제도는 큰 제도적 틀인 아동기본보장 제도에 포함될 예정
이며, 아동기본보장 제도 중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아동보장
급여(Kindergarantiebetrag) 제도로 변경된다(BMFSFJ, n.d.d).

1954년에 서독 아동수당이 도입된 이후 최근의 제도 변화까지를 정리
하여 독일 아동수당 제도 연혁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연도 연혁

1954
∙ 독일 아동수당의 출발
∙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동시 도입(이중체계)
∙ 지급액: 셋째 자녀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25마르크

1961 ∙ 둘째 자녀부터 소득에 따라 지급

1964 ∙ 연방아동수당법(Bundeskindergeldgesetz) 개정 
∙ 사회보험급여에서 연방정부 조세 재원으로 전환

1975
∙ 첫째 자녀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
∙ 지급액: 50마르크
∙ 자녀세액공제 폐지

1983 ∙ 첫째 자녀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소득에 따라 지급
∙ 자녀세액공제 재도입

1992 ∙ 첫째 자녀의 아동수당이 70마르크로 상승
∙ 자녀세액공제액도 큰 폭으로 상승

〈표 3-1-1〉 독일 아동수당 제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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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래의 3가지 출처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함.
1) “독일 가족정책의 현금급여 분석과 시사점,” 박은정, 2019a,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

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 “Höheres Kindergeld und weitere Verbesserungen für Kinder,” Bundesregierun

g, n.d.a,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chwerpunkte/entlastung-
fuer-deutschland/unterstuetzung-fuer-familien-2125014

3) “Familienreport 2024,”  BMFSFJ, 2024a.

2) 아동수당 제도의 주요 내용

가) 근거법

독일 아동수당의 근거법은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ESt
G)과 연방아동수당법(Bundeskindergeldgesetz)이다. 소득세법 X절(A
bschnitt X)에 아동수당이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32조 6항에 근거
하여 자녀소득공제 제도가 실시된다. 아동수당 수급권은 소득세법이 연
방아동수당법보다 우선한다. 

연도 연혁

1996

∙ 아동의 최저생계 보장이 아동수당의 주요 목적
∙ 이중체계에서 선택 모델로 전환: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중 선택
∙ 모든 자녀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
∙ 지급액의 급격한 상승: 첫째, 둘째 자녀 200마르크, 셋째 자녀 300마르크, 

넷째 자녀 이상 350마르크

1999 ∙ 자녀 수에 따른 증액 규정 도입: 둘째 자녀까지 동일한 아동수당 지급, 셋째 
자녀부터 아동수당 지급액 증액

2010 ∙ 아동수당 지급액의 급격한 상승: 2009년, 2010년에 30유로 증액하여 첫
째, 둘째 자녀 184유로, 셋째 자녀 190유로, 넷째 자녀 이상 215유로

2012 ∙ 성인 자녀(만 18세 이상)의 소득과 수입 기준액 초과에 따른 아동수당 청구
권 상실 규정 폐지

2020 ∙ 코로나 세제지원법에 따라 일회성으로 아동 1명당 아동수당 총 300유로 추
가 지급(Kinderbonus)

2021 ∙ 아동 1명당 150유로 추가 지급(Kinderbonus)

2022
∙ 아동 1명당 100유로 추가 지급(Kinderbonus)
∙ 2022년 7월부터 빈곤 아동, 청소년, 청년을 위한 긴급보조금

(Sofortzuschlag) 월 20유로 지급

2023 ∙ 출생순위별 차등 지급 방식이 폐지되고, 모든 아동에게 월 250유로 지급
∙ 아동기본보장(Kindergrundsicherung)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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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급기준6)

소득세법에 따르면 독일에 거주하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부모는 
소득이나 실제 납부 세금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독일
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E
U 회원국, 유럽경제공동체(EWR) 또는 스위스 국적자가 독일에 입국하여 
4개월 이상 거주하면 아동수당 수급권이 발생한다. 또한 제3국 출신의 외
국인도 독일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이 있는 경우나 특정 거주 허가를 받은 
경우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정 국가 출신7)의 외국인이 독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국가 간 협약에 따라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난
민이나 망명자 역시 아동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동수당은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지급되지만, 부모나 주 양육자가 없
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아동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다. 아동에는 친자, 
입양 자녀, 배우자의 자녀, 동거인의 자녀, 양육하는 손자녀, 법적 피후견
인 등이 포함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일반적으로 만 18세까지이며, 취업 준비 중이거
나 직업교육생, 사회봉사(Freiwilligendienst) 참여자, 장애가 있는 경우
에는 만 21세 또는 25세까지 연장된다. 장애로 인해 자립적인 경제활동
이 어려운 상황에는 만 25세 이후에도 아동수당이 계속 지급된다. 또한 
아동수당은 학업이나 직업교육 도중에 출산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
로 중단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되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다음 진로(대
학 진학이나 직업교육 등)를 준비 중인 과도기에는 최대 4개월까지 지급
될 수 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양육비를 주로 부담하는 부모에게 우선 지급

6) Familienkasse(2024a). Merkblatt Kindergeld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음.

7) 알제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튀르키예, 튀니지, 코소보, 모로크,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86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된다. 그러나 부모가 아동수당 수급 자격을 두고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에서 수급권자를 결정한다.

다) 지급액

2023년 1월 1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방식이 변경되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월 250유로씩 지급된다(Familienkasse, 2024a). 고소득 가구
의 경우 아동수당보다는 자녀소득공제가 유리하다. 독일 소득세법에 가
족기여보상(Familienleistungsausgleich)이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Lemmer, 2015). 각 지역 세무서
(Finanzamt)에서는 납세자의 별도 신청 과정 없이 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 중 더 유리한 제도를 자동으로 산출해준다. 이는 소득세 신
고 시 자동으로 처리된다(Lemmer, 2015). 아동수당 수급은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가족기금(Familienkasse)에서 수급자의 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로 지급된다(Familienkasse, 2024a). 

아동수당은 연방 고용청(Bundesagentur für Arbeit)에서 가족기금
을 통해 관할한다. 지급액 조정 방식을 정하여 매년 적용하는 방식이 아
니라 정부가 매년 논의를 통해 지급액을 결정하고, 변경된 지급액은 연방 
아동수당법(Bundeskindergeldgesetz, BKGG) 개정을 통해 공표된다. 
원칙적으로 아동수당은 아동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시민수당 산정 시 아
동의 기본 생계비, 추가 생계비, 주거 및 난방비 등에 포함된다. 아동의 
필요를 충족한 후 초과되는 아동수당액은 부모의 기타 소득에 포함된다
(Piekarz, 2024).

또한 아동수당은 공공부조 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민수당 도
입8)으로 공공부조 제도가 개혁되었지만, 여전히 아동수당은 소득액 산정
에 반영된다. 아동수당을 소득액에 포함하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불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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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비판이 있지만, 시민수당 체제하에서도 이 방식은 유지될 예정이다. 
대신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교육 및 참여 패키지(Bildung und 
Teilhabepaket) 제도가 도입되어, 학교 소풍, 학용품, 통학비, 학습 지
원, 급식비용, 문화 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 패키지는 저소득층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절차적 
한계를 갖고 있다(Piekarz, 2024).

구분

아동수당 세금 공제(Freibeträge)

아동수당 지급액 총세금공제액 자녀세액공제
(Kinderfreibetrag)

돌봄･양육･교육공제액
(Freibetrag für 

BEA)
2010 184 7,008 4,368 2,640
2011 184 7,008 4,368 2,640
2012 184 7,008 4,368 2,640
2013 184 7,008 4,368 2,640
2014 184 7,008 4,368 2,640
2015 188 7,152 4,512 2,640
2016 190 7,248 4,608 2,640
2017 192 7,356 4,716 2,640
2018 194 7,428 4,788 2,640
2019 204 7,620 4,980 2,640
2020 204 7,812 5,172 2,640
2021 219 8,388 5,460 2,928
2022 219 8,548 5,620 2,928
2023 250 8,952 6,024 2,928
2024 250 9,540 6,612 2,928

〈표 3-1-2〉 독일 아동수당 지급액 및 세금공제액(2010~2024년)
(단위: 유로(€))

출처: “Einkommensteuer und Familienleistungsausgleich: Eckwerte 2005 – 2024,” Sozial
politik-aktuell.de, n.d., https://www.sozialpolitik-aktuell.de/files/sozialpolitik-a
ktuell/_Politikfelder/Finanzierung/Datensammlung/PDF-Dateien/tabIII8.pdf

8)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실업급여 Ⅱ(Arbeitslosengeld II), 즉 하르츠 IV(Hartz IV)가 시민수당(Bü
rgergeld)으로 대체되었다. 시민수당은 더 간소화되고 시민 친화적인 제도로, 수급자의 장기적인 
일자리 취득과 자격 향상을 지원한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시민수당은 월 563유로이며, 
첫 해에는 실제 거주비와 적정 난방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로 인해 소득이 520~1,000유로인 
수급자의 경우 소득이 높아지며, 소득세 공제는 30%로 상향 조정되어 생계와 주거 보장이 강화되었
다(Bundesregierung, n.d.b.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chwerpunkte/e
ntlastung-fuer-deutschland/buergergeld-21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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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달체계 및 재원

아동수당은 가족기금(Familienkasse)에 신청하고, 가족기금을 통해 
지급받는다. 연방중앙국세청(Bundeszentralamt für Steuern, BZSt)이 
가족기금을 감독하는 기관이다(Familienkasse, 2024a, p.4). 가족기금
은 연방고용청(Bundesagentur für Arbeit) 소속기관이다. 독일에는 15
개의 지역 가족기금(Familienkassen)이 있으며, 연방 전체 115개의 현
지 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Bundesagentur für Arbeit, 
n.d.).

마) 아동수당보조금(Kinderzuschlag)

(1) 아동수당보조금의 도입 및 전개
아동수당보조금은 저소득 아동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1982년, 

아동빈곤을 해소하고 소득이 낮은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 아동수당보조금이 도입되었다(Rainer et al., 2013; 박은정, 2019a
에서 재인용). 부모가 자신들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은 있으나 전체 
가족에 대한 생계비를 충족할 소득에 달하지 못한 경우 아동수당보조금
을 받는다(Familienkasse, 2024b, p.3). 2005년 하르츠 IV 개혁에서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양육비로 인해 표준생계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
여 공공부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Becker 
& Hauser, 2008). 

2019년에는 가족지원강화법(Starke-Familien-Gesetz)을 통해 아동
수당보조금과 교육 및 참여서비스를 개선하였다. 두 단계로 저소득 아동
가구 지원을 강화하였다. 먼저, 2019년 7월 1일부터 아동수당보조금이 
월 185유로로 상향되었다. 아동소득액 반영은 아동소득의 100%가 아니
라 45%만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소득 산정 및 승인 기간은 6개월



제3장 독일 인구정책 89

로 결정되었다. 다음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아동수당보조금의 소득
상한액이 폐지되고, 소득 증가에 따라 일시 중단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감
소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부모의 소득이 기존에는 50% 반영되었으
나, 45%만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아동수당보조금 적용 범위
를 확대하였다. 소득, 아동수당, 아동수당보조금와 주거수당(Wohngeld)
까지 합해도 최대 100유로까지 부족한 가족에게도 공공부조인 사회법 
II(SGB II)가 필요하지 않도록 아동수당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로 인해 주거비용이 높거나 다자녀인 중간 소득 가구도 아동수당보조
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BMFSFJ, n.d.f).

2019년 8월 1일부터는 저소득 가구 아동에 대한 교육 및 참여 지원
(Bildungs- und Teilhabenleistungen)도 강화하였다. 학용품 지원금
이 학년마다 100유로에서 150유로로 인상되었으며, 공동 급식에 자부담
을 폐지하고 전액 지원하고, 학생 교통비도 면제되었다. 사회･문화 활동 
참여비도 월 10유로에서 15유로로 상향되었다. 또한 아동수당보조금 수
급 가구는 어린이집(KiTa) 비용도 면제되었다(BMFSFJ, n.d.f).

(2) 아동수당보조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
2024년 기준 독일의 월 표준생계비는 <표 3-1-3>과 같다. 부모 2명의 

표준생계비는 월 1,012유로, 한부모는 563유로이며, 아동은 연령별로 3
57유로~471유로이다. 아동수당보조금의 소득하한액에는 아동수당, 아
동수당보조금, 주거수당 수급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부부는 월 900유로, 
한부모는 월 600유로가 소득하한선이다(Familienkasse, 2024b). 즉,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가구 중에 소득하한액 이상 소득이 있으나, 가구구
성원 모두의 표준생계비를 충족할 정도의 가구소득은 아닌 경우에 아동
수당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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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보조금은 부모 및 자녀의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감액 지급될 
수 있으며, 주거비용이 높거나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중간 소득 가구에
게도 아동수당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024년 기준 아동수당보조
금은 아동 1명당 월 292유로이다(Familienkasse, 2024b). 

구분 표준생계비

양 부모 1,012 (506 x 2명)

한부모 563

6세 미만 아동 357

6~14세 미만 아동 390

14~18세 미만 아동 471

18~25세 미만 아동 451

〈표 3-1-3〉 독일 월 표준생계비(Regelbedarf)(2024년)
(단위: 유로(€))

주: 사회법 2권(SGB Ⅱ)에서 규정한 2024년 1월 1일 이후 표준생계비
출처: “Merkblatt Kinderzuschlag,” Familienkasse, 2024b, p.7. 참고 

3) 현황

아동수당 지급 아동 수는 2000년에 14,827천 명에서 다소 증가 추이
를 보여 2005년에는 1,500만 명 이상이었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
5년에는 14,548천 명이었다. 2015년 이후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아동수당 지급 아동 
수는 17,195천 명으로, 2000년과 비교하여 약 237만 명 정도 증가하였
다. 이는 독일의 아동 수가 증가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동수당 지
급액 증가로 인하여 아동수당 지출액의 증가 비율은 아동 수 증가보다 크
다. 2000년에 25,627백만 유로에서 2022년 47,920백만 유로가 지출되
었다(<표 3-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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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아동수당 지급 아동 수 지출액

2000 14,827 25,627

2005 15,212 29,325

2010 14,508 33,534

2015 14,548 34,339

2016 14,718 35,208

2017 14,971 35,898

2018 15,457 36,928

2019 15,835 38,777

2020 16,273 45,660

2021 16,690 47,626

2022 17,195 47,920

〈표 3-1-4〉 아동수당 수급자 수 및 지출액(2000, 2005, 2010, 2015년 이후)
(단위: 천 명, 백만 유로)

출처: “GENESIS-Online,” 독일 연방통계청, n.d.a. https://www-genesis.destatis.de/datenb
ank/online/statistic/22911/table/22911-0002/search/s/S2luZGVyZ2VsZA==

나. 부모수당(Elterngeld)

1) 부모수당 제도의 발전 과정

육아수당은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Mutterurlaub) 사용 이후에도 유
급휴가를 사용하여 출산 이후에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노동시장에 복귀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육아수당을 통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서 부
모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육아수당은 2001년까지 월 600
마르크라는 낮은 수준의 정액 급여로 지급되었으며, 유급 휴직 기간이 2
년까지 연장되고, 무급 기간까지 합치면 3년간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육
아수당은 부모의 탈상품화를 통한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일 가정 양
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작동하기보다는 여성의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92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반대급부로 작용하였다. 육아수당은 오히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
해하고 여성이 가정 내에서 무급노동을 담당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특히 고학력 여성이나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의 육
아수당 사용률이 매우 낮아서 제도 사용이 계층화되어 나타났다
(Gerlach, 2010; Bertram & Deuflhard, 2013; 박은정 외, 2022b). 

기존의 육아수당 제도의 문제와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0년에 육아휴직법 개혁이 추진되었으며, 2001년 부모시간
(Elternzeit)으로 제도명을 변경하였다. 일을 중단하는 기간을 휴가
(Urlaub)로 보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개념
으로 보아 돌봄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부모시간(Elternzei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Gerlach, 2010; Bertram & Deuflhard, 
2013). 

부모수당은 「연방 부모수당 및 부모시간 법(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 BEEG)」이 제정되고,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부모
수당은 독일의 기존 사회급여나 가족급여와는 달리 소득 수준을 반영한 
소득대체급여로 도입되었다. 부모수당의 주요 목적은 부모가 자녀돌봄으
로 인해 소득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Gerlach, 
2010, p.272). 

부모시간은 3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유급 기간인 부모수당 지급 기간은 기본적으로 12개
월이며, 양 부모가 모두 사용할 경우 1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모수
당의 소득대체율은 기본 65%에서 소득이 감소할수록 소득대체율이 상승
한다. 부모수당은 출산 전 소득활동에 상관없이 기본 300유로가 지급되
고 지급액 상한선은 월 1,800유로이다. 2007년 도입되었을 때 부모수당
을 받으면서 근로할 수 있는 최대 주당 근로시간은 30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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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lach, 2010, p.272). 
이후에도 아버지의 부모시간 사용을 촉진하고 부모의 유연한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부모수당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되었
다. 이에 2015년 부모수당플러스(ElterngeldPlus)와 파트너십보너스
(Partnerschaftsbonus) 제도가 도입되어, 일하는 부모들이 다양한 선택
지를 갖게 되었다(박은정, 2019a; 박은정 외, 2022a). 

2) 부모수당 제도의 주요 내용

가) 근거법

부모수당은 「연방 부모수당 및 부모시간 법(BEEG)」에 근거하여 실시

된다. 이 법은 2006년 12월 5일 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

다. 2015년에 부모가 육아휴직 중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

성을 제공하기 위한 부모수당플러스(ElterngeldPlus) 도입을 위해 개정

되었다. 

나) 지급 요건9)

독일 부모수당은 기본부모수당(Basiselterngeld), 부모수당플러스, 파

트너십보너스로 크게 구분되며, 부모가 3가지 부모수당 형태를 혼합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월별로 부모가 급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한부모, 별거 양육자, 국경 통근자 등 부모의 특성별로 추가적

인 요건 규정이 존재한다.

먼저, 기본부모수당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독일 내에서 자녀를 양

9) BMFSFJ(2023a), Elterngeld und Elternzeit & Das 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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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부모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대 주당 32시

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임금근로자, 공무원, 자영업자, 실업자, 

전업주부 등 고용 형태나 경제활동 유무와 상관없이 부모수당 지급 대상

이다. 단, 초고소득층을 제외하기 위한 소득상한선이 있다. 2024년 기준 

현제 과세소득은 연 20만 유로이다. 국적이 EU 국가, 아이슬란드, 리히

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출신일 경우에는 독일에 거주하면서 소득활

동을 할 경우에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는 독일에서 노동 허가

를 받고 영구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부모수당 자격이 주

어진다. 

독일의 부모수당은 부모시간(Elternzeit)과 적용 요건이 동일하지 않

다.10) 자녀는 친자뿐만 아니라, 법적 배우자의 친자, 생활동반자(동거인)

의 친자, 입양 자녀를 둔 경우에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입양 자녀의 

경우는 법적 입양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부모와 동거하기 시작하

면 사용이 가능하며, 만 8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모가 중

증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나 사망한 경우에는 손

자, 증손자, 조카, 형제･자매 돌봄 시에 부모수당을 지급한다. 

대상별로 추가적인 부모수당 지급요건이 있다. 먼저, 한부모(Alleinerz

iehende) 부모수당에서 한부모는 다른 부 또는 모가 한부모 및 자녀와 

동거하지 않아야 하며, 한 가구에 다른 성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야 한

다. 또한 세법상 한부모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한부모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외 다른 부 또는 모가 자녀돌봄

이 불가능한 경우나 자녀돌봄이 자녀의 안녕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한부

10) 부모시간은 근무지가 독일이거나 독일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독일 내 거주 여부는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모시간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이며 자
녀의 나이 만 8세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3세 이후에는 최대 24개월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공식적인 부모시간 분할 사용은 3번까지 가능하며 고용주가 허용할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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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별거 양육자(Getrennt Erziehende)는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로 따로 거주하면서 자녀 양육을 분담하는 경우에 인정된

다. 부 또는 모는 자녀와 3분의 1 이상 동거하여야 한다. 

학업을 하거나 직업교육(Ausbildung)을 받는 경우에는 부모수당을 받

으면서 지속할 수 있다. 직업교육 시 급여 또는 근로시간은 부모수당 수

급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거주지와 근무지 국가가 다른 국

경 통근자의 경우는 근무지 소속 국가를 기준으로 우선 적용된다. 차순위 

국가의 지급액이 높을 경우에는 차액을 차순위 국가에서 지급받는다. 

2015년 도입된 부모수당플러스(ElterngeldPlus)는 출산 후 시간제 근

로(주당 최대 32시간 근무) 시 지급된다. 파트너십보너스(Partnerschaft

sbonus)를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주당 24~32시간 근무

하며 동시에 부모수당플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2~4개월의 부

모수당플러스를 추가 지급한다. 

다) 지급 기간 및 지급액11)

기본부모수당은 부모 중 한 명이 사용할 때는 자녀 생후 12개월, 두 명 

모두 사용할 때는 자녀 생후 1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추가 2개월은 

일명 파트너달(Partnermonate)로 아버지의 사용을 유인하기 위한 장치

이다. 부모가 각각 최소 2개월씩은 사용하여야 하며, 한 명당 최대 12개

월 사용이 가능하다. 14개월 이내에서 동시 또는 교대로 사용이 가능하며 

부모가 동시 사용 시에는 2달 사용으로 간주한다. 생후 14개월 이내에만 

부모수당 지급을 중단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모성급여(Mutterschaftsg

eld, 출산휴가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기본부모수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

11) BMFSFJ(2023a), Elterngeld und Elternzeit & Das 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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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성급여 지급 기간이 기본부모수당 지급 기간에 포함된다. 한부모의 

경우에는 총 14개월 사용이 가능하다. 

기본부모수당 1개월은 부모수당플러스 2개월에 해당한다. 즉, 부모수
당플러스 지급 기간은 기본부모수당의 2배이다. 부모수당플러스는 자녀 
생후 14개월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생후 3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부모수당플러스도 생후 15개월 이후에는 중단이 불가능하
다. 최소 부모 중 한 명이 부모수당플러스 또는 파트너십보너스를 사용하
여야 한다. 

부모수당 지급액은 부모수당의 종류, 지급 전 소득액, 부모수당 지급기

간 중 발생한 소득, 다둥이 및 다자녀(유아기 다른 자녀) 유무, 타 국가로

부터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부모수당의 하한

액은 월 300유로이며, 상한액은 월 1,800유로이다. 부모수당플러스의 

지급액은 기본부모수당의 50%이다. 하한액 월 300유로는 출산 전에 소

득이 없거나 동일한 시간제 근로를 하면서 소득 손실이 없는 경우, 출산 

소득이 있으나 산출된 지급액이 월 300유로보다 적을 경우에 지급된다. 

부모수당의 기본적인 소득대체율은 자녀 출산 전 세후소득의 65%이다. 

지급 기간에 소득이 없는 경우를 전제한 소득대체율이며 소득이 발생한 

달에는 출산 전 세후 소득과 현재 세후 소득 간 차이에 65%를 적용한다.

저소득층 대상 부모수당 지급은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일

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출산 전 세후소득이 

월 1,240유로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단계적으로 65~100%까지 상향

된다. 다음으로 다둥이 추가금(Mehrlings-Zuschlag)이 있다. 독일은 부

모수당을 다둥이 자녀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금 형태로 증액하

여 지급한다. 기본부모수당의 다둥이 추가금은 추가 자녀당 월 300유로

가 지급되며, 부모수당플러스 및 파트너십보너스는 추가 자녀당 월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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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이다. 형제보너스(Geschwisterbonus)는 형제아 자녀로 인정되는 

별도 기준이 있다. 1명 이상 만 3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만 6세 미만 자

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형제아 자녀로 인정된다. 또한 1명 이상 만 14

세 미만 장애를 가진 자녀, 1명 이상 만 14세 미만 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

에도 형제아 자녀로 인정된다. 형제보너스는 부모수당의 상하한액을 증

액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형제보너스를 적용받는 경우 부모수당

의 상하한액을 최소 75유로, 최대 기본부모수당의 10%를 상향한다. 

라) 전달체계 및 재원

부모수당은 연방정부의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재원 조성에는 연방 
예산법(Haushaltsrecht des Bundes) 규정이 적용된다(BEEG 12조).

부모수당의 재원은 연방정부의 책임이나, 전달체계는 주정부에서 관할
한다. 주정부 또는 주정부가 위임한 기관에서 법 실행을 위한 관할 기관
을 결정한다. 이 관할 기관에서 부모수당사무소(Elterngeldstelle)를 감
독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BEEG 12조). 부모수당 사무소
는 부모수당 신청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며 부모수당 지급액 결정 및 부
모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BMFSFJ, 2023a). 

3) 현황

독일의 부모수당은 도입 직후인 2007년에 사용자 수가 폭등하였으며, 
2015년 부모수당플러스 도입 이후부터 사용자 수가 다시 크게 증가하여, 
2018년부터는 부모수당 전체 사용자 수가 180만 명을 넘어섰다. 이후 
다소 증가하였으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이후에 다소 감소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부모수당 사용자 수가 18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독일의 합계출산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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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은 2016년에 합계출산율이 1.59명까지 증가하였고 2021년에도 
1.58명이었으나, 2022년 1.46명으로 급격히 하락하고, 2023년에는 1.3
5명으로 감소하였다(Statistisches Bundesamt, n.d.a).

출생아 수 감소와 부모수당 전체 사용자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모
수당의 남성 사용자 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전체 부모수당 사용자 수의 감소폭이 커지
고, 남성 사용자 수도 1만 8,000명 이상 감소하였다(〔그림 3-1-1〕 참조). 

〔그림 3-1-1〕 성별 독일 부모수당 사용자 수(2016~2023년)
(단위: 명)

출처: “GENESIS-Online,” 독일 연방통계청,  n.d.b. https://www-genesis.destatis.de/genesi
s//online?operation=table&code=22922-0111&bypass=true&levelindex=0&leveli
d=1724581037007#abreadcrumb에서 2024. 8. 18 데이터 추출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독일 부모수당 수급자 중 아버지 비율은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
이를 나타냈다. 2022년에는 여성 사용자는 감소하고 남성 사용자 수는 
증가하여, 전체 사용자 수는 감소하였지만 오히려 부모수당 수급자 중 아
버지 수급 비율의 증가폭은 컸다. 부모수당 수급자 중 아버지 수급 비율
은 2016년에 22.7%에서 2022년에 26.1%로 3.4%p 증가하였다(〔그림 
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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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부모수당 수급자 중 아버지 수급 비율(2016~2022년)
(단위: %) 

출처: “statistikportal,” 독일 통계 포털, n.d. https://www.statistikportal.de/en/node/179906

독일 출생아 100명당 아버지의 부모수당 사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20

08년 출생아 아버지 100명당 21.2명이 부모수당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후 출생아의 아버지 부모수당 사용률은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이

고 있다. 2017년 출생아 아버지의 부모수당 사용률은 40%를 넘어섰으

며, 이후에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2020년 출생아의 아버지는 43.7%가 

부모수당 제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독일 출생아 100명당 아버지의 부모수당 사용률 추이(2008~2021년)

(단위: %)

주: 2008~2020년 출생아 100명당 아버지 부모수당 사용률
출처: 1) (원자료) “Väterreport 2023,”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k zum Elterngeld; B

MFSFJ, 2023b. p.33.
 2) (재인용)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 (Ⅱ): 남성의 돌봄

권 보장을 중심으로,” 박은정 외, 2023,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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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독일 부모수당 대상인 어머니 중 40.9%가, 아버지 중 
17.7%가 부모수당플러스를 신청하였다. 부모수당플러스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자 신청한 비율은 부모수당 수급자 중 총 34.8%에 달하였다. 제
도가 도입된 이후로 부모수당플러스 사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모수당플러스 도입 이듬해인 2016년에는 어머니의 20.1%, 아버
지의 8.2%가 부모수당플러스를 사용한 것과 비교하여 보면, 2023년에는 
2배 이상 사용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처음으
로 한부모 부모수당 지급 통계가 발표되었다. 부모수당 수급을 받는 약 
180만 명 중 한부모 가구는 약 5만 400명이며, 한부모 가구 중 97.8%가 
여성이었다(Statistisches Bundesamt, n.d.b).

부모수당 사용 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사용자의 평균 사용 기간은 
11~12개월로 약 1년 정도이다. 전체 부모수당 사용 기간은 2016년 
11.1개월에서 2020년 11.8개월로 다소 증가하였고, 이후에는 정체되었
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어머니의 사용 기간이 아버지의 4배 정도인 것으
로 나타난다. 어머니의 부모수당 사용 기간은 2016년 13.3개월에서 
2021년, 2022년 14.6개월로 증가한 반면, 아버지의 사용 기간은 2016
년 이후 3.5개월~3.7개월 사이에서 답보 상태를 보였다(〔그림 3-1-4〕 
참조). 2023년 기준으로 평균 부모수당 지급 기간은 여성은 14.8개월, 
남성은 3.7개월로 다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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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성별 독일 부모수당 사용 기간(2016~2022년)
(단위: 개월) 

출처: “Durchschnittliche voraussichtliche Bezugsdauer von Elterngeld in Deutschland n
ach Geschlecht von 2016 bis 2023,” Statista, n.d.  https://de.statista.com/statistik
/daten/studie/1301222/umfrage/elterngeld-durchschnittliche-bezugsdauer-nac
h-geschlecht-der-eltern/

성별 독일 부모수당 사용률과 사용 기간을 종합해보면, 아버지의 부모
수당 사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 기간은 4개월 미만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수당 및 부모수당플러스 제도의 도입이 표면적으로 
남성의 제도 사용률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나, 여전히 돌
봄 시간 지원 제도의 절대적인 사용량, 사용 시간은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나 사용 기간이 높
게 나타나는 것을 비단 독일만의 현상은 아니나, 독일에서 성별 사용 기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점은 남성의 돌봄의 질 및 돌봄 시간 관련 과
제가 여전히 독일 가족정책의 과제임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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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돌봄 정책

가. 영유아 돌봄

1) 영유아 돌봄 제도의 발전 과정12)

독일의 유아교육 및 보육은 177년의 역사의 가지고 있으며, 유치원
(Kindergarten)은 독일의 교육학자 프리드리히 프뢰벨(Friedrich 
Fröbel)에 의해 1837년 시작된 체계이다. 이후 독일의 유아교육 및 보육
은 산업화 과정,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나치 시기, 동서독 분단 시기, 통
일 이후를 거쳐 현재까지 계속 변화해오고 있다. 

독일은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도시화와 핵가족화
가 가속화되었다. 부모들이 산업 노동에 종사하면서 아동 돌봄을 위한 시
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주로 노동자 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탁아소 같은 보육 시설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도 프뢰벨이 구상한 이상
적인 유치원이 자리 잡지는 못했으나, 국가 차원에서 점차 아동 보육이 
중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에는 「제국 아동청소년복지법(Reichsjugendwohlfahrtsgesetz)」이 제
정되어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이 시기에 독일 
전역에서 아동 보육과 조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으며, 
현대에도 익히 알려져 있는 몬테소리와 발도로프 교육법 등 새로운 교육 
방식이 등장하였다. 

나치 정권 시기에는 가족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된 것처럼 유아교육도 

12) Weimann-Sandig, N. (2019). Entwicklung und aktueller Stand der Kindertage
sbetreuung in Deutschland. Das große Handbuch Organisation und Verwaltu
ng in der Kita. Kita Management. Köln, pp. 15-36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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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국가 통제하에 아동들에게 조기에 국
가사회주의를 세뇌하기 위해 유치원을 운영하였다. 이 시기에 유치원, 보
육시설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나치 정권의 정치
적 이념을 주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독으로 분단되면서 상이한 정치적 이념과 상
황에 의해 유아교육 및 보육도 서로 다르게 발전하였다. 동독은 전쟁 여
파를 단시간에 극복하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독일민주공화국 헌법」에 남녀의 평등과 노동
자의 동등한 권리 보장을 명시하였다(이윤진, 정재훈, 2018, p.18). 이에 
국가 주도의 전일제 보육시설이 동독 전역에 빠르게 자리 잡았다. 동독은 
1989년에 98%의 보육률을 달성했다. 동독의 보육 체계는 사회주의 이념
에 따라 국가 통제하에 관리되었으며,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은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 서비스 차원을 넘어 사회주의적 이념을 교육
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반면, 서독에서는 영유아 돌봄 및 보육이 주로 
가족의 책임으로 여겨졌으며, 동독에 비해 보육 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었
다. 국가의 개입이 제한적이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야 보육시설 논의
가 본격화되었다.

통독 이후에는 상황이 급변하였다. 다수의 기업이 국가 지원을 받지 못
하면서 직장 유치원을 폐쇄하였으며, 서독 모형에 따라 유치원 비용도 대
폭 인상하였다. 실업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
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독의 출생률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동독의 
노동인구 감소도 동반되었다. 또한 보육 시설의 일자리도 급격하게 줄어
들었다(Aden-Grossmann 2002). 

통일 이후에 동독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서독과 동독의 보육시설 격
차 문제가 남아 있었다. 특히 서독은 동독에 비해 만 3세 미만 아동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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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률이 매우 낮았다. 독일 정부는 아동 돌봄을 개선하기 위해서 1993년 
유치원 이용에 대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2004년 「보육확장법
(Tagesbetreuungsausbaugesetz, TAG)」, 2008년 「아동지원법
(Kinderförderungsgesetz, KiföG)」 을 도입하였다. 특히, 만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기반 마련 등을 추진
하였다(정재훈･박은정, 2012). 

독일 연방정부는 2012년에 ‘아동돌봄 2013’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에 
는 돌봄서비스 제고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돌봄서비스 질 관리, 직장 
보육시설 확대 및 강화, 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이 핵심 내용
으로 포함되어 있다(이윤진, 정재훈, 2018). 2013년에는 1세 이상 만 3
세 미만 아동에게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주어졌다. 
이는 만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아동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2018년 12월에는 아동돌봄의 질 개선을 위한 개별법인 「보육시
설 및 아동주간돌봄의 질 및 참여 개선을 위한 법(Gesetz zur 
Weiterentwicklung der Qualität und zur Verbesserung der 
Teilhabe in Tageseinrichtungen und in der Kindertagespflege)」
이 제정되고 2019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일명 ‘좋은 어린이집 법
(Gute-Kita-Gesetz)’으로 축약하여 칭해졌다. 이 법에 근거하여 추진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어린이집 질 개선을 위해 교사 고용을 늘리
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어린이집 안전 및 시설 환경을 위
한 투자가 진행되었다. 둘째, 주정부별로 차이가 있으나, 어린이집 이용
료를 낮추고 저소득이나 다자녀 가구에게 보육료를 면제해주는 등 연방 
전체에서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경감되었다. 셋째, 이 법에는 모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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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신 배경이나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이 포함되었다. 넷째, 주
별 맞춤 지원을 전제로 하였다. 독일은 주정부가 교육정책을 관할하고 있
으며, 돌봄･보육 정책도 주정부 소관이다. 이에 주별 상황에 맞게 예산을 
투입하고, 어린이집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도 주마다 다양하게 개발되
었다(BMFSFJ, 2021). 

2023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일명 ‘어린이집 질 개선법(KiTa-Qualita
tsgesetz)’이 발효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보육 관련 정책 및 서비스 개
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BMFSFJ, n.d.c).

2) 영유아 돌봄 정책의 주요 내용

가) 근거법 및 개념

독일의 아동돌봄 및 보육은 아동 및 청소년 복지(Kinder- und Jugen
dhilfe) 관련법인 사회법 8권(SGB Ⅷ)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은 22 ~26
조에 보육시설 및 아동주간돌봄에서 아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22조에는 보육기관(Kindertageseinrichtungen)과 아동주
간돌봄서비스(Kindertagespflege)를 구분하고 있으며, 자세한 관련 규
정은 주법에 의거하여 규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동조항에 따르면, 
독일에서 보육기관은 아동이 전일 또는 하루 중 일부를 시설에 머물면서 
집단으로 돌봄을 받는 시설이다. 아동주간돌봄(Kindertagespflege)은 
적합한 아동 보육사가 자신의 가정, 법적 보호자의 가정 또는 기타 적합
한 공간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법에 따르면, 독일의 아
동 보육의 기능은 1) 아동이 자기결정 능력, 책임감, 사회적 능력을 갖춘 
인격체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 가족 내 양육과 교육을 지원 및 
보완하며, 3) 부모가 소득활동, 자녀양육, 가족 돌봄을 더 잘 병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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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독일의 사회법은 아동 돌봄이 기관 보육뿐만 
아니라 가정 보육,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법에 규정
하고 있다(BMJ, n.d.).

사회법 8권이 독일에서 기본적인 아동 돌봄에 대한 법적 기틀을 제공하
는 법이라면, 돌봄서비스 확대와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2008년 아동지
원법(Kinderförderungsgesetz, KiföG), 2019년 좋은 어린이집 법
(Gute-Kita-Gesetz), 2023년 ‘어린이집 질 개선법(KiTa- Qualitatsgesetz)’
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육정책 실행은 주정부 관할이므로 주정
부 및 지자체의 보육 관련 법률이 구체적인 실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나) 보육료 지원 확대

기본적으로 독일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은 주정부에서 결정한
다. 연방정부는 보육서비스와 이용료에 대한 기본적인 권고 지침을 제시
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19년에는 가족지원강화법(Starke-
Familien-Gesetz), 좋은 어린이집 법 등이 발효되면서, 독일 연방 전체
에서 아동수당보조금, 공공부조 급여, 주거수당 등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면제되었다. 이외에도 주정부의 상당수는 무상 보육대상을 확
대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베를린(Berlin)은 2018
년 8월부터 보육특별활동비, 급식비, 언어수업 등 추가 비용을 제외하고 
기본 보육료를 모든 아동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브레멘(Bremen)
은 2019년 8월 1일부터 3세 이상 아동의 보육료를 없앴으며, 헤센
(Hessen),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등도 3세 이상 아동의 보육료를 
없앴다. 이외에도 2018년 이후에 일정 연령의 보육료를 무상으로 변경한 
주들이 생겨났다(Deutscher Bildungsserver,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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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돌봄 인력 확보 및 질 제고

독일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핵심 과제로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의 질적 요소 중 교사 대 아동 비율, 돌봄 전문인력의 확보, 전
문성 강화가 강조되어 왔다. 

먼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독일 전역에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나, 지역별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독이 서독보다 평균적
인 보육률은 높지만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서독이 더 나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BMFSFJ, 2023c). 2022년, 3세 미만 아동을 기준으로 독일 전국 평
균은 1대 4명이었으며, 주별로 1대 3에서 1대 5.8명으로 차이가 있었다.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의 경우는 독일 전국 평균이 교사(교육 담당) 1명당 
7.8명이었으며, 이 역시 주별로 6.5명에서 11.9명까지 격차를 보였다.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나 2019년 돌봄의 질 제고 이후 유아 대상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MFSFJ, 
2024b, p.16).

다음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 확대와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교
육 분야를 전공한 교사(전문인력)의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보육교사의 수는 계속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독일 
전역에 보육교사가 66만 명 이상이나, 여전히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경력 전
환 등을 통해 새로운 인력을 유치하고 숙련인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BMFSFJ, 2023c).

독일은 직업교육(Ausbildung)이나 직업전문학교 과정을 거쳐 보육교
사가 될 수 있어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
다. 독일에서는 다학제적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협력과 상호작
용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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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육을 실시하여 교사들의 교육 능력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BMFSFJ, 
2023c).

라) 아동보육사(Kindertagespflegeperson) 

우리나라의 가정어린이집과 아이돌보미의 중간 형태와 유사하게 독일
에서 탁아모(Tagesmutter) 또는 탁아부(Tagesvater)라고 칭하는 아동
보육사 서비스가 있다. 아동보육사가 아동의 집으로 방문하는 방식이 아
니라, 근처 아동보육사의 자택에서 돌봄이 이루어진다. 대개 아동보육사
는 3~4명의 아동을 돌보며, 최대 5명까지만 돌볼 수 있다. 부모와 아동보
육사가 합의하여 보육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관 이용보다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가정 내 보육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이 돌봄을 받는다
는 장점이 있다. 주정부에서 보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아이돌보미를 관
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보육이 가능하다(BMFSFJ, 2019b). 

나. 초등 돌봄: 전일제 돌봄(Ganztagsbetreuung)

1) 전일제 돌봄의 발전 과정13)

독일 전일제 학교는 2001~2002년 선거 과정에서 주요 공약으로 대두

되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03~2009년에 “미래 교육 및 돌봄(Zukunft 

Bildung und Betreuung)” 프로그램에 4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을 투입

하여 독일 연방 전체에 전일제 학교 도입 및 확대를 장려하였다. 이 시기

에 8,262개 학교에 예산이 투입되었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공

동 사업으로 2004~2015년까지 “더 많은 아이디어! 종일 학습(Ideen für 

13) 이윤진･정재훈(2018). 독일의 육아지원정책 동향. 육아정책연구소를 참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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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hr! Ganztägig lernen)”을 추진하였다. 연방정부의 대규모 예산 투

입, 주정부의 참여 및 지자체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독일 전역에 전

일제 학교가 자리 잡게 되었다(ganztagsschulen.org. n.d.a). 

독일의 돌봄 정책 확대는 초등 돌봄 분야에도 적용되었다. 2013년에 

아동의 사회적 돌봄 강화가 강조되면서 전일제 돌봄을 단계적으로 확대

하는 방안이 정부 연정협약서에 명시되었다. 2017년 협약에서는 초등 학

령기 아동을 위한 종일 돌봄 청구권 도입을 합의하였다. 의무교육 학령기 

자녀를 가진 부모가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전일제 돌봄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이 결정되었다(BMFSFJ, 2018; 김근진, 박은정, 김희수, 

2019에서 재인용). 초등 자녀의 전일제 돌봄에 대한 법적 권리는 2026년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1학년 아동에게 먼저 적용되며, 매해 한 

학년씩 확대하여 2029년 8월부터 독일의 초등학교(Grundschule) 연령

에 해당하는 전 학년(1~4학년)에 적용된다(BMFSFJ, n.d.e). 

2) 전일제 돌봄의 주요 내용

가) 전일제 돌봄 유형 구분14)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은 아동복지와 교육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측면에서 의무교육 연령 아
동에게 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 관점은 학교 교육 
차원에서 초등학생에게 수업 시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고, 전일제 학교 개
념을 통해 방과 후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호르트(Hort)는 아동복
지 차원에서, 전일제 학교(Ganztagsschule)는 교육적 차원에서 각각 돌
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14) Münder, J.(2017)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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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종일 돌봄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전일
제 학교의 급격한 증가가 두드러진다. 2006년에는 약 340,000명이 호르
트, 315,000명이 전일제 학교를 이용하였으나, 2015년에는 전일제 학교 
이용 아동이 892,000명으로 호르트 이용 아동의 약 두 배에 달했다.

호르트와 전일제 학교는 제공 시간과 운영 형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
분된다. 전일제 학교는 학생들이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의무형(Gebundene 
Ganztagsschule), 특정 활동만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부분 의무형
(Teilgebundene Ganztagsschule), 자율적으로 활동을 선택해 참여하
는 개방형(Offene Ganztagsschule)으로 나뉜다(StEG- Konsortium, 
2016; 김근진 외, 2019에서 재인용).

호르트와 전일제 학교 중 어떤 유형을 중점적으로 확대할지는 주마다 
다르다. 베를린, 함부르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은 주로 전일제 학교를 
확대하는 반면, 서독 지역의 일부 주는 두 모델을 함께 확대하고 있으며, 
동독 지역은 주로 호르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 전일제 돌봄 인력 및 운영

전일제 돌봄의 인력 구성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의무형 돌봄에서는 
교사와 보육교사가 각각 절반씩 참여하며, 개방형 돌봄과 호르트는 100% 
보육교사로 운영된다. 아동 돌봄 기관은 다양한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교
사의 돌봄 역할을 대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Alt, Guglhör-
Rudan, Hüsken, Winklhofer, 2019).

호르트의 돌봄 시간은 주당 5일, 하루 평균 5시간이며, 운영 시간은 지
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동독은 대다수의 호르트가 방과 전 돌봄을 제공
하는 반면, 서독은 방과 전 돌봄 제공 비율이 낮다. 그러나 오후 돌봄 시
간은 동서독 간 큰 차이가 없다. 종일제 학교는 주 3일 이상, 하루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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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수업을 포함해야 전일제 학교로 간주된다. 호르트는 아동복지 시
설로서 교육 인력에 의한 돌봄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일제 학교는 숙제 
지도, 특별활동 그룹 등의 과외 활동을 통해 돌봄을 제공한다. 전일제 학
교에서는 스포츠나 음악 관련 여가 활동도 제공하며, 다양한 외부 단체와 
협력한다. 호르트 이용 비용은 주정부나 운영 주체에 따라 다르다. 종일
제 학교의 이용 비용 역시 지역 및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
로 한 끼당 3~4유로의 식사 비용이 발생한다(Münder, 2017; BMFSFJ, 
2018; 김근진 외, 2019에서 재인용).

주정부별로 다양한 전일제 돌봄 프로그램 및 자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
다. 예를 들면, 함부르크(Hamburg)는 전일제 돌봄에 적합한 공간 및 시설
을 제공하기 위해 오랜 시간 학교 건축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점
심 식사 제공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ganztagsschulen.org., 
n.d.b)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는 디지털 혁신 사업
을 추진하여 전일제학교에 로봇 공학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ganztagsschulen.org., n.d.c). 

다. 현황 

아동 돌봄 관련 연령별 보육률 통계 추이를 살펴보았다. 보육률은 각 
연령대별로 전체 아동 중 아동보육기관이나 돌봄서비스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 비율로 산출되었으며, 초등 학령기 연령 아동은 호르트(Hort)와 전
일제학교를 이용하는 아동 비율이다. 만 3세 미만 아동 보육률을 보면, 
2006년에 13.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여 2021년 34.4%, 
2022년 35.5%로 증가하였다. 독일에서 만 3세 미만 아동 보육률은 낮으
나, 2006년 기준 만 3세에서 취학 전까지 보육률은 87.3%로 높았다. 
2021년에는 이보다 5%p 정도 상승하여 92.2%, 2022년 92.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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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아동주간돌봄 아동 수 및 보육률(2006년, 2021년, 2022년)
(단위: %)

주: 1) 보육률은 해당 연령대 전체 아동 중 아동주간보육기관(Kindertageseinrichtungen) 또는 아
동주간돌봄(Kindertagespflege)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 비율

     2) 초등 학령기 연령 아동은 호르트(Hort)와 전일제 학교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며, 데이터는 
반올림하여 제시함. 

출처: “Kindertagesbetreuung Kompakt: Ausbaustand und Bedarf 2022,” BMFSFJ, 2023d, p.3. 

구서독과 구동독 간 보육정책의 차이로 인해, 특히 만 3세 미만 아동 
보육률은 동서독 간에 격차가 컸다. 2006년 서독의 만 3세 미만 보육률
은 7.9%에 불과하였으며, 동독의 보육률은 39.3%로 40%에 가까웠다. 
2006년 이후 2014년까지 급격히 보육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서독의 
만 3세 미만 보육률이 19.5%p가 증가하여 2014년 27.4%에 달하였다. 
독일 정부가 목표한 만 3세 미만 보육률 35%는 당초 목표보다 뒤늦은 
2020년에서야 도달하였으며, 서독은 31.0%였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보육률이 다소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2년 기준으로 만 3세 미만 보육률은 서독 31.8%, 동독은 
53.3%로 나타나, 동서독 간 격차가 2006년에 비해 약 10%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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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아동주간돌봄에서 만 3세 미만 아동의 보육률 추이(2006~2022년)
(단위: %)

주: 1) 원자료: 도르트문트 아동･청소년복지통계청(Dortmunder Arbeitsstelle Kinderund 
Jugendhilfestatistik)이 연방통계청의 아동청소년복지통계를 활용하여 편찬한 자료 

2) 2008년까지는 3월 15일 기준, 2009년 이후는 3월 1일 기준 자료임. 
출처: 1) (원자료) “Statistik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Kinder und tätige Personen in 

Tageseinrichtungen und in öffentlich geförderter Kindertagespflege 2006 bis 
2022,” Statistisches Bundesamt, n.d.c. 

2) (재인용) “Kindertagesbetreuung Kompakt: Ausbaustand und Bedarf 2022,” 
BMFSFJ, 2023d, p.14에서 재인용

독일 부모에게 자녀를 돌보기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질문한 돌봄 수요 
조사와 보육률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2022년 기준 만 3세, 미만 
아동의 돌봄 수요는 49.1%로 보육률과 13.6%p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만 3세에서 초등 학령기 전까지 아동의 돌봄 수요는 96.5%로 보
육률과 4.5%p 차이를 보였다. 독일에서 돌봄 미충족률이 가장 높은 연령
대는 초등 학령기 연령이었다. 초등 학령기 연령 아동의 돌봄 수요는 보
육률과 18%p 차이를 보인 73%로 돌봄 미충족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독일 정부에서 가족정책 개혁을 통해 만 3세 미만 아동 보육률과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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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전일제 돌봄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였으나, 여전히 돌봄 미충족률이 크
게 나타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1-7〕 독일 부모의 돌봄 수요(2022년)

주: 돌봄 수요는 “현재 자녀를 돌보기 원하는 요일과 시간은 언제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임. 
출처: “Kindertagesbetreuung Kompakt: Ausbaustand und Bedarf 2022,” BMFSFJ, 2023d, p.3. 

아동 돌봄 기관의 운영 시간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
다. 2022년 기준으로 서독과 동독 지역 간 돌봄 기관의 운영 시간에는 격
차가 있었다. 동독 지역 어린이집(Kita)은 서독 지역보다 이른 시간에 돌
봄을 시작하고, 운영 시간도 길었다. 동독 지역 어린이집의 58%는 오전 6
시 전에 운영을 시작하며, 75%가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운영을 시작하였
다. 반면, 서독 지역 어린이집은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운영을 시작하는 
곳이 3%에 불과하였다. 서독 지역 어린이집은 약 53%가 오전 7시까지 
열고, 늦어도 오전 7시 30분까지는 전체 시설의 92%가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MFSFJ, 2023d, pp.40~41). 

기관 운영 종료 시간에서도 동서독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독 
지역의 경우, 어린이집의 58%가 오후 4시에 운영을 종료하였고, 오후 4
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곳은 31%에 불과했다. 반면, 동독 지역에서는 대
부분의 어린이집(94%)이 오후 4시까지 운영했으며, 오후 4시 30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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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서독 지역에서는 오후 5시까지 운영
하는 곳이 6%에 불과했지만, 동독 지역에서는 약 5곳 중 1곳이 오후 5시
까지 계속 운영하였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동독과 서독 지역 모두에
서 운영 시작 시간이 다소 늦어지고 종료 시간이 빨라지는 경향이 나타났
다. 이러한 경향은 2022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코로나19 팬
데믹만을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BMFSFJ, 2023d, 
pp.40-41).

독일에서 주로 초등 아동 대상 돌봄을 제공하는 호르트(Hort)도 어린
이집과 유사하게 동서독 지역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오전 6시 30분 이전
에 운영을 시작하는 호르트는 서독은 5%에 불과하고 동독은 90%에 달했
다. 호르트 기관에서 서비스 종료 시간은 어린이집에 비해 지역 간 격차
가 크지는 않았다. 서독 지역은 오후 5시에도 운영을 하는 호르트가 15%
였으며, 동독 지역은 23%였다(BMFSFJ, 2023d,, pp.40~41).

〔그림 3-1-8〕 독일의 돌봄기관 운영시간(2022년)

출처: “Kindertagesbetreuung Kompakt: Ausbaustand und Bedarf 2022,” BMFSFJ, 2023d,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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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수요의 미충족률이 큰 초등 방과 후 학교를 돌봄 시간별로 주당 35
시간 이상인 전일제, 주당 25~35시간인 확장형 반일제, 25시간 미만인 반
일제로 구분하여 실제 이용 규모와 희망하는 규모 비율을 살펴보았다. 전
체 방과 후 돌봄 중 전일제를 실제 이용하는 비율은 37%이나 희망하는 규
모는 39%, 확장형 반일제 이용 비율은 53%이나 희망하는 비율은 51%로 
전일제를 희망하나 확장형 반일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일제의 경우는 실제 이용하는 비율(10%)과 희망하
는 규모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9〕 아동주간돌봄에서 초등 연령 아동의 이용 및 희망 돌봄 규모(2022년)

주: 초등학교 연령 아동의 데이터는 반올림하여 제시됨. 
출처: 1) (원자료) “Ergebnisse der DJI-Kinderbetreuungsstudie,” Deutsches Jugendinstitu

t, 2022. 
2) (재인용) “Kindertagesbetreuung Kompakt: Ausbaustand und Bedarf 2022,” BMF
SFJ, 2023d,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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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결

독일의 가족정책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가족 내 돌봄 지원 
성격이 강하여 오랜 시간 보수주의 가족정책의 전형으로 여겨져 왔다. 그
러나 1970년대부터 장시간 지속된 저출산 현상은 독일 가족정책이 전제
한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2000년대 초, 
비판적 성찰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이라는 새로운 가족정책의 방
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세계에서 유례
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과 인구 절벽 문제에 직면해 있는 한국 사회
가 주목해 보아야 할 지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독일 가족정책의 발전 
과정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일관된 가족정책의 방향성 속에서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
하다. 독일은 연령 통합적인 생애과정 관점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기존 보수주의 성격의 
정책 경로에서 과감히 벗어나 일 가정 양립 정책으로 시간정책과 돌봄 서
비스를 강화하였다. 개별적인 정책 수단의 난립이 아니라 개별 제도들이 
새로운 정책 방향에 합치되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 개혁을 추진해나
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정책을 구성하는 현금, 시간, 서비
스 정책 분야 간에 제도적 지형을 재고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
진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독일은, 가정양육수당은 일 가정 양립을 추
진하는 가족정책의 방향성에 반한다는 판단하에 연방 차원에서 가정양육
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보육 서비스 확장에 힘을 쏟았다. 한국도 장기적 
관점에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방향성, 지속가능성, 정합성 등을 종합적
으로 점검하고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때에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
책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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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독일의 일 가정 양립 정책에서는 가족 시간(Familienzeit)이 강
조된다.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제도명도 부모시간(Elternzeit)으로 변경하
여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책 과정에서 가족 
형성, 재생산 활동,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가족 시간 확보의 중요성
이 강조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 
가정 양립 지원이 강조되었지만, 단순히 아동을 기관에서 돌보고 부모는 
장시간 근로를 하는 구조가 아닌 기본적으로 가족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
는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독일 가족정책 개혁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와 부모의 평등한 파트
너십을 전제로 한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육아휴직제도인 부
모시간, 부모수당 제도에서 아버지의 사용률 제고를 위한 파트너달이 도
입되었으며, 이후 부모수당플러스 제도와 함께 도입된 파트너십보너스 
제도가 있다. 이는 부모가 성 평등한 돌봄 역할 분담을 목표로 남성이 돌
봄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가족정책에서 
‘돌보는 아버지’, ‘적극적 아버지상’이 강조되면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
여 확대가 일 가정 양립 정책의 주요 목표로 제시되었다(BMFSFJ, 2018; 
박은정, 이재희, 박은영, 김연진, 2023). 한국 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
여율의 증가폭이 여전히 크지 않고, 출산 및 자녀양육 시기에 여성 고용
률이 크게 감소하는 M자 곡선이 여전히 뚜렷하다. 이제 과거와 달리 여성
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출산율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
져 있다(Doepke, Hannusch, Kindermann & Tertilt, 2023). 독일에
서도 성 평등한 파트너십과 돌보는 남성을 전제로 한 적극적인 정책이 추
진되어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남성의 돌봄 역할을 강화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넷째, 아동의 기본 생계 보장 강화라는 관점에서 현금 지원을 점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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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현금 급여 지원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독일은 특정 시
기에 부모에 대한 현금 지원을 증액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는 의도로 
현금 지원을 강화했다고 볼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가족부담경감(Famili
enlastenausgleich)과 가족기여보상(Familienleistungsausgleich) 원
리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 있다. 또한 최근 아동기본보
장(Kindergrundsicherung) 정책을 수립하여 모든 아동의 적절한 성장
을 위한 최저생계비 보장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태어난 아동이 경제적으
로 독립하기 전까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현금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한 것이다. 현금급여 제도의 긴 역사
와 분명한 원칙을 가진 독일의 사례는 최근에서야 가족 대상 현금급여 제
도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한국이 참고해 보아야 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육아휴직 제도의 제도적 유연성 확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독
일은 부모수당 제도 도입 이후에 유연하게 일과 돌봄을 병행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2015년에 부모수당플러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부 또는 
모의 자녀돌봄 가능 여부에 따라 한부모 부모수당을 적용하거나 부모 외
에 양육자가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휴직 신청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금근로자여야 하며, 부 
또는 모의 휴직과 고용이라는 이분화된 적용만 가능한 상황이다. 고용형
태의 다양화, 다양한 가족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높여야 
실제 제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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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정책

  1. 지역 균형발전 정책

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 역사 

1) 1950~1989년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위한 지역정책(Regionalpolitik)은 사회적시
장경제를 표방하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핵심적 정책 수단이다(Deutscher 
Bundestag, 2014.7.4, p. 5).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호황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
는 한편, 선택적으로 특정 지역의 경제 개발을 위한 지원 수단도 마련하
였다.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의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독일 정부는 1953년 1억 마르크 규모의 ‘지역 기
금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1959년에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지역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농촌 
취약 지역 중심지 개발 프로그램(Entwicklungsprogramm für 
Zentrale Orte in ländlich schwach strukturierten Gebieten)’을 도
입하여 농촌 지역의 중심지에 대한 투자와 정착을 촉진하였다
(Deutscher Bundestag, 2018.7.13). 1969년에는 ‘지역 경제 구조 개
선을 위한 공동과제’(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
gionalen Wirtschaftsstruktur“, 이하 GRW)의 법적 토대 GRW법
(GRW-Gesetz)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함으로써 균형 잡힌 지역 개
발을 촉진하고자 했다. 연방정부와 연방 주가 각각 지출의 절반을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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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GRW는 현재까지도 독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지원 수단 중 하나로, 구
조적 취약지역의 산업 발전과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고
용과 소득 상황을 개선한다(BMWK, 2023.9.13). 1980년대 말 기준 연
간 지원금은 약 10억 마르크(DM)로, 지원 대상 지역에 거주하여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당시 서독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였다. 지원 대상 
지역에는 동독과의 접경지역, 체코슬로바키아와 바이에른 국경, 북부 독
일 연안, 그리고 루르(Ruhr) 지역과 같은 오래된 산업 지역이 등이 포함
되었다(Röhl, 2019).

독일의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서는 도시개발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69년 재정 헌법 대개정을 통해 기본법 제104조a항, 
1971년에는 도시건축촉진법(Städtebauförderungsgesetz)을 도입하면
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게 되
었다(Städtebauförderung, n.d.a). 도시건축촉진법은 공적 지원을 받는 
체계적이며 법적으로 규제된 도시 개발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도시건축촉진법 수립으로 시작된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도 도시개발정책의 핵심적 수단으로 역할한다(BMI, 2020). 도시건축촉
진 프로그램은 도시와 지역 간, 지역내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경
제적으로, 인구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촉진한
다(BMI, 2020). 실제로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도시개발 관련 논
의에서는 도시정비, 주민참여, 사회문화적 프로젝트, 참여과정 등이 중요
하게 다뤄졌다(Städtebauförderung, n.d.a). 1987년에 베를린에서 개
최된 국제 건축 박람회와 베를린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제시된 ‘12 원칙
(Zwölf Grundsätze)’은 기존의 사회 및 건축 구조를 고려한 신중한 도시 
재개발 정책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2 원칙’에는 
광범위한 교통 안정계획, 지역 인구 구성 보장 조치, 환경 보호 지역 지정



122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시기에는 여러 연방주에서도 문화유산 
보호법을 도입하면서 도시개발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 하였다. 도시건축
촉진 프로그램은 나아가 도시 계획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도시와 지방 
자치 단체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였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도시
건축촉진 프로그램은 도시개발정책이 도시 외곽 개발을 통한 도시 확장 
정책에서 도시 내 기존 지역개발 정책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Städtebauförderung, n.d.a).

2) 통독 이후(1990년~)

독일 통일과 함께 연방공화국의 공간적, 경제적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
뀌었다. 경제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반 시설의 동서 격차가 공간 계획 
정책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지역불평등 해소 노력의 초점은 동독에 맞춰
졌다. 공간 계획 정책은 동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투자 및 보조
금 정책으로 동서 간 불평등한 생활 조건으로 인한 새로운 도전에 대응했
다. 실제로 1990년부터 지역정책은 동독 지역에 집중되어 왔으며, 때로는 
재정지원의 90%가 동독 지역으로 유입되기도 했다(Röhl, 2019). 1993
년의 ‘공간계획 정책방향 프레임워크’(Raumordnungspolitischer 
Orientierungsrahmen, 이하 ORA)는 통일 독일의 공간개발에 대한 최
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도 동등성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
었다. ORA는 1989년 공간계획법 개정안에서 제시하려 했던 강력한 공
간계획 개념에서 벗어나 전략 지향적이고 조정이 가능한 공간계획 정책
으로 전환을 의미했다. 핵심 목표는 ‘동등한 생활 조건’이라는 전제를 유
지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동독과 
서독 간의 엄청난 구조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했다(Volkman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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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서도 생활조건의 동서격차는 독일 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였지만, 독일 전체 지역을 동등성의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해졌다. 또한 도시개발에서 사회 및 경제적 조치를 포함하는 보
다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했다. 1999년 처음 시작된 ‘사
회적 도시(Soziale Stadt)’ 프로그램은 도시 재개발, 교육, 통합 및 고용 
서비스에 재정 지원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문
제에 대한 체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여 지역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BMI, 2020). 이 프로그램은 건물을 개조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 동시에 통합 개발 개념, 재정 자원의 공동 활용, 
마을 관리자 배치와 같은 지역의 물리적 생활 조건과 사회적 공존을 모두 
강화하는 조치를 도입했다(Göddecke-Stellmann & Kocks, 2007).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구동독 도시
정비’ 프로그램(Stadtumbau Ost)에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했으며, 2004
년에는 ‘구서독 도시정비’ 프로그램(Stadtumbau West)로 이어졌다. 

한편, 공간계획, 공간개발 정책에서 주정부, 지자체의 관점이 더욱 강
조됨에 따라 정책적 접근에서 방향 전환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2006년부
터 연방정부는 연방주와 함께 독일의 공간 개발을 위한 기본 원칙과 실행 
전략을 개정하였다(Deutscher Bundestag, 2014.4.15, p. 15). 2006
년에 독일 공간개발위원회가 채택한 ‘독일 공간 개발 기본 원칙과 실천 
전략’은 세계화, 인구학적 변화 등 공간 개발과 관련하여 변화된 기본 조
건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1) 
성장과 혁신, (2) 생활 필수서비스 확보15), (3) 자원 보존과 문화 경관 형

15) ‘생활필수서비스 확보(Daseinvorsorge sichern)’라는 지침은 향후 독일의 모든 지역의 
생활필수 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에 있어 동등한 생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공간 계획
의 전략, 표준 및 도구의 방향을 재조정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무엇
보다도 모든 인구 집단을 위한 시설과 기본 서비스의 접근성과 공공 접근성이 포함된다
(BMVBS, 2006,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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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시했다(Aring & Sinz 2006, p. 45, 48). 지역정책에 지역 경제발
전과 혁신에 대한 주문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적 제고를 위한 생활 
필수서비스 확보와 지속가능성 제고가 언급된 것이 특징적이다. 

2007년에는 연방정부, 연방주, 지방 자치 단체의 공동 이니셔티브로 
연방건설부의 주도하에 ‘국가 도시 개발 정책(Nationale Stadtentwickl
ungspolitik)’이 수립되었다. 이는 2007년 5월 비공식 EU 장관 회의에
서 채택된 ‘지속 가능한 유럽 도시를 위한 라이프치히 헌장(Leipzig Cha
rta on Sustainable European Cities)’이 도시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였다. 국가도시개발정책의 도입
과 함께 지역 개발정책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을 촉진하고 실험하는 시도
도 시작되었다. 같은 해 국가 도시 개발 정책은 시와 지방 자치 단체가 새
로운 방법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 개발 과제에 참여
할 새로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와 도시성을 위한 프로젝트 시
리즈’를 시작했다. 시범 프로젝트의 결과는 우수 사례 추가 개발에 반영
된다(BMWSB, n.d.a).

연방정부는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을 국가도시개발정책의 틀 아래 위
치시켰다.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은 도시와 지방 자치 단체의 사회 통합
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의 인구 및 구조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기 위
한 중심 출발점이다.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통합
된 도시 개발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 당국을 지원했다(Deutscher 
Bundestag, 2014.4.15, p. 15). 연방정부는 연방 기본법 제104b조에 
따라 연방주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연방주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이
를 보충한다.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의 목적은 (1) 도시와 마을 중심부의 
도시 계획 기능 강화 및 역사적 기념물 보호 (2) 도심 지역의 빈집이나 방
치된 부동산, 특히 산업, 전환 및 철도 부지와 같이 상당한 도시 기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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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겪은 지역에 지속 가능한 도시 구조 조성, (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 개발 대책 으로 제시되었다(Städtebauförderung, n.d.b). 

이처럼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은 도시와 마을의 중심지를 확보하고 개
발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 조성과 사회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에서 사회통
합은 중요한 주제이다. 1999년부터 도시건축촉진사업으로 운영하는 사
회통합 선도프로그램 ‘사회적도시’는 2020년부터 새로운 명칭 ‘사회적 
결속’(Sozialer Zusammenhalt) 프로그램으로 재개되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도시와 지역을 안정화하고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 이 프로그램
은 독일의 대표적 범부처 사업으로, 단편적인 개별 조치에서 벗어나 도시 
취약지역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적용한다.16) 주요 목표는 활기찬 이
웃을 만들고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도시개발
개념은 개발 사업에서 이웃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자원을 한데 모으
고, 시민 참여를 도모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457개 도시와 지
방 자치 단체의 659개 지원 대상 지역이 재정지원을 받았고, 같은 해 연
방지원도 2억 유로로 인상되었다(BMWSB, n.d.b). 

3) 지역정책의 최근 변화: GRW 개편

1969년부터 독일 사회의 지역 경제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GRW의 목적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받는 불이익을 조정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제고하여 결과적으로 지역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BMWK, n.d.b). 오랜 역사를 가진 GRW 정책은 시기마다 변화를 거쳤

16) 2019년에 발표된 연방정부의 보고서 ‘독일을 위한 우리의 계획(Unser Plan für 
Deutschland)’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좋은 삶의 전망과 참여 기회를 보장
하는 인프라 및 서비스가 중요하게 다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BMI, BMEL & 
BMFSFJ,  2019,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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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독일 정부 지역정책의 방향성은 GRW 운용에 반영되어 있다. 
2022년 12월,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GRW 

개혁을 채택했다(BMWK, 2023.10.17). 기존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 
경제적 인프라 확장에 주력했던 GRW 정책은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정책 범위와 과제가 크게 확장되었는데, 개편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독일 
지역정책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출처: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 in Deutschland: Status quo und Ausblick,” Alm, 
B., Bornemann, H., 2023.9.13., 1. Jahrestagung ‘Regionale Transformation Gestal
ten,’ Rostock. https://www.bmwk.de/Redaktion/DE/Downloads/jahrestagung-re
gionale-transformation-2023/workshop-gleichwertige-lebensverhaeltnisse.pdf?
__blob=publicationFile&v=5, p. 11

이번 GRW 개편을 통해 연방정부는 기후보호 및 지속가능성 제고, 생
활필수서비스,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 ‘좋은 근로 강화’ 등 경제 외적으로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다. 자세히 살펴
보면, 2023년에 개편된 GRW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고려하여 기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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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성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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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2022년 GRW 재정비(GRW-Neuausrichtung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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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지역적 불균형 보완을 명시적인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
한 상업부분에 대한 GRW 자금을 수출 강화만이 아닌 지역개발 기반을 
개선하고 생산성과 잠재력을 활용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방의 ‘혁신기술’ 규정에 따라 상업경제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기회가 확대되었고, 환경 및 기후보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
도 완화하였다. 경제적 연관성이 명확하고 지역 경제 구조의 매력과 경쟁
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 생활필수서비스에 대한 지원 또한 
GRW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개발 개념이 포함된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개발 개념을 새롭게 구
상하는 작업에도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지역의 전반적인 발
전을 보다 일관성 있게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과 지역의 주요 이해관
계자의 참여가 전제 조건이다. 

한편, 좋은 일자리와 좋은 임금 확대를 위해서는 단체 협약에 따라 임
금을 지급하거나 임금 상승분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GRW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좋은 임금과 양질의 일자
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역개발 주제에 대한 연례 컨퍼런스를 개
최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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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새로운 목표 시스템 이전의 GRW가 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을 둔 것에서 나아가 전환과정 촉
진, 기후 보호 및 지속가능성, 지역적 불균형 완화로 목표를 확대함. 

조정된 개입 논리 GRW 지원을 수출 지향적 부문 강화만이 아니라 지역 개발 기반 개선, 
지역의 생산성 및 부가치창출 잠재력 제고에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둠.

자금지원 기회 확대

환경 및 기후 보호에 대한 투자에 인센티브 강화(예: 이미 사용 중인 산
업 및 상업용 부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 새로운 부지
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금 지원).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재생 
에너지 개발에도 동일하게 적용.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한 지역 개발의 
새로운 추진력

연구 중심 기업과 환경 및 기후 보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요구조건 
완화(일자리/투자 관련)

생활필수서비스 
재정지원 도입

생활필수서비스에 대한 조치도 처음으로 GRW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해당 조치가 명확한 경제적 연관성을 가지며, 지역의 매력과 지역 
경제 구조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해야함)

지역 개발 개념의 
중요성 증대

지역 개발 개념을 포함한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개발 개념을 새롭게 구상하는 작업에도 재정 지
원  가능. 주민과 지역 주요 행위자가 참여하는 것이 전제조건임. 

‘좋은 일자리’와 
‘좋은 임금’ 강화

일반적인 적격 지원 대상 사업장 외에도 단체 임금 협약의 적용을 받거
나 단체 협약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년 동안 인건비를 연 최소 3.5% 인상하는 경우 GRW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증거 기반 강화 향후에는 사업자금지원 효과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프로젝트도 포함하
는 등 가능한 포괄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지역 개발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경험 

교류

 ‘지역 변화 형성에 관한 연례 컨퍼런스’를 시작하는 등 지역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주제에 관한 대화와 교류에 중점을 둠. 

<표 3-2-1> 제20대 입법 기간의 GRW 재편   

출처: “Gleichwertigkeitsbericht 2024,” Deutscher Bundestag, 2024.7.5., Drucksache 
20/12270. https://dserver.bundestag.de/btd/20/122/2012270.pdf, pp. 158-159 

나. 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원칙: 동등한 생활 조건 보장

독일에서 지역정책은 ‘생활 조건의 동등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기반으
로 한다. 동등한 생활 조건의 확립은 모든 연방 차원의 과제이며 연방정
부의 최우선 목표이다(Alm & Bornemann, 2023). 국가 시스템을 기반
으로 독일 내 동등한 생활 조건을 추진한다는 목표는 기본법 제2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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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이다”)에 암묵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기본법의 여러 조항에서 동등성 또는 생활 조건의 개선
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제72조 2항 GG, 제106조 3항 4호 2문 GG 및 
제91a항 1항 GG)(Alm & Bornemann, 2023). 연방 영토 내 동등한 생
활 조건의 확립에 연방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입법 권한을 
갖는다(기본법 제72조 제2항). 뿐만 아니라 동등한 생활 조건의 목표는 
공간 계획법에도 명시되어 있다(공간 계획의 과제 및 지도 원칙 제1
절)(Deutscher Bundestag, 2024.7.5.).

연방정부의 공간계획, 재정 및 사회 정책의 기본 목표로서의 ‘생활 조
건의 동등성’ 개념은 독일 사회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독일 사회
에서 도농격차를 줄이기 위한 논의 가운데 제안되고 합의된 ‘동등성’ 원
칙은 이미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정책 방향으로 설정되었다(Strubelt 
2004, p. 251). 1972년 제5차 공간계획 보고서에서 “연방 영토의 모든 
지역에서 생활 조건의 동등성”(Deutscher Bundestag, 1972, p. 12)이
라는 목표가 공식화되었고, 1975년의 연방 공간 계획 프로그램에는 “연
방 영토의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양적, 질적으로 적절한 주택, 
고용 기회 및 공공 인프라 시설을 합리적인 거리와 적절한 환경 내에서 
누릴 수 있다면 [...] 동등한 생활 조건이 주어진다”(Deutscher 
Bundestag, 1975, p. 6)고 명시되어 있다. 1970년대 연방 차원의 공간 
계획 정책 문서에서는 모든 지역의 동등한 생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은 삶
의 질 제고라는 사회정책적 목표의 전제가 된다고 반복해서 언급했다.

이처럼 ‘생활 조건의 동등성’이라는 주제는 수십 년 동안 공간 계획 및 
지역 개발의 학문 및 정책 영역의 근본적인 관심사였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비해 공간적 동등성 문제는 현 세대에 훨씬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Troeger-Weiß, 2022). ‘동등성’에 대한 독일 정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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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적 다양성을 보존하면서도 독일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삶, 좋은 기
본 서비스, 좋은 일자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BMWK, 
n.d.a). 실제로 생활조건의 동등성을 보장하는 목표는 과거 공간계획 정
책 차원에서 주로 고려되었지만, 점차 의미가 확장되어 이제는 생활서비
스는 물론 지역내 사회적, 경제적 격차, 서로 다른 발전 수준의 균형을 맞
추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Troeger-Weiß, 2022). 이제 동등성 개념은 
이전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혁신 ‘기회’에 대한 접근성, 삶의 질, 편의
성 제고 등 경제 외적 부분의 향상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2. 동등한 생활 조건 확보를 위한 노력 

가. 동등한 생활 조건 위원회 활동

1) 활동 개요

‘동등한 생활 조건 위원회’는 2018년 7월 18일, 내각의 결의에 따라 
독일의 다양한 지역 개발과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하여 동등한 생활 조건
에 대한 행동 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Demografie Portal, 
2019.7.10). 위원회는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원과 기회가 
공정하게 분배되는지 분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안을 개발하는 임무
를 맡았다. 2018년 9월에 연방 내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활동을 시
작하였으며, 공동 의장은 연방 농업부 장관과 연방 가족부 장관이 맡았다. 
또한 연방정부 문화 및 미디어 위원, 연방정부 구동독 위원, 연방정부 이
민, 난민 및 통합 위원, 16개 연방주, 3개 지방정부 산하 기관(Deutscher 
Landkreistag, Deutscher Städtetag, Deutscher Städte- und 
Gemeindebund) 등 기타 연방 부처가 대표로 참여했다.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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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연방 내각의 위원회 설립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6개의 전문가 실무
분과(FAG)에서 다음 주제를 다루었다(BMI, BMEL & BMFSFJ, 2019). 

 실무분과 1: 지자체 노후 부채
 실무분과 2: 경제 및 혁신
 실무분과 3: 공간 계획 및 통계
 실무분과 4: 기술 인프라
 실무분과 5: 생활필수서비스와 노동
 실무분과 6: 참여와 사회 통합

전문가 실무분과는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학계, 기업 및 시민 사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집중적인 협의 끝에 2019년 5월 분석 및 권고 사항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무 부처는 위원회의 작업과 전문가 실무
분과의 보고서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독일을 위한 우리의 계획
(Unser Plan für Deutschland) - 모든 곳에서 동등한 생활 조건’을 수
립했다. 이 계획은 지역 간 및 지역 내 격차, 즉 불평등한 생활 조건과 발
전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정책을 추가 개발하기 위한 제안을 
담았다. ‘독일을 위한 우리의 계획’보고서의 서문에는 “농촌과 도시 지역
을 지속 가능한 매력적이고 경제적으로 활력 있고 살기 좋으며 인구학적
으로 안정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수많은 제안”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고 언급되었다(BMI, BMEL & BMFSFJ, 2019, p. 5). 독일 모든 지역(도
시와 농촌, 동부와 서부, 남부와 북부)의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인구구조 
전환 과정에서도 독일의 번영과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보장하기 위한 과제를 
개발한 것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저렴한 주택, 현대적인 이동 수
단,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쇼핑 시설, 어린이집, 학교, 
돌봄 및 의료 시설 같은 사회 기반 시설, 활기찬 스포츠, 문화 및 레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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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포함된다. 무엇보다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정책의 우선 과제로서 동
등한 생활 조건을 위한 작업을 구성하며, 비국가 행위자의 참여도 요구하
고 있다.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주, 지방 당국, 기업 및 시민 사회 모
두 독일의 미래를 위한 현대화 작업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계획한 것이다
(BMI, BMEL & BMFSFJ, 2021).

나아가 연방 내각은 2019년 7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했다. 연방정부가 채택한 12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1
독일 전역의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

연대 협정 II의 만료에 따라 연방정부는 경제적으로 구조적
으로 취약한 지역을 위한 연방정부의 조치를 전국적인 지
원 시스템으로 통합할 계획.

2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일자리 창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 또는 구조적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 주로 중소 도시에 공공기관 및 연구 기관의 신규 정
착과 분사를 우선적으로 추진

3 광대역 및 모바일 통신의 
전국적 확대

연방정부는 주 정부의 자금 지원 없이는 경제성이 없는 지
역에 광케이블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농
촌 지역이 혜택을 받고 있음.

4 농촌 지역의 이동성 및 교
통 인프라 개선

환경친화적이고 포괄적이며 효율적이고 저렴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개선할 계획. 또한 정기 서비스를 강
화하고 보완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방할 계획.

5 마을과 농어촌 지역 강화
농촌 지역의 접근 가능한 기본 서비스와 매력적이고 활기
찬 마을 센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빈 건물도 퇴치할 계
획.

6 도시 개발 및 사회주택 
건설 촉진

사회주택 건설에 기여하고 2021년 이후에도 사회주택에 
대한 연방 기금을 계속 제공

7
지방 자치 단체의 오래된 
부채에 대한 공정한 해결
책 찾기

원칙적으로 연방 주정부는 지방 당국이 적절한 자금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음. 영향을 받는 지자체에 일
회성 지원을 제공하기로 전국적인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면 연방정부도 기여할 수 있음. 연방정부는 독일 연방의
회, 연방주, 피해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단체와 협의를 통
해 이러한 국가적 해결책이 가능한지 여부를 모색할 것임. 

<표 3-2-2> 동등한 생활 조건을 위한 12개 우선순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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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rgebnisse der Kommission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 und Deutschlandat
las vorgestellt,” Demografie Portal, 2019.7.10. https://www.demografie-portal.de
/DE/Politik/Meldungen/2019/190710-Ergebnisse-Kommission-Gleichwertige-L
ebensverh%C3%A4ltnisse-Deutschlandatlas.html

한편, 연방정부는 2020년 4월, 이른바 ‘동등성 점검’을 통해 제안된 법
안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생활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
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이 지침은 동등한 생활 조건의 보전 및 증진
에 대한 입법의 영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주제가 영향 평가의 
일부로 적절하게 검토되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높이
는 역할을 한다(Deutscher Bundestag, 2024.5.10). 2021년 이루어진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연정 협정(2021-2025)에서도 평가와 점검, 모니
터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협정문에 따르면 “모든 연방 기금 프로그램
은 통일된 데이터 표준을 사용하여 공간적 영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한다. 그 결과는 정기적인 동등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되며, 동등한 
생활 조건을 향한 진전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다. 모니터링은 모든 기금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을 위한 구속력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SPD, 

구분 내용

8 참여와 자원봉사 강화
연방정부는 ‘독일 시민 참여 및 자원봉사 재단’을 설립하여 
시민 참여와 자원봉사의 조직화 및 디지털화를 위한 서비
스를 제공

9 아동 보육의 질과 참여 보
장

유아 부문, 초등학교, 청소년 복지, 청소년 및 학교 사회사
업의 서비스를 수요에 맞춰 확대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연방정부는 2022년 이후에도 
아동 보육의 질에 대한 책임을 계속 이행할 것임.

10 배리어프리(Barrierefrei
heit) 실현

독일 전역,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
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예를 들어, 연방주 및 지방 당국을 위한 지원 시스
템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 개발이 여기에 포
함됨. 

11 주민간 교류 촉진 우호적인 기본 조건을 조성하여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사회 
인프라를 개발하는 지방 당국을 지원

12 동등한 생활 조건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

모든 입법 제안이 독일 내 동등한 생활 조건의 보장 및 증
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동등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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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ündnis 90/Die Grünen, FDP, 2021, p. 128)라고 언급되었다. 

나. 동등한 생활 조건 위원회의 활동 결과

1) 권고 이행 사항: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범독일 지원 시스템

(GFS) 도입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경제적 정책적 지원
을 발전시키기 위해 2020년 1월 1일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범
독일 지원 시스템’(Gesamtdeutsche Fördersystem für struk-
turschwache Regionen, 이하 GFS)이 도입되었다. 2019년 4월 ‘동등
한 생활 조건 위원회’의 ‘경제 및 혁신’ 실무분과는 범독일 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처음으로 지역지원 시스템을 재
편하고 이를 공통의 우산 아래 위치시킨 것이다(BMWK, n.d.a). 이는 
2019년 7월, 연방정부가 ‘동등한 생활 조건 위원회’ 결과를 이행하기 위
해 채택한 12가지 우선 조치 중 하나이기도 하다. GFS는 2019년 말에 
연대 협정 II(Solidarpakt)가 만료된 후에도, 지역정책 책임을 계속 이행
하고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고자 도입한 
제도로(BMWK, n.d.a),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한데 묶어 독일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직화한 것이다. 

GFS는 현재 7개 연방 부처의 21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개발 또한 진행중이다(Alm & Bornemann, 2023). 목표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입지 조건을 개선하여 동등한 생활 여건을 강화하는 데 기
여하는 것으로, 이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과 함께 
개별 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부서별 책임을 유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Deutscher Bundestag, 2024.7.5). 제20대 입법 기간(2021~)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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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GFS 추가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
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지원 시스템을 더욱 포괄적
으로 집중하고자 한다. GFS의 목표는, 지원 시스템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금의 지역 배분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를 평가하며 둘째, 관
련 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긴밀하게 조정하고 상호 연계하며, 셋째, 예방
적 지역 구조 정책의 측면을 기금 시스템의 틀 내에서 더 많이 고려하도
록 검토하는 것이다.  

2022년 GFS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리적 정의는 ‘지역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GRW)’의 정의를 따른다(Deutscher 
Bundestag, 2024.7.5).17) GFS 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구조적
으로 취약한 지역만 지원하거나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또는 비율적으
로 더 많은 지원을 하여 이러한 지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2022년 
GFS 기금 규모는 42억 유로(보증 및 대출 프로그램 제외)였다(Deutscher 
Bundestag, 2024.7.5).

17) GRW 자금 지원 영역은 고용 1인당 국내총생산, 평균 불완전 고용률, 2017년부터 
2040년까지 노동 연령 인구 증가율, 인프라 지표 등 네 가지 하위 지표를 기반으로 한
다(BMWK, 2024c).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GRW를 통해 매년 6억 유로를 지원하여 구
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기업 투자 및 비즈니스 관련 도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원
한다(BMWK, 2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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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 GRW(산업 지원) 
- 중소기업 지원 대출(ERP-Förderkredit K

MU)
- 연방정부의 대규모 보증 프로그램 INNO-KOM 
- 프로그램 시리즈 ‘혁신과 구조적 변화’
- 중소기업을 위한 중앙 혁신 프로그램 
- 창업지원 프로그램(EXIST-Potentiale)
- 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의 국제화 프

로그램(ISW)

- 지방 자치 단체를 위한 미래 공작소
(Zukunftswerkstatt Kommunen)

- 멀티제너레이션 하우스(Mehrgeneration
enhaus). 공동체 민주주의를 위한 파트너
십 

인프라/생활필수서비스 기후/환경/지속가능

- GRW(인프라, 생활필수서비스) 
- GAK-통합 농촌 개발 
- 도시건축촉진 
- 기업 연합 직업 훈련 센터 

- 미래 지역(Zukunft Region) 
- 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의 생태적 지

속가능성 목표 이행을 위한 지자체 모델 
프로젝트(KoMoNa)

〔그림 3-2-2〕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범독일 지원 시스템(GFS)

주: ① 초록-GRW 지역만 지원, ② 주황-GRW 지역 우선 지원, ③ 빨강-GRW 지역 더 높은 비율 지원
출처: “Gleichwertigkeitsbericht 2024,” Deutscher Bundestag, 2024.7.5. https://dserver.bu

ndestag.de/btd/20/122/2012270.pdf. p. 155

GFS에는 GRW와 농업 구조 개선 및 연안 보호 공동 과제(GAK)의 일
환으로 통합 농촌 개발과 도시개발 자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 외에도 생
활필수서비스, 숙련 근로자 양성, 디지털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2) 권고 이행 사항: 동등성 점검 도입

2019년 7월, 연방정부는 ‘동등한 생활 조건 위원회’의 결과를 이행하
기 위한 우선 조치로 ‘동등성 점검’을 도입하기로 했다. 동등성 점검의 목
적은 연방 법률 초안을 작성할 때 동등성 문제를 고려하고 사람들이 생활 
조건의 동등성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BMI, BMEL & 
BMFSFJ, 2021). 2020년 4월, 국무조정실의 ‘동등한 생활 조건 위원회’
는 동등성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가이드라인은 
연방 법률안이 생활 조건의 동등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방식을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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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등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
술적 단계로서의 동등성 점검은 제안된 연방 법률이 불평등한 생활 조건
을 감소시키는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또는 강화하는지를 평가하는 것
이다. 검토 대상 분야에는 (i) 지자체의 재정 상황, (ii) 경제 및 혁신, (iii) 
이동성 및 디지털 인프라, (iv) 생활필수서비스, (v) 헌신, 결속력 및 참여
가 있다(Deutscher Bundestag, 2024.7.5). 

3) 권고 이행 사항: 독일 지도집 

근거기반 지식 산출의 일환으로 ‘동등한 생활 조건’ 위원회는 2020년 
농촌 지역,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의 특정 과제를 강조하는 50개 이상의 지표가 포함된 ‘독일 지도집’
을 발간하여 온라인 버전(www.deutschlandatlas.bund.de)으로 제공
하고 있다. 독일 지도집은 총 75개의 대화형 지도로 구성되어 있고, 연방 
주택도시개발건축부, 연방 식품농업부,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연방 내무부가 공동으로 편찬했다(Maretzke, Hoymann, Schlömer,  
2024). 독일과 그 지역의 모든 중요한 삶의 영역에 대한 목록을 제공하는 
이 지도는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있며, 2035년까지 생활필수서비스 보호 
및 경제력 강화 측면에서 해당 지역이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각 지역 프로필에서는 외국인 인구의 수와 구조, 이주 
및 지역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
는 동등한 생활 조건을 위한 정책수립에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BMI, 
BMEL & BMFSFJ, 2021). 

독일지도집은 조치가 필요한 8개 영역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인프
라 확보’, ‘노인 관련 인프라 확충’, ‘일반 사회 인프라 확보’, ‘기술 인프
라 확보’, ‘노동력 잠재력 확보’, ‘경제 성장 촉진’, ‘지역의 수요 저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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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응’, ‘인구증가에 대한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포털은 각 영역에 
대해 지역별로 조치가 필요한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화형 지도
의 일부를 예시(베를린 지역)로 제시하면〔그림 3-2-3〕와 같다. 

지도에 표시된 정보에 따르면, 베를린 지역은 노인 관련 인프라 확충, 
노동잠재력 확보 수준에서 평균 이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 경제성장 촉
진, 지역의 수요 저하에 대한 적응에 대한 조치 필요성은 평균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인프라 확보, 일반 사회 인
프라 확보는 조치 필요성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 베를린 지역 정보 예시

출처: “Informationen zum demografischen Wandel in Ihrem Kreis oder Ihrer kreisfreien 
Stadt”,  BBSR, n.d.  Brandenburg-Berlin.  https://imagemap.bbr-server.de/demog
raphie/Brandenburg_Berl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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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등성 보고서 발간

2024년 7월 3일, 연방 내각에서 채택된 동등성 보고서(Geleichwerti
gkeitsbericht)는 지역 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각 지역의 생활 조건을 평가하고, 정책 결정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강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위하여”라는 부제로 발표된 이 보
고서에는 독일의 400개 농촌 지역과 독립 도시 모두의 생활 여건에 대한 
지역 주민의 평가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 경제력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
(지역별 GDP, 실업률, 중위소득 등), 사회 지표(교육수준, 의료서비스 접
근성, 주거 조건 등), 환경 지표(대기질, 녹지 공간 비율, 재생 가능 에너
지 사용 비율 등)를 활용하여 지역의 사정을 비교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
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을 도
모할 계획이다(BMWK, 2024).

경제, 사회, 생활필수서비스 인프라, 기후 및 환경에 대한 지표는 아래 
표와 같다. 

경제
(16개 지표)

사회
(12개 지표)

기반시설 & 
생활필수서비스

(8개 지표)
기후 및 환경
(6개 지표)

∙ 국내 총생산
∙ 지방세 수입
∙ 실업률
∙ 장기 실업률
∙ 중위소득
∙ 사회보험료 납부 대

상 인력 중 숙련노
동자(요구수준 2) 
비율(Fachkraft)

∙ 사회보험료 납부 대

∙ 인구 변화
∙ 출산율
∙ 노년부양비
∙ 1인 가구 비중
∙ 기대 수명
∙ 조기사망률
∙ 형사 범죄
∙ 남성 부모수당 수

급자 비율
∙ 학사학위 이상 보

∙ 교육 기관의 접근
성

∙ 슈퍼마켓의 접근
성

∙ 소아과 의사 밀도
∙ 의료 시설 접근성
∙ 만 3세 미만 보육

률(Betreuungsq
uote)

∙ 3~6세 아동 종일

∙ 미세먼지 오염
∙ 이산화질소 오염
∙ 토지 피복 수준
∙ 전체 면적에서 산

림 면적 비율
∙ 주거용 건물의 밀

도
∙ 오존 오염

<표 3-2-3> 생활의 동등성 분석을 위한 지표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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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leichwertigkeitsbericht 2024,” BMWK, 2024, Für starke und lebenswerte Region
en in Deutschland. https://www.bmwk.de/Redaktion/DE/Publikationen/Wirtsch
aft/gleichwertigkeitsbericht-der-bundesregierung-2024.pdf?__blob=publication
File&v=84, p. 11

동등성 보고서는 위의 지표를 근거로 개별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지역 
격차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지역 격차는 대부
분 영역에서 감소하였다. 대표적으로 주요 경제지표에서는 지역간 격차
가 감소했고, 각종 사회지표(출산율, 기대수명)와 환경 지표(미세먼지 오
염 등)에서도 지역격차가 개선되었다. 반면 토지 가격, 노년부양비 등 일
부 개별 지표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MWK, 2024c).

덧붙여, 보고서는 연방정부 지역정책의 효과에 관심을 두고 GFS 프로

경제
(16개 지표)

사회
(12개 지표)

기반시설 & 
생활필수서비스

(8개 지표)
기후 및 환경
(6개 지표)

상 인력 중 고숙련
노동자(요구수준3) 
비율(Spezialist)

∙ 사회보험료 납부 대
상 인력 중 전문가
(요구수준4) 비율(E
xperte)

∙ 주거급여 수급 가구 
비율

∙ 성별 임금 격차
∙ 자영업자 비율
∙ 성장 산업 분야에서 

사회보험료 납부 대
상 인력 비율

∙ 서비스 부분 부가가
치

∙ 250인 이상 기업에
서 사회보험료 납부 
대상 인력 비율

∙ 토지 가격
∙ 사업자 등록

유 외국인 직원 
∙ 외국인 출신자의 

실업률
∙ 2021년 연방 선

거 투표율
∙ 최소 생계보장 수

급자

제 보육
∙ 아동당 보육시설 

수용 인원(Kitapl
ätze)

∙ 수영장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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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공간적 효과를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GFS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경제력, 고용 수준, 임금, 연구 개발 활동, 광대역 
인프라 등을 강화하며, 지역의 순 이동도 개선하였지만, 투명성, 집중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를 보였다. 보고서는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GFS의 추가 개발, 지역정책 조치의 더 나은 연계, 데이터 
기반의 추가 개선, 지역적으로 효과적인 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강화 및 지방 자치단체와의 교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또한 동등성 점검
을 새로운 법률에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 국가 기관을 지방에 분
산 배치함으로써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BMWK,2024c).

다. 향토정책(Heimatpolitik)

향토정책(Heimatpolitik)은 여러 연방주 간 발전 속도에 차이가 나는 
원인과 연방주 간 격차의 부작용에 개입하는 것이 주요 정책적 접근이다. 
2014년 8월 바이에른주 정부가 향토전략(Heimatstrategie)를 채택하면
서 독일 정치에서 향토정책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바이에
른에서는 생활 및 근로 조건의 동등성이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바이에른 
헌법 제3조 제2항)(Demografie Portal, n.d.m). 낙후된 지역에 동등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바이에른의 광범위한 의제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핵심 목표는 주민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동등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고, 또한 바이에른의 향토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의 향토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는 특히 바이에른 북부 농촌 지역에 균등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다. 또한 광대역 확장, 지역 대중교통을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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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프로젝트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바이에른 향토정책을 모델로 하여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

트팔렌주에서도 2017년에 향토부를 설치하였다. 지역 역사 홍보를 위해
서 많은 지역 프로젝트와 협회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건물의 보수 공사도 
지원하고 있다(Hackenbruch, 2022).

2018년부터 향토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연방정부(대연정) 출범 이후 연방내무부가 연방 내무･건설 및 향
토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로 개편
되면서 내무부 하에 H부서(Abteilung H)가 신설된 것이다(Böcking & 
Wassermann, 2018). 지역계획, 지역개발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정부 단
위로 추진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과거 연방농업부가 관련 업무를 담당
하고 있었다. 2018년에 연방내무부에 향토정책을 담당하는 H부서가 신
설된 이후에는 관련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갖고 진행될 수 있었다. 연방
정부는 H부서 신설의 성과로, 탄광 지역의 구조적 변화, 디지털 인프라 
확충, 폐철도 노선 활성화,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7개 연방주에 12개
의 새로운 관공서 설립 등을 꼽았다.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논의 활성화와 국민인식 제고에도 기여했다(Bayerische Staatszeitung, 
2021.5.28).

  3. 소결

최근 독일 인구정책에서는 지역별 인구구조 격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 독일은 특히 고령화 수준,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지역 
편의시설의 가용성 측면에서 지역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대도시에는 저
렴한 주택 공급이 부족한 반면, 많은 농촌 지역에는 빈집, 빈 건물이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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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방치되고 있다. 동등한 생활 조건을 보장한다는 접근은, 독일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서 오랜 기간 발전시켜 온 개념으로, 지역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개념을 강조하고, 문제에 본질적으로 접근
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였다. 연방 프로젝트가 생활 조건의 동등성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기에 인식하고 줄이기 위해 동등성 점검을 도입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 통독 이후 독일의 균형발전 정책은 동독 재
건과 동서독 생활 격차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동서 격차 완화 노
력은 연대협약이 종료된 것을 계기로 GFS라는 새로운 틀, 즉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전국적 프로젝트에 통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격차완화 매커니즘을 통해 독일은 각 지역의 동등한 생활 조건을 보장하
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본격화하였다. 

연방정부는 ‘동등한 생활 조건 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등한 생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12가지 조치를 채택했다. 여기에는 2020년 1월부터 시행
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전국적 재정 지원 시스템, 광
대역 및 이동 통신의 전국적 확대, 농촌 지역의 이동성 및 교통 인프라 개
선 같은 투자 조치가 포함된다. 동시에 참여와 자원봉사를 강화하고 지자
체 내 시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등 비투자적 조치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12가지 구조적 및 지역 정책 조치 외에도 동등한 생활 여건을 보장하
기 위한 다른 접근 방식으로 연방주 간의 재정 평등화, 사회보장 시스템, 
석탄 지역에 대한 구조 정책, 환경 및 기후 정책, 가족 및 문화 정책 등이 
포함된다(BMI, BMEL & BMFSFJ, 2021, pp. 73-100). 한편, 연방정부
의 연정 협정은 모든 연방 기금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간적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는 정기적인 동등성 보고서를 
통해 발표되며 생활 조건의 동등성과 관련된 진행 상황은 공개되어야 한
다. 모니터링은 기금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을 위한 구속력 있는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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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된다(Bundesregierung, 2021, p. 102).
독일 지역정책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일자리창

출과 기업지원, 경제적 인프라 확장으로 한정되어 있던 GRW 프로그램의 
범위와 과제가 2023년에 크게 확장되었다. 이제는 GRW를 통해 기후보
호 및 지속가능성 고려, 지역별 생활필수서비스, 지역 매력도 향상, ‘좋은 
근로 강화’ 등 경제 외적으로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계
획을 마련하였다. 지역의 균형발전은 더 이상 가시적 성과로서의 일자리 
창출이나 인프라에 투자하는 등 경제정책적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진 변화이다.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
원을 강화하되, 삶의 질적 측면에서 ‘좋은 근로’ 기회를 마련하고, 필요한 
생활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적으로 지역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기
회를 마련하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둘째,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동등한 생활
조건을 위한 우선순위 분야로 ‘자원봉사 활동 강화’를 포함시켰다. 정부
는 ‘독일 시민 참여 및 자원봉사 재단’을 설립하여 시민 참여와 자원봉사
의 조직화 및 디지털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 증
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안에서 주민의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
이고,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작업을 정책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참여를 위한 기회와 계기 마련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외에도 지역에 대한 정
서적 유대감을 쌓고, 지역민들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역별 동등한 
생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지역정책 발
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은 독일 사회가 의사결정에서 중요시하
는 바가 무엇인지를 시사한다. 지방정부는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해 지역
의 광대역 확장 등 디지털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오프라인
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기회 또한 확대하고 있다(BMWK, 20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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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정부 단위에서 처음 시도된 향토정책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
다. 향토정책의 범위는 광대역 확장, 지역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재정 지
원 프로그램, 마을 재생 프로젝트, 전통문화 보존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
르며, 지역의 고유한 속성을 유지하고, 이를 홍보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기회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향토정책의 전국
적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독일 사회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
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3절 이민자 국가로의 전환과 인구정책

  1. 이민자의 증가 및 이민정책 변화

가. 이민자의 증가 현황

1) 외국인 및 이주 배경 인구 유입 현황

2023년 12월 기준 독일 내 외국인 수는 13,895,865명으로, 전체 인
구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Statistisches Bundesamt, 2024.2.13.). 
지난 50년 동안 독일에서 외국인 비중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Haist et 
al., 2023).18) 이러한 변화는 유럽연합 확대 이후 동유럽 국가로부터의 
이민자 증가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으로부터의 난민 이주 증가에 기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 1974년에는 독일에 거주하는 인구의 6.5%만이 외국인이었으나, 2022년에는 이 비율이 
14%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Statistisches Bundesamt, 2022, Haist et al., 2023, 
p. 2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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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독일 내 외국인 인구 비중(1991~2023년)
(단위: 백만 명)

출처: “Anteil der ausländischen Bevölkerung an der Gesamtbevölkerung in Deutschland 
von 1991 bis 2023,” Statista, 2024.6.10.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
die/14271/umfrage/deutschland-anteil-auslaender-an-bevoelkerung

2022년 마이크로센서스 결과 기준, 독일에서 이주 배경을 가진 인구는 
약 2,3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7%를 차지하고 있다(BMI & BAMF, 
2024, p. 155). 이주 배경을 가진(mit Migrationshintergrund) 인구는 
독일 가구의 총인구 중 현재 독일 시민(국적자)이 아닌 사람, 출생 시 독
일 시민(국적자)이 아니었던 사람, 또는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출생 시 독
일 시민(국적자)이 아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이주 배경 인구의 절반 이
상이 독일 국적 소지자이며, 3분의 2는 본인이 직접 이민을 경험(mit ei-
gener Migrationserfahrung)한 경우이다. 즉, 이민자, 이민자의 자손, 
국제결혼 가구의 자손이 모두 이주 배경 인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직접 이민을 경험한 인구의 평균 독일 거주 기간은 약 21년이지만, 전체
의 3분의 1 이상인 39.7%가 거주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였다(BMI & 
BAMF, 2024).

다음으로, 연간 인구 유출입의 추이는 〔그림 3-3-2〕와 같다. 2023년 
독일의 유입 인구는 약 1,933,000명, 유출 인구는 약 1,270,000명이었
다. 2023년 유입 인구는 전년도(약 2,666,000명)보다 약 28% 감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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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출은 전년도(약 1,204,000명) 대비 5% 증가하였다. 순 유입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연도 내에서 2023년은 순 유입 인구수가 매우 높
은 수준이었으며, 2022년, 2015년, 1992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순유입유입 인구 유출 인구

〔그림 3-3-2〕 독일의 인구 유입 및 유출(1991~2023년)
(단위: 백만 명)

출처: “Nettozuwanderung 2023 mit 663.000 Personen deutlich gesunken,” Demografie 
Portal, 2024.6.27, https://www.demografie-portal.de/DE/Politik/Meldungen/202
4/240627-bund-nettozuwanderung-2023-mit-663000-personen-deutlich-gesun
ken.html

2022년 기준 독일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중 74% 이상이 노동가능연
령대로 확인된다(Statistisches Bundesamt, 2022, Haist et al., 2023
에서 재인용). 독일에서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수는 지난 10년 동
안 이미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2년 12월에는 독일 내 외국인 사회보
험 가입 근로자 수가 약 220만 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 12월에는 약 
51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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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EU/EEA 외국인외국인 전체 EU 시민

〔그림 3-3-3〕 독일의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수(2010~2023년)
(단위: 백만 명)

출처: “Demografischer Wandel–bekannte Herausforderungen, neue Gestaltungsmöglich
keiten,” Haist et al., 2023, ifo Schnelldienst, 76(11), 03-32, p. 25, 그림 1.

2) 체류 자격 등의 구분별 이민자 현황

2023년 12월 기준, 전체 외국인 중 비EU 국가 출신 외국인의 비중은 
63.2%이며, 주요 출신국은 터키, 우크라이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의 
순이었다(Statistisches Bundesamt, 2024.2.13.). EU 시민 중에서는 
루마니아와 폴란드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표 3-3-1〉과 같이 체류 자격에 따른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체류 
허가가 불필요한 외국인은 5,369,395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38.6%를 수
준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EU 시민으로, 독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체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은 8,526,465명으
로 전체 외국인의 61.4%였다. 이들 중 기간 제한이 없는 체류 자격을 가
진 사람은 2,644,595명(전체의 19%)이었으며, 이들은 영주권을 보유하
여 독일에서 기간 연장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이다. 반면, 기간 제한
이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은 4,042,570명(전체의 2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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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제한이 있는 체류 자격에서 이민 목적별로 외국인 수를 살펴본 결
과, 국제법적･인도적･정치적 사유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2,223,555명(전
체의 16%)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이들은 난민 인정자를 의미한다. 다
음으로 가족 사유가 965,525명(전체의 6.9%), 노동 목적이 419,285명
(3%), 교육(유학) 목적이 254,020명(전체의 1.8%) 등의 순이었다. 

한편, 그 외 체류 허가 신청 중인 외국인은 700,875명으로, 전체의 5%
였으며, 체류 허가가 없는(임시 체류 허가, 신청 대기, 기타) 외국인은 
1,138,425명(8.2%)이었다. 

요약하면, 독일의 외국인 인구 중 EU 시민이 38.6%로 비중이 컸으며, 
난민 인정자가 16%로 가족, 노동, 교육 목적의 체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었다. 

구분 외국인 수 전체 대비 비중
전체 13,895,865 100.0

체류 허가 불필요 5,369,395 38.6

체류 허가 필요 8,526,465 61.4

기간 제한 없는 체류 자격 2,644,595 19.0

기간 제한 있는 체류 자격 4,042,570 29.1

교육 목적 254,020 1.8

노동 목적 419,285 3.0

국제법/인도적/정치적 사유 2,223,555 16.0

가족 사유 965,525 6.9

특별 체류 자격 등 180,190 1.3

체류 허가 신청 중 700,875 5.0

체류 허가 없음(임시 체류 허가, 신청 대기, 기타) 1,138,425 8.2

〈표 3-3-1〉 체류 자격 구분별 외국인 수(2023년)
(단위: 명, %)

출처: “Ausländische Bevölkerung nach aufenthaltsrechtlichem Status am 31.12.2023,” 
Statistisches Bundesamt, (2024.5.2).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
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Tabellen/auslaendische-bev
oelkerung-aufenthaltsrechtlicherstatus.html



150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그림 3-3-4〕 체류 자격 구분별 외국인 비중(2023년)

출처: “Ausländische Bevölkerung nach aufenthaltsrechtlichem Status am 31.12.2023,” 
Statistisches Bundesamt, (2024.5.2).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
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Tabellen/auslaendische-bev
oelkerung-aufenthaltsrechtlicherstatus.html

위와 같이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이민 범주는 EU 내 자유로운 이동이
다. 2022년 독일에서 장기 또는 영구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 약 64만 명 
중 EU 시민은 절반 정도이며, 이들은 대부분은 중앙 및 동유럽에서 온 노
동 이민자였다(OECD, 2024, p. 7). 〔그림 3-3-5〕와 같이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전체 이민자(2011~2020년) 중 EU 내 이동의 비
중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에 해당한다. 독일에서 이민자의 약 40% 이상이 
EU 시민으로서 독일로 온 경우이다. 또한 인도적 사유로 이주한 이민자
의 비율도 유럽 내에서 스웨덴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하지만 EU 국가로부터 이민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노동력 부족 
현상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비EU 국가로부터의 숙련 노동자
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2011~2020년 전체 기간 동안 
비EU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가족 포함)는 전체의 8%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14%로, 비중이 증가하였다(OECD, 2024,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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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유럽 국가별 장기(영구) 이주자들의 체류 목적(2011~2020년)
(단위: %)

주: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Database(IMD)의 2011~2022년 자료를 분석함.
출처: “Stand der Intergration von Eingewanderten,” OECD, 2024, p. 7, 그림 2.

독일 내 EU 시민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862,996명에서 
2023년에는 5,360,270명으로 약 6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다. 기간 제한 
없는 체류 자격은 2010년 1,524,190명에서 2023년 2,644,595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약 1.7배 증가한 수치로,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는 외국
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기간 제한이 있는 체류 자격을 살펴보면, 교육 목적 체류는 2010년 
143,636명에서 2023년 254,020명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노동 목
적 외국인의 경우 2010년에는 85,929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419,285명으로 약 5배 증가하였다. 국제법/인도적/정치적 사유의 외국
인은 2010년 192,352명에서 2023년 2,223.555명으로 매우 크게 늘어
났으며, 약 11배 증가하였다. 이는 2010년대 중동 지역 난민 증가, 2020
년대 우크라이나 난민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 사유 이민
자는 2010년 751.977명에서 2023년 965.525명으로 증가하여, 상대적



152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으로 증가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요약하면, 특히 EU 시민, 노동 목적 체류자, 국제법/인도적/정치적 사

유 체류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3-6〕 체류 자격별 외국인 수 변화(2010년과 2023년 비교)
(단위: 천 명) 

출처: “Ausländische Bevölkerung nach aufenthaltsrechtlichem Status am 31.12.2023,” Stat
istisches Bundesamt, (2024.5.2); Statistisches Bundesamt, (2011), Bevölkerung und Er
werbstätigkeit: Ausländische Bevölkerung Ergebnisse des Ausländerzentralregisters. 

3) 외국인 및 이주 배경 인구의 특성

2023년 마이크로센서스 자료를 기준으로 이주 배경 유무에 따른 가구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주 배경이 없는 인구, 즉 이주 경험과 배경이 없는 
독일 선주민 중 가족 가구(유자녀 가구, 부부가구, 한부모 가구) 비율은 
43.2%였고,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에서는 63.7%로 더 높았다. 반면, 무
자녀 커플의 비중은 이주 배경이 없는 선주민에서 32.2%로 더 높았으며,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에서는 17.8%였다. 1인 가구 비율은 이주 배경이 
없는 선주민에서 24.6%,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에서 18.6%로, 이주 배경
이 없는 선주민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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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 내에서 독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비교해보면, 
독일 국적의 경우 가족 가구 비율은 외국 국적 인구보다 높았고, 무자녀 
커플의 비중은 두 집단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1인 가구는 외국 국적자
가 독일 국적자보다 높았다.

즉, 이주 배경이 없는 독일 선주민과 비교할 때 이주 배경이 있는 경우 
가족을 구성하여 독일에 거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이주 배
경 인구 내에서는 독일 국적자가 가족을 구성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구분 전체 이주 배경 없는 
인구

이주 배경 있는 인구
독일 국적 외국 국적

(계) (83,822) (58,944) (24,878) (12,392) (12,48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족 49.2 43.2 63.7 67.7 59.6

무자녀 커플 27.9 32.2 17.8 18.0 17.5

1인 가구 22.8 24.6 18.6 14.3 22.8

〈표 3-3-2〉 이주 배경 유무별 가구 유형(2023년)
(단위: 천 명, %)

주: 개인 단위 수치이며, 가족에는 유자녀 가구, 부부가구, 한부모 가구 모두 포함됨.
출처: “Bevölkerung in Hauptwohnsitzhaushalten der Lebensform nach Migrationshinter

grund und Art der Lebensform,” Statistisches Bundesamt, (2024.4.2a). https://ww
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
tion/Tabellen/migrationshintergrund-familienstruktur.html

이주 배경 유무에 따른 연령대를 비교해보면, 이주 배경이 없는 독일 
선주민의 연령대는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20세 미만
의 비중은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에서 27.1%로, 이주 배경이 없는 독일 
국적자(15.7%)의 1.7배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주 배경이 없는 선주민 
중 4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전반적으로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의 연령대가 상대적
으로 젊은 수준으로, 이주 배경이 없는 독일 선주민들의 고령화 수준을 
이주 배경 인구가 소폭 낮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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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이주 배경 없는 
인구

이주 배경 있는 인구
독일 국적 외국 국적

(계) (83,875) (58,968) (24,907) (12,399) (12,50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20세 미만  19.1  15.7  27.1 34.2 20.2 

20~34세  18.0  16.1 22.4  17.7  27.1 

35~65세  41.3  42.0 39.8 35.6  43.9 

65세 이상  21.6  26.2 10.7 12.5 8.8 

〈표 3-3-3〉 이주 배경 유무별 연령대(2023년)
(단위: 천 명, %)

출처: “Bevölkerung in Privathaushalten nach Migrationshintergrund und Altersgruppe
n,” Statistisches Bundesamt, (2024.4.2.e). https://www.destatis.de/DE/Themen/G
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Tabellen/migrationshin
tergrund-alter.html

다음으로, 이주 배경 유무에 따른 학력 수준을 비교하면, 이주 배경이 
없는 독일 선주민 중 중등 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은 전체(미취학 
및 초등과정 아동 제외)의 98.2%였으며,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에서는 
84.1%로 더 낮았다. 반면, 이주 배경이 없는 선주민의 경우 대학 입학 자
격을 가진 비율은 28.4%였고,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는 32.4%로 조금 더 
높았다. 중등 과정 학력이 없는 비율은 이주 배경이 없는 독일 선주민 중
에서는 1.8%로 매우 낮았으나,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는 15.9%로 상대
적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의 학력 수준은 상대적
으로 낮았으나, 대학 입학 자격자의 비중은 이주 배경 인구가 소폭 높아 
이주 배경 인구 내에서도 학력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 내에서 이민자와 이민자 자녀를 비교하면, 중등 
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은 이민자가 82.2%, 이민자 자녀는 95.2%
로 이민자 자녀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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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이주 배경 
없는 인구

부모 중 
1인이 
이민자

이주 배경 있는 인구

이민자 이민자 자녀

(계) (69,268) (50,036) (2,184) (17,048) (14,537) (2,512)

전체
(미취학, 초등 과정 제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등 과정 이상의 학력 94.7 98.2 96.8 84.1 82.2 95.2

대학 입학 자격 29.8 28.4 40.0 32.4 32.5 31.8

전문대학 입학 자격 9.2 9.3 11.7 8.7 7.8 13.8

동독 폴리테크닉 
고등학교

6.7 9.1 1.6 0.2 0.2 -

나머지 중등교육 49.0 51.4 43.5 42.8 41.7 49.5

중등과정 학력 없음 5.3 1.8 3.2 15.9 17.8 4.8

〈표 3-3-4〉 이주 배경 유무별 학력 수준(2023년)
(단위: 천 명, %)

주: 나머지 중등교육에는 Haupt-(Volks-)schule, Realschule 등을 포함함.
출처: “Bevölkerung iin Privathaushalten nach Einwanderungsgeschichte und höchstem 

allgemeinem Schulabschluss,” (2024.4.2b). https://www.destatis.de/DE/Themen/
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Tabellen/einwanderu
ngsgeschichte-schulabschluss.html

이주 배경 있는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1%로 이주 배경 없는 독일 
선주민(53.9%)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율이 소폭 낮았다. 이주 배경 있는 
인구 내에서는 독일 국적자의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48%로 외국 국적자
보다 경제활동 참여율(54%)이 낮았다. 다음으로, 전체 인구 대비 실업자 
비중은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에서 2.7%로 이주 배경이 없는 선주민
(1.2%)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았다. 특히 외국 국적을 가진 이주 배경 인구 
중 실업자 비중은 3.5%로, 같은 이주 배경 인구 내에서도 독일 국적자보
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표 3-3-5〉 참고).

한편, 취업자의 직업 현황19)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주 배경이 
있는 취업자 중 일반 노동자20)의 비율은 15.5%로, 이는 이주 배경이 없

19) 자영업자, 가족 종사자, 공무원, 사무직, 일반 노동자, 실습생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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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주민 취업자(8.8%)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이주 배경이 없는 선주민 
취업자 중 공무원의 비율은 6.3%인 반면, 이주 배경이 있는 취업자 중 공
무원 비중은 1.8%에 불과했으며, 당연하게도 외국 국적자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취업자 중 사무직 비율은 이주 배경
이 없는 독일 선주민, 이주 배경이 있는 독일 국적자, 외국 국적자 순이었
다(Statistisches Bundesamt, 2024.4.2c.).

구분 전체 이주 배경 
없는 인구

이주 배경 있는 인구
독일 국적 외국 국적

(계) (83,875) (58,968) (24,907) (12,399) (12,50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47.0 46.1 49.0 52.0 46.0

경제활동인구 53.0 53.9 51.0 48.0 54.0

실업자 1.6 1.2 2.7 1.8 3.5

취업자 51.4 52.7 48.4 46.2 50.5

〈표 3-3-5〉 이주 배경 유무별 경제활동인구(2023년)
(단위: 천 명, %)

출처: “Bevölkerung in Privathaushalten nach Migrationshintergrund und Beteiligung am 
Erwerbsleben,” Statistisches Bundesamt, (2024.4.2c). https://www.destatis.de/DE/
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Tabellen/mi
grationshintergrund-beteiligung-erwerbsleben.html

다음으로, 이주 배경 인구의 산업 분포를 파악하였다. 2023년 마이크
로센서스 결과에서 이주 배경이 없는 취업자(독일 선주민)의 산업 분포는 
제조업 26.2%, 서비스업(도소매/숙박/운송) 22.6%, 공공서비스업 8.9% 
등의 순이었다(기타 제외). 반면, 이주 배경이 있는 취업자의 경우 서비스
업(도소매/숙박/운송)이 31.5%로 가장 비중이 컸고, 그다음으로 제조업 
28%, 공공서비스업 3.5% 등의 순이었다(Statistisches Bundesamt, 

20) 취업자 둥 자영업자, 가족 종사자, 공무원, 사무직, 실습생을 제외한 노동자(Arbeiter)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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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d). 
한편, 외국인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인 이민 이력이 있는(mit 

Einwanderungsgeschichte) 취업자의 산업 분포는 아래 〔그림 3-3-7〕
과 같다. 전체 취업자 중 이민 이력이 있는 이들의 비중은 특히 청소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22년 기준, 15~64세 
청소업 종사자의 60%가 이민 이력이 있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그 비율이 45.6%에 달했다. 또한, 건설업이나 운송 관련 업종에서도 취
업자 10명 중 4명이 이민 이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돌봄 분
야에서는 30%가 이민 이력이 있는 취업자였다. 요약하면, 이민 배경을 
가진 취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청소업 등의 분
야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3-7〕 직업 구분별 이민 이력이 있는 근로자(고용인)의 비중(2022년)
(단위: %)

주: 2022년 마이크로센서스 데이터에서 15~64세를 기준으로 분석함. 
출처: “Pressemitteilung Nr. 081 vom 1. März 2024,” Statistisches Bundesamt, 2024.5.1.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3/PD24_081_125.
html

한편, 독일로 이동한 비EU 국가 출신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숙련 인
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 비EU 국가 출신 노동자(노동 목적 이주자)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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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약 30,000명에서 2019년 약 64,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숙련 인력 또한 약 19,000명에서 약 39,000명으로 늘어났다(BMI 
& BAMF, 2024, p. 47). 2022년에는 비EU 출신 노동자 전체(73,065
명) 중 공인된 자격을 갖춘 자(Personen mit qualifizierter Tätigkeit)
는 61%였고, 숙련 노동자(독일 AufenthG 18조에 따른 정의)는 전체의 
53.1% 수준이었다. 반면, 명확하게 정의된 자격 수준이 없는 직업을 가
진 비율은 39%였다(BMI & BAMF, 2024, p. 48).

나. 이민정책의 변천21)

1) 초청이민자(Gastarbeiter) 유입(1955~1973년)22)

독일에서는 1950년대부터 1973년까지 전후 경제 재건과 경제 호황이
라는 배경 속에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시켰
다. 이 시기는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 선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시
켰으나, 이들이 장기체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족 이민까지 유인되었다.

이 시기에 독일 고용청 위원회(Kommission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에 의해 수백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채용되었다. 1955년 

21) 해당 부분은 아래 참고문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Bade, K. J. (1992). Auslander-und Asylpolitik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rundprobleme und Entwicklungslinien.

･ Hanewinkel, V. &  Oltmer, J. (2017). Country Profile: Germany 2017. 
･ Geißler, R. (2014.12.16.). “Migration und Integration”. 
･ OECD. (2024). Stand der Intergration von Eingewanderten, p. 7.
･ Martin, P. L. (1981). Germany's guestworkers
･ Von Koppenfels, A. K., & Hohne, J. (2017). Gastarbeiter migration revisited: 

Consolidating Germany’s position as an immigration country. 
22) 해당 시기 이전의 독일의 외국인력 유입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국경 재정립으로 옛 독일 

점령지에서 추방된 독일실향민(Heimatvertriebene)과 이후 같은 지역에서 이주해 온 
귀환 이주민(Aussiedler)이었음.



제3장 독일 인구정책 159

최초로 독일-이탈리아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후 스페인과 그리스
(1960년), 터키(1961년), 포르투갈(1964년), 튀니지와 모로코(1965년), 
유고슬라비아(1968년)와 협정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을 모집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 간 협정에 근거하여 외국인 인력을 모집하고 독일로 입국
시키는 방식은 초청이민자(Gastarbeiter) 제도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분야, 스트레스, 건
강 부담이 있고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에서 최소한의 훈련 기준을 갖춘 
비숙련 노동자의 지위를 받아들였다. 초기에는 주로 남성들이 초청이민
자로 독일로 들어와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일하였다.

초기의 초청노동자 제도는 순환 원칙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계약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
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 들어 단기 계약 방식이 오히려 기업에게 불리
하게 작용함에 따라 1964년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되었다. 또한, 터키 같은 특정 국가 출신의 근로자
들에게는 가족 재결합이 금지되는 특별 규정도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서 가족 재결합도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독일 내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체류와 노동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져
서 1965년에 외국인법(Ausländergesetz)이 제정되었다. 이는 독일에서 
처음으로 외국인의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노
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법이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73년 노동력 모집이 중단될 때까지 약 1,40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독일로 이주했고, 그중 1,100만 명은 일시적으로 
독일에 머물렀다가 결국 본국으로 돌아갔다. 초기의 제도 설계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시 체류할 것으로 의도하였으나. 예상과 다르게 이들 중 많
은 수가 출신 국가로 돌아가는 대신 장기로 체류하고 가족과 합류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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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이로 인해 독일 사회에 이주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

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1973~1980년대 중반)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독일의 외국인 정책(Ausländerpoliti
k)23)은 주로 추가적인 이민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였다. 한편, 이 시기는 
독일 내에서 외국인의 적응 및 통합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
이기도 하다.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독일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의 모집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하지만 가족 재결합과 자연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신규 근로자의 이민 없이도 외국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으며, 특히 채용 중단 이후에도 독일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영주권 
취득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독일 내 외국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이 독일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와 같은 쟁점들이 등장하였고, 독일은 
처음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1979년 
9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의 전 총리 하인츠 퀸은 ‘독일 내 외국
인 노동자와 그 가족의 통합 현황과 향후 방향’(Stand und 
Weiterentwicklung der Integration der ausländischen Arbeitnehmer 
und ihrer Famili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에 관한 각서
를 발표했다. 이 ‘퀸 각서(Kühn Memorandum)’는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을 그저 초청노동자가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민자”로 가정하고 “일시적인” 통합에서 벗어나 원하는 이들에게 무조
건적이고 영구적인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23) 1976년 초 정부 문서와 연설에서 “외국인”(Ausländ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음
(Von Koppenfels & Hohne, 2017).



제3장 독일 인구정책 161

주장하였다. 
하지만 당시 독일 정부는 이보다는 보수적인, 통합 관점이 보완된 노동

시장 정책을 고수하였다. 1983년 헬무트 콜 총리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
과 관련하여 “Deutschland ist kein Einwanderungsland”(독일은 이
민 국가가 아니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Sontheimer, 2017.6.22). 즉, 보
수적인 정치인들은 독일을 이민 국가로 규정하지 않고자 하였고 이민정
책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장이었다. 1983년 귀국촉진법(Gesetz zur 
Förderung der Rückkehrbereitschaft)을 제정하여 초청노동자들의 
자발적 귀국에 대한 인센티브(귀국 지원금, 독일 연금 수급권 등)를 지원
하였다. 이는 초청노동자들의 귀국을 유인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1980년대 초에는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망명 신청자의 증가, 이민
정책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인해 이민 상황이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이민정책에 명확한 전망이 없다는 불만이 더해져서 사회 전반의 두
려움과 분노가 확산되어 대중들의 방어적인 태도가 강화되었다. 한편, 노
동자 모집 중단에도 가족 이주 등이 증가하면서 이민자 관점에서의 정착
이 현실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독일 사회는 이민자와의 통합 문제를 처
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3) 방어적 이민정책 기조 유지(1980년대 중반~1990년대 후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독일의 이민정책은 이주를 억제하고 국경을 
강화하는 방어적인 입장을 유지하였다.24) 하지만 이 시기에 독일 내 난민
과 후기 귀환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이민자 확대로 인한 문제는 계속되었
고, 이 시기는 이민정책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개혁 사이에 정당 간 치열한 

24) 1982~1988년은 보수-자유주의 연정의 헬무트 콜 정권이 집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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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이 지속되었다. 
1980년대 말에는 냉전의 종식으로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에서 독일계 

인구가 독일로 이주하였고, 이들이 바로 후기 귀환이민자((Spät-)Aussie
dler)이다. 또한 1990년대 초, 유고슬라비아 내전으로 인해 난민이 유입
되어 독일로 오는 이민자들이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이 시기의 외국인 
유입은 대부분 유럽 출신 이민자들이었다.

이민 관련 법･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 외국인 노동자 모집 중지
(1973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정함으로써 독일 경제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에 한하여 숙련 노동자나 전문가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1
년 1월 발효된 새로운 외국인법(Das neue Ausländergesetz)에는 영주
권, 가족 재결합, 자녀 세대의 법적 권리 및 귀화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었
다. 동법은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
한 근거가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외국인 국적자를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간주하고 공식적인 관리 규정을 적용하고자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난민 관련 법령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1993년에는 새로운 난민
법(Gesetz zur Änderung des Asylverfahrensgesetzes)이 등장하고 
난민신청자지원법(Asylbewerberleistungsgesetz)이 제정되었다. 새로
운 난민법은 1990년대 초 독일로 대규모의 난민이 유입되어 난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난민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
였으며, 난민 신청을 제한하는 측면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4) 이민의 점진적 확대 및 관련 법제도 발전(1998년 이후)

이 시기는 2000년대 중반 이후 EU의 확대로 동유럽 국가 출신의 외국
인들이 자유롭게 독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인 규모가 
증가한 시기이다. 또한 2015년 이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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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의 유입 또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들이 다수 독일로 유입되어 임시 보호를 받고 있다.

법･제도적으로 이 시기는 독일의 전통적인 이민정책에 변화가 나타난 
시기라고 볼 수 있다.25) 1999년, 국적법(Staatsangehörigkeitsgesetz)
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들이 국적(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근
거가 마련되었다. 이 개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8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
한 경우, 외국인 가정의 자녀가 자동으로 독일 국적(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독일 국적(시민권)을 조상을 통한 혈통주의(jus san-
guinis)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지주의(jus soli)로도 획
득할 수 있게 하였다. 부분적으로 속인주의에서 속지주의로의 변화가 이
루어진 중요한 전환점이다.

2000년 7월 연방정부는 이주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독립적인 이
민위원회(Unabhängige Kommission “Zuwanderung”)를 구성하였으
며,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는 ‘이민 장려, 통합 강화’(Zuwanderung gest
alten, Integration fördern)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독일
은 사실상 이민 국가이다”(Deutschland ist de facto ein Einwanderu
ngsland)라고 언급하였으며, 이민자 통합을 강화하는 조치로 독일 망명 
절차 간소화 및 불법 이민에 대응하는 일관되고 유연한 이주정책을 제안
하였다.

이민정책에 대한 정당 간의 논쟁과 협상 끝에 이민법에 대한 합의가 이
루어졌고, 2005년 새로운 이민법(Zuwanderungsgesetz)이 발효되었
다. 이 법은 독일의 이민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외국인 통합
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EU 내 이주 관련 사항, 실향민, 난민 및 인
도적 체류 관련 사항, 영주권 등의 체류 허가 관련 사항, 외국인 노동자 

25) 1998년부터 사회민주당-녹색당 연정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부가 집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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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항, 사회통합정책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령이며, 특히 
이민자들의 통합 촉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명시하였다
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한편, 2000년대부터는 비EU 국가에 대해서는 숙련을 갖춘 외국인 노동
자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어서 시행되었다. 먼저, 2000년부터 2004
년까지 그린카드 제도를 통해 IT 전문가들이 일시적으로 독일에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4년 중반까지 약 15,000명의 비EU 국가 출
신 외국인들이 그린카드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이후 2009년 노동이주규
제법(Gesetz zur Steuerung und Begrenzung der Zuwanderung und 
zur Regelung des Aufenthalts und der Integration von 
Unionsbürgern und Ausländern) 시행으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숙련 
노동자의 독일 체류를 더 쉽게 허용하고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최소 소득)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2012년부터 EU에서 높은 숙련 수준의 제3국 출신 노동자들이 EU 회
원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블루 카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독일에서도 이
제도를 수용하여 학력과 경력을 갖춘 숙련된 외국인들이 독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하였다. 같은 해 독일의 인정법(Anerkennungsge
setz)이 제정되어 독일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출신국에서 획득
한 자격을 독일 기준에 맞게 평가받아 독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600개 이상의 자격 기준이 정해진 직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
외 자격의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 독일은 이주에 대해 더욱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
작하였다. 2013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단순히 이주자 비율이 높은 국
가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는 통합 국가로 발전해야 한
다”(Es reicht nicht aus, ein Land zu sein mit einer hohen Migrati
onsquote, sondern wir müssen auch zu einem Integration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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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den)고 강조하였다(Die Zeit, 2013,04.14). 이어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해낼 수 있다”(Wir schaffen das)라
는 구호를 내세우며 대규모 난민을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독일의 이민정책이 단순히 이민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이주민
의 통합과 사회적 포용을 목표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었다.

  2.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가. 정책의 변화 내용과 배경

1) 숙련인력 부족 등의 정책환경 변화

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베이비부머의 퇴직으로 독일 사회는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독일 연방고용청은 매년 독일 노동시장에서
의 숙련인력 부족 현황을 분석한 자료(Fachkräfteengpassanalyse)를 
발표해 왔다(Bundesagentur für Arbeit, 2023). 2023년 자료에 따르
면, 기업들의 숙련인력 수요는 여전히 높았고, 2023년 4분기에는 170만 
개의 일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전체적으로 183개의 직군에서 전
문인력 부족이 확인되었는데, 일자리 부족 현상은 주로 간호, 의료, 건설 
및 IT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간호사, 의료보조원 등 다양한 직군에
서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했고, 고급 기술을 요하는 건설, 배관, 전기 기술
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 같은 IT 전문가 등의 직군에서 높은 수요에 비
해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인력 부족 현상이 다르게 나
타난 가운데, 에너지 기술 분야, 메카트로닉스 및 자동화 기술 분야는 대
부분의 연방주에서 인력 부족이 확인되었다.

숙련된 노동자의 이민과 이들을 노동시장에 통합하는 일은 노동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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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숙련된 노동력과 노동력의 이민 
증가, 노동력 참여율 증가와 근로 수명 연장 등 국내 고용 잠재력의 활성
화는 노동력 잠재력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 

2) 2020년 이후 숙련 인력 관련 이민정책의 변화

최근 독일의 이민정책 변화의 특징은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이민을 촉
진하기 위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숙련인력이민법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FEG)이 시행되어 비EU 국가 출신 
외국인 숙련 인력들이 독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후 2023
년, 동법 개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EU)블루 카드의 새로운 설
계,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대학 학위를 가진 숙련 인력에 대한 규정 변화, 
독일에서 취업 가능한 숙련 직업의 확대, 기회 카드 도입 등의 개선이 이
루어졌다(Die Budesregierung, 2024.6.3) 독일은 이전까지 비EU 출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고용허가26)의 방식이나 특정 자격 요건에 대한 제
도를 통해 입국을 허용하였으나,27) 위와 같은 관련법의 변화를 통해 비E
U 국가 출신 숙련 인력에 대한 문호가 더 개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 정부는 숙련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이민을 
확대하고 안정화하며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 또한 가속화하는 일련의 정
책을 도입하였다(BMF, 2024). 연방정부는 숙련 노동 전략을 제시했고, 
입법부는 2024년 6월 1일까지 3단계로 시행될 숙련 노동 이민의 추가 개
발에 관한 법률 및 조례 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현대적이면서도 여러 분야
를 아우르는 정책틀을 구성했다(BMF, 2024). 자세한 내용을 시기별로 

26) 독일 내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며, 규정된 직업군으
로 제한하여 고용사무소의 허가를 받은 후 고용할 수 있음.

27) 이외에는 비EU 유학생이 국가 인정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최대 18개월간 구직 목
적의 체류 허가 연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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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20년 3월 1일부터 독일로의 노동 이민에 대한 중요한 법적 변화인 

숙련인력이민법(FEG)을 시행한 것은 비EU 국가 출신 숙련 노동자들에게 
독일로의 이민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BMI & 
BAMF, 2024). 이 법은 숙련인력의 개념 정의, 비EU 국가 출신 숙련 인력
의 노동시장 접근 개선, 공인 자격을 갖춘 숙련 인력에 대한 우선순위심사
(Vorrangprüfung)28) 일부 면제 및 직군 제한 폐지, 숙련 인력의 영주권 
취득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하며, 또한 숙련 인력을 위한 행정절차의 신속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 신속화 등은 전문적인 경험이나 잠재력을 
가진 외국인이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있도록 절차적 장애 요소를 제거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Die Budesregierung, 2024.6.3).

2020년, 숙련인력이민법을 도입한 데 이어 연방정부는 2022년 10월
에는 숙련인력전략(Fachkräftestrategie)을 채택했다(BMWK, 2023.4.
27.). 숙련인력전략은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
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우선 조치 영역을 제시하였는데, 1. 현
대적인 교육훈련체계 구축, 2. 맞춤형 재교육, 3. 노동시장 내 잠재력 활
용, 4. 근로환경 개선 및 직장 문화 개선, 5. 이민정책을 통한 인재 유치였
다(Die Bundesregierung, 2022). 이민정책 관련해서는 위 다섯 번째 
영역과 같이 해외 숙련 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이들의 독일 정착을 지원하
기 위해 행정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2023년 3월 내각은 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및 하위 법률 조치를 승인했다(BMWK, 2023.4.27). 2023년 6월 
연방 내각은 숙련인력이민법을 보완하는 숙련인력이민의 추가 개발에 관

28) 고용주가 비EU 국가 출신 노동자를 채용할 때 독일 또는 EU 국적자 채용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는 절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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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Gesetz zur Weiterentwicklung der Fachkräfteeinwanderu
ng)을 채택하였다(Die Bundesregierung. 2024.6.3.). 이는 비EU 국가 
출신 외국인의 고용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현지 거주 외국인이 본국에서 사전에 비자 절차 등을 밟을 필요 없이 입
국 후에 인정 절차를 시작하는 ‘인정파트너십 제도’, 자격증, 어학능력, 
경력 등에 기반한 포인트제를 활용하는 ‘기회 카드(Chancenkarte)’ 제
도 등이 포함되었다(Deutscher Bundestag, 2024.3.21., pp. 11-12). 

연도 구분 주요 내용

2020
숙련인력이민법(Fachkräft
eeinwanderungsgesetz) 
발표

- 숙련인력 개념 정의
- 비EU 국가 출신 숙련 인력의 노동시장 접근 개선
- 공인 자격을 갖춘 숙련 인력에 대한 우선순위 심사 일부 

면제 및 직군 제한 폐지
- 숙련 인력의 영주권 취득 기준 완화

2022
연방정부의 숙련인력 전략
(Fachkräftestrategie) 발표

5개 영역에 이민정책을 통한 인재 유치가 포함됨(해외 숙련 
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독일 정착을 지원)

2023
숙련인력이민법(Fachkräft
eeinwanderungsgesetz) 
개정안 채택

- (EU)블루 카드의 새로운 기준 반영: 블루 카드 발급 및 
체류 조건 완화

- 인정 파트너십 도입: 외국인 고용 시 기업이 사전 준비작
업 없이 입국 후 인정 절차를 통해 고용 가능

- 포인트제도 기반 기회 카드(Chancenkarte) 도입: 포인
트 기준에는 자격, 어학능력, 경력, 독일과의 관계, 연령, 
동반자의 잠재력 포함

- 단기 비정규직 경로 도입: 수요가 높은 영역 대상으로 자
격과 관계없이 8개월 근로 가능한 잔기 경로 도입

〈표 3-3-6〉 숙련인력 관련 이민정책 변화(2020년 이후)

출처: “Fachkräfte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Die Bundesregierung, 2022; “Neue We
ge zur Fachkräftegewinnung”, Die Budesregierung, 2024.6.3. https://www.bunde
sregierung.de/breg-de/aktuelles/fachkraefteeinwanderungsgesetz-2182168?utm
_source=chatgpt.com; “Kabinett beschließt neues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
z”, BMI, 2023.3.29.,  https://www.bmi.bund.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
DE/2023/03/fachkraefte-kabinet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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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련 노동 이민의 3주(柱) 체계

새로운 숙련 노동 이민법에서 연방정부는 숙련 노동 이민의 ‘3주(柱) 
체계’ 개념을 제시하였고, 앞으로 비유럽연합 국가로부터의 숙련인력 이
민은 이 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요약하면, 이민 3주(柱) 중에 
‘숙련 노동주(柱)’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자격을 갖춘 비규제 직종에 대
해 인정된 숙련 노동자에게 개방된다. ‘경력주(柱)’는 전문 자격을 공식적
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비규제 직종에 대한 이민을 가능하게 한다
(Bundesministerium des Finanzen, 2024, p. 28). 또한 인정 파트너
십의 틀 내에서 인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독일에서 근로할 수 있다. 그
리고 ‘잠재력주(柱)’는 포인트 시스템에 기반한 구직 기회 카드를 도입하
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숙련 노동주 자격증이 있으면 누구나 모든 숙련된 직종에 종사할 수 있음. 

경력주
2년 이상의 전문 경력이 있고 출신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증을 보유
한 사람은 누구나 근로자로 이민 가능함. 독일에서 전문 자격을 인정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절차가 간소화되었음.

잠재력주
포인트 시스템에 기반한 구직 기회 카드를 지급함. 선발 기준에는 해당 자
격, 독일어 및 영어 능력, 업무 경험, 독일과의 연계성, 나이, 동반 배우자 
또는 파트너 등이 포함됨.

<표 3-3-7> 숙련 노동 이민의 3주(柱) 체계 개요

출처: “Neue Wege zur Fachkräftegewinnung,” Die Bundesregierung, 2024.6.3.  https://
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fachkraefteeinwanderungsgesetz-2
182168?utm_source=chatgpt.com

① 숙련 노동주(柱)

독일 이민정책의 주된 관심사인 숙련 노동자는 독일에서 인정하는 해
외 대학에서 학위를 이수했거나 출신 국가가 인정하는 외국 전문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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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고 이것이 독일의 전문 자격과 완전히 동등하다고 입증받은 제3국 
출신을 의미한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숙련 노동자는 모든 자격을 갖춘 
(비규제 직종) 전문직에서 일할 수 있다(의료, 간호 및 교육 전문직 같은 
실무 면허가 필요한 규제 대상 전문직에는 적용되지 않음)(BMI & 
BAMF, 2024).

2023년 11월부터 EU 블루 카드에 대한 중요한 간소화 조치도 시행되
고 있다.29) EU 고급인력 지침에 맞춰서 EU 블루 카드에 대한 조항이 개
정된 것이다. 기존에는 대학 학위 소지자로 한정했는데, 그 범위를 확장
하여 기능장, 기술자, 경영 관리자 등 동등한 자격과 ICT 분야 전문 경력
자(최근 3년간 전문 경력 7년)를 포함하도록 했다. EU 블루 카드 소지자
는 자격에 부합하는 고용 계약이 요구되는 것은 여전하지만, 급여 기준이 
하향 조정되었다. 숙련된 노동력을 유치하기 위한 교육이민 조건 또한 개
선되었다. 이미 회사와 교육 계약을 맺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직업 훈련이
나 학업을 위해 독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독일에 입국할 수 있다
(Thomas, 2024.4.8). 

② 경력주(柱)

2024년 3월부터 숙련 근로자는 본국에서 전문 자격에 대한 공식적 인
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독일 내 비규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다. 전제 조
건은 출신 국가에서 2년 이상의 국가 공인 전문 자격이나 대학 학위(최소 
교육 기간 2년) 또는 2년 이상의 전문 경력(최근 5년 내)이 있어야 한다. 
비규제 직종의 경우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자격 요건이 면제되
며, 전문 경력이 있는 ICT 전문가는 학위가 아닌 전문 경력 증명만 제출

29) 독일에서 자격을 갖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자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한 특별 거주 허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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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된다. 또한 ‘인정 파트너십’도 경력주에 포함되었는데, 고용주와 직
원이 입국 후 즉시 인정 절차를 시작하고, 필요한 적응 교육을 실시하기
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독일에서 인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고, 그동
안 직원은 독일의 자격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직원과 고
용주는 인정 파트너십을 위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Thomas, 
2024.4.8). 인정 파트너십의 기본 요건은 고용 계약 외에도 최소 2년 이
상의 교육 또는 대학 학위(둘 다 해당 출신 국가에서 인정해야 함)를 취득
한 전문 자격과 A2 수준의 독일어 능력이다(BMI & BAMF, 2024).

③ 잠재력주(柱)

구직을 위한 기회 카드는 독일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구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포인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기회 카드
는 구직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시험 근무 또는 파트타임 고용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한 것이다(BDO Legal, 2022.12.6).30) 전문직 또는 대학 자격
을 완전히 인정받거나 신청자가 구인 제안/계약을 받았지만 아직 고용을 
위한 거주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일회성으
로 연장할 수 있다(Thomas, 2024.4.8).

30) 기회 카드는 독일에 머무는 동안 시험 근무(2주)와 주당 20시간의 파트타임 고용 기회
를 제공하며, 제3국 국적자도 독일에 입국하여 연수 장소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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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구직 기회 카드

기회 카드 받는 방법 
1. 거주법상 이미 숙련 근로자(독일 또는 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 대학 또는 전문 자격

증을 소지)인 경우 기회 카드 취득을 위한 특별한 요건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
2. 숙련 근로자가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기회 카드를 받을 수 있음
 - 외국 전문 자격 또는 외국 대학 학위(취득 국가에서 인정하는 학위. 독일에서 국가가 인
정하는 학위일 필요는 없음)
 - 기본(A1 레벨) 독일어 또는 우수한(B2 레벨) 영어 실력 보유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음

기회 카드(Chancen-Karte) 포인트 모으는 방법
- 독일 인증 센터에서 받은 (부분) 인증 통지서
- 독일어 및/또는 영어 언어 능력
- 해당 전문 자격 또는 대학 학위 분야의 전문 경력
- 병목 직종에 대한 전문 자격/대학 학위 보유
- 기회 카드 신청 시 특정 연령 기준에 부합해야 함
-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적이 있음
- 파트너도 기회 카드 요건을 충족하고 기회 카드를 신청한 적이 있음

출처: “Modernes Einwanderungsrecht für ausländische Arbeitskräfte,” BMI, n.d.a,  https:
//www.bmi.bund.de/SharedDocs/schwerpunkte/DE/einwanderungsland/fachkra
efteeinwanderung-artikel.html

이외에도 추가 조치로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는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 고용이 가능해졌다. 이는 쿼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동시에 단체 협약과 의무 사회 보험을 통해 임금 덤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BDO Legal, 2022.12.6). 이에 따라 서부 
발칸 반도 규정에도 변화가 있었다. 서발칸 규정의 일환으로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몬테네그로, 세르
비아 6개국 출신도 자격 증명 없이 독일에서 일할 수 있다(비규제 직종에 
한정)(Thomas, 2024.4.8). 원래 2023년 말까지로 제한을 두었던 규정
은 삭제되고, 2024년 6월부터는 쿼터 또한 연간 25,000명에서 50,000
명으로 확대하였다. 서발칸 규정 외에도 제3국 국적자의 단기 고용도 가
능해졌다. 연방고용청(BA)이 경제의 특정 부문이나 직업군에 대해 설정
할 수 있는 쿼터의 틀 내에서 자격에 관계없이 주 30시간 이상의 정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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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조건으로 12개월 이내 최대 8개월 동안 임시로 고용할 수 있다(BMI 
& BAMF, 2024). 

나.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이민자 사회통합은 독일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구조적, 비물질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해 연방 
이민 및 난민청은 2012년 초 전문가 포럼 ‘원탁 수용사회’를 설립했고,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포럼은 ‘환영 문화’(구조적 차원)와 ‘정치 교육을 
통한 문화 간 개방’(비물질적 차원)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고안을 마련한 
두 개의 실무분과로 구성되었다. “환영 구조가 환영 문화를 만든다”라는 
모토 아래 이민 당국, 주 정부 부처 및 지방 당국의 전문가들은 신규 이민
자를 위한 국가 지원 구조를 검토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권고안을 개발했다(von Loeffelholz, 2013, p. 22). 

〔그림 3-3-8〕 환영문화와 인정문화 단계모델 

출처: “Willkommens- und Anerkennungskultur: Konkretisierung eines Begriffs,” Scham
mann et al., 2012, p.32.

독일에서 비EU 출신 외국인과 난민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Integrati
onskurs)를 통해서 총 700시간의 독일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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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총 600시간의  어학  수업과  독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1
00시간의 수업으로  구성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지역의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제공된다(김유휘 외, 2022). 또한 성인 이민자들의 통합을 촉
진하기 위해 이주상담센터(Migrationsberatungsstellen)에서 개인 맞
춤형 상담을 하고 있다(OECD, 2024).

이외에 독일 정부는 이민자들이 독일에 입국하기 전 사전 통합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일부 제3국에서도 사전 통합 조치가 제공
될 수 있는데, 이는 2023년 독일 연방하원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새로
운 숙련 노동 이민법 45b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치는 독일에서 숙련 
노동자로 일하거나 직업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노
력으로, 정기적인 이주 경로에 대한 조언, 언어 지원, 독일 생활에 대한 
지식 제공, 출신 국가에서 독일 내 지방 당국 수준의 상담 센터로 숙련된 
근로자를 동행하는 구조 등이 포함된다(OECD, 2024).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이 독일 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도 이민자 사회통합에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
이나 보육서비스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김유휘 외, 
2022).

다. 난민 보호 강화와 난민 잠재력 활용

독일 연방통계청에서 정의하는 난민 신청자는 인도주의적 이유로 독일
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을 의미한다(BMI, 2023). 2022년 독일에는 약 
310만 명의 난민 신청자가 있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4만 명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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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이다. 2022년에 독일로 온 난민 신청자의 대다수는 우크라이나 출신
이며, 이 중 25만 명이 난민 수용 대상자이다.31) 2022년에 처음으로 망
명을 신청한 사람은 217,774명으로 2021년(148,233명, 46.9% 증가)보
다 많았다. 2022년에 제출된 망명 신청 중 24,791건(11.4%)은 독일에서 
태어난 1세 미만 아동의 망명 신청이었다(BMI, 2023).

현재 난민 인정자의 취업률은 매우 낮으며, 고용 허가 또는 교육 허가
를 받은 사람은 수도 독일 전역에서 수천 명에 불과하다. 이에 연방정부
는 숙련 노동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난민의 노동시장 
접근이 용이하게 거주법과 국적법 추가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
크라이나 출신 난민은 처음부터 노동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과 사회법
전 2권(SGB II)에 따른 모든 고용 조치를 이용할 수 있다(BMF, 2024). 
또한 2022년 12월에는 기회거주권법(Chancen-Aufenthaltsrecht)이 
발효되어 이미 독일에 장기간 체류하였으나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 18개월 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 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Migration, Flüchtlinge und Integration, 
2023.1.2).

기존에 독일에 거주 중인 난민에게 특정 조건하에서 18개월 동안 임시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는 난민들에게 영구 거주
권 취득을 위해 아직 충족되지 않은 통합 요건을 충족하거나 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BMI & BAMF, 2024). 

31)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독일로 온 난민은 100만 명이 
넘었으며, 이들에게 신속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EU 이사회는 2022년 3월 4일 처음
으로 EU의 “임시 보호 지침”(2001/55/EC)을 시행했다. 우크라이나 난민은 비자없이 
독일에 입국할 수 있으며 망명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거주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인도
적 보호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2022년에는 총 828,885명이 이 보호 지위를 받아 입
국했다(BMI,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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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연방정부는 ‘난민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일자리 터보’를 통해 
난민들의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BMF, 2024). ‘일자리 터보’는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세 단계의 조
치를 적용하는데, 첫 번째 단계인 도착 및 초기 독일어 습득 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직업센터 통합 과정 수료자가 독일에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업센터 수료자 지원을 강화하여 난민들이 
자신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하
며, 직무 프로필이 자격 조건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적합한 일자리에 배치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들은 난민들이 언어 능력과 자격증을 추가
로 취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세 번째 단
계에서는 난민들이 독일 노동시장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숙련된 노동자로 육성하고 고용을 안정화한다(Deuts
cher Bundestag, 2024.3.21, pp. 10-11). 이러한 새로운 거주권에 따
라 장기 체류 허용자(5년 이상)는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독일에서는 최대 10만 명이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Bundesgesetzblatt, 2022).

  3. 소결

2023년 기준 독일 내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15.2%를 차지한다 독일의 
이민 역사에서 초청이민자, 동유럽 출신 이민자, 여러 시점의 난민 유입 
등이 이민자가 증가한 주요 배경이었다. 독일에서 이주 배경을 가진 인구
는 전체 인구의 28.7%를 차지하며, 이주 배경이 없는 독일인과 비교해 
젊은 연령층이 많아 독일 사회의 고령화를 일부 완화하는 역할이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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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 외국인 인구 중 EU 시민이 3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난민 인정자 역시 16%에 달해 노동, 교육, 가족 체류 목적보다 상대적으
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2010년과 2023년 사이에는 국제법이나 인
도적･정치적 사유에 의한 체류자, EU 시민, 노동 목적 체류자의 수가 크
게 증가했다. 

EU 통합이나 난민 유입 같은 외부적 요인의 변화로 인한 이민이 다수
이긴 하나, 이를 제외하면, 독일 이민정책은 주로 경제적 필요에 맞춰져 
있었다. 1950년대의 초청이민자 제도나 2010년대 이후 외국인 숙련 노
동자 관련 정책의 발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민정책은 부족한 노동력 확
보 수단으로 여겨진 측면이 있다. 난민 등의 이민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저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는 측면이 있어 최근 독일의 노동 이민
정책은 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독일은 195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 국가임에도 불구하
고, 오랫동안 이민 국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논쟁이 있
어왔으며, 2010년대가 지나서야 이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기 시
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민 국가로서의 인정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이
민이 증가하는 현실과, 노동력 부족 및 인구 고령화 문제가 모두 고려된 
결과이다. 특히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독일의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숙련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도 중
요한 변화이다.

위와 같이 독일 이민정책은 자격을 갖춘 이민에 대한 선택적 자유화가 
이루어졌으나, 난민 수용 증가로 인해 선택적 이민 유입이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적응 지원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다. 독일의 통합정책은 
이주 배경 주민과 그 자녀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력과 경
제활동 참여 면에서 이주 배경이 없는 독일인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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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교육훈련과 취업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는 국내 유입된 외국인 노동인력과 그 가구가 장기
적으로 독일에 정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으로 기대된다. 

독일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이주 증가, 노동력 부족, 고령화 문제를 모
두 고려하여 이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한 것은 한국의 이민정책에
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국제 이주의 확대와 고령화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자 했다. 또한, 이민자와 이주 배경 인구의 사회통합이 중요하다는 점에
서 독일 정부는 초청 노동자와 그 가족의 적응 문제를 경험한 후, 최근에
는 난민을 포함한 이주자들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민정책이 노동력 부족과 같은 단기적 문제 해결에만 국한되지 않
고, 이민자의 장기적 적응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독일에서는 이민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지면서 정책이 변화해왔으며, 이는 한국도 이민정책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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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사 설계

국민인식조사는 “독일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조사”를 주제로 
하여 독일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2024년 7월 기준, 독일에 거주하는 20~49세 이하 성인 남녀이며, 구조
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하였으며, 결혼 및 출산, 성역
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육아 분담, 인구 문제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
정책에 대한 인식 관련 내용을 질문지에 구성하여 응답받았다. 

구분 내용

목표 모집단 2024년도 7월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20~49세 이하 성인 남녀

조사 모집단 2024년도 7월 기준 20~49세 이하 독일 거주자

표본 크기 2,500명

추출 틀 2024년 7월 기준 ㈜엠브레인컨설팅과 제유한 해외 패널(독일) 가입자 리스트
에서 무작위 추출

표본 배분 지역/성/연령별 비례배분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2024년 7월 26일~8월 9일

조사 내용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인구 문제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 등

<표 4-1-1> 국민인식조사 개요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제4장 국민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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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식조사는 전문조사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하였으며, 추출 틀의 경
우 위탁 전문조사업체와 제유한 해외패널 가입자 리스트에서 무작위 추
출하였다. 표본은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비례배분하여 설계하였고, 표
본 설계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4-1-2>와 같으며, 표본 설계에 따라 조사 
진행 및 완료하였다.32)

지역
남성 여성

합계
20대 30대 40대 20대 30대 40대

① Baden-Württemberg 58 64 56 52 59 56 345 

② Bayern 68 76 67 60 71 68 410 

③ Berlin 20 27 20 20 26 20 133 

④ Brandenburg 9 12 14 7 12 13 67 

⑤ Bremen 4 4 3 4 4 3 22 

⑥ Hamburg 11 12 10 11 12 10 66 

⑦ Hessen 32 35 32 29 33 33 194 

⑧ Mecklenburg-Vorpommern 6 8 8 5 8 8 43 

⑨ Niedersachsen 39 42 38 35 40 39 233 

⑩ Nordrhein-Westfalen 90 97 86 83 94 88 538 

⑪ Rheinland-Pfalz 19 22 20 17 21 20 119 

⑫ Saarland 4 5 4 4 5 5 27 

⑬ Sachsen 16 21 21 14 19 19 110 

⑭ Sachsen-Anhalt 8 10 11 7 10 10 56 

⑮ Schleswig-Holstein 13 15 14 12 14 14 82 

⑯ Thüringen 8 10 11 7 9 10 55 

총합계 405 460 415 367 437 416 2500 

<표 4-1-2> 국민인식조사 표본 설계
(단위: 명)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국민인식조사 내용은 <표 4-1-3>과 같이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2)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 기관의 온라인 패널을 활용
한 표본 추출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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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 총 5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 조사의 결과는 동일한 설문지로 진행한 한국인 대상(20~49세 남여 
2,500명)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조사 영역 세부 조사 항목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역 및 유형, 최종학력, 파트너/배우자 여부, 
혼인상태, 자녀 여부 및 자녀 수, 자녀 연령 및 동거 여부, 가
구원 수, 취업 여부와 근로시간 및 유형, 배우자 취업 여부와 
근로시간 및 유형, 가구 월소득, 생활 여유 정도, 실업 가능성 
정도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향후 결혼 및 출산 의향, 계획 자녀 수와 적정 자녀 수, 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 고려 요인, 자녀 출산 시 삶에 미치는 영향
력, 가시 및 돌봄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실제 및 적절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 실제 및 적절 육아 분담
에 대한 인식,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 시 어려움, 사회 돌봄
에 대한 인식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 변화에 대한 인식,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사회에서의 개인 성공을 위한 요인, 현재 대비 부
모와 자녀 세대 생활 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직장에서의 인구정책 활용 가능성,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 방향

<표 4-1-3> 국민인식조사 세부 내용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제2절 조사 결과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인구 변화 및 사회
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영역
별 조사 분석 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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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독일인 2,5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는 만 20세 이상 49세 이하 독일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상자의 성별, 연령대, 지역, 교육, 혼인상태, 자녀 여부, 
취업 여부, 가구소득, 가구 유형 등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51.2%, 여자 48.8%이며, 연령대는 35~39
세가 1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40~44세(18.6%), 30~34세
(16.2%) 순으로 응답자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조사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유형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대도
시가 33.0%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가 24.8%, 소도시가 23.4%, 농촌 
지역이 18.8%로 응답자 중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은 직업교육을 수료한 자가 27.0%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학사 학위 취득 이상인 자가 25.0%, 중등교육 이수 이하인 자가 
23.6%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혼인상태는 동거/사실혼이 3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법률혼은 28.9%, 미혼은 27.4%였다. 조사 대상자 중 자녀
가 있는 경우는 48.2%, 자녀가 없는 경우는 51.8%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
냈다. 취업 여부는 취업한 상태인 응답자가 81.3%로 현재 대부분 일자리
가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가구의 월 소득은 2,000유로 미만인 가구 
25.2%, 2,000~3,000유로인 가구 24.5%, 3,000~4,000유로인 가구 
21.4%, 4,000유로 이상 가구 28.9%였으며, 4,000유로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조사 대상자의 월 소득별 가구의 비율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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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 수 비율

합계 2,500 100.0

성별
  남자 1,280 51.2

  여자 1,220 48.8

연령

  20~24세 385 15.4

  25~29세 387 15.5

  30~34세 406 16.2

  35~39세 491 19.6

  40~44세 464 18.6

  45~49세 367 14.7

지역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824 33.0

  중도시(인구 20,000~100,000) 621 24.8

  소도시(인구 5,000~20,000) 584 23.4

  농촌(인구 5,000 미만) 471 18.8

교육

  중등교육 이수 이하 609 24.4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591 23.6

  직업교육 수료 675 27.0

  학사 학위 취득 이상 625 25.0

혼인상태

  미혼 684 27.4

  동거/사실혼 969 38.8

  법률혼 723 28.9

  이혼/별거/사별 124 5.0

자녀 
여부

  자녀 있음 1,205 48.2

  자녀 없음 1,295 51.8

취업 
여부

  취업 2,033 81.3

  비취업 467 18.7

가구소득

  2,000유로 미만 630 25.2

  2,000~3,000유로 미만 612 24.5

  3,000~4,000유로 미만 535 21.4

  4,000유로 이상 723 28.9

<표 4-2-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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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취업 여부는 SQ9. Welche der folgenden Kategorien beschreibt Ihre Haupttätigkeit 

in der vergangenen Woche am besten?(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
까?) 문항을 재가공하였음. 취업은 “① Arbeit(일하였음)”, “② Vorübergehende Abwesen
heit/Urlaub (Beschäftigungsunterbrechung)(일시휴직-일거리나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사정상 일을 잠시 중단)”에 해당하는 응답값, 비취업은 “③ Aus- bzw. Weiterbildung(Teiln
ahme an Aus-/Weiterbildungsmaßnahmen ohne bestehendes Beschäftigungsverh
ältnis)(교육･훈련)” “④ Ohne Beschäftigung, stellensuchend(일하지 않았지만, 구직활
동을 했음), ”⑤ Ohne Beschäftigung, nicht stellensuchend(일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
지 않았음), “⑥ Gesundheitsbedingte Arbeitsunfähigkeit(장애가 있어 일할 수 없음)”, 
“⑦ Bundesfreiwilligendienst oder Soziales Jahr(사회복무 또는 군복무)”, “⑧ Hausarbe
it und Kinderbetreuung(가사, 육아 또는 가족 돌봄)”에 해당하는 응답값임.

  2.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1) 향후 결혼 및 출산 의향

향후 결혼에 대한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결혼할 생각이 있
다”(46.5%), “결혼할 생각이 없다”(25.8%), “생각해 본 적이 없
다”(15.5%), “아직 결정해보지 못했다”(12.2%) 순으로 나타났다. 독일
(25.8%)의 경우 한국(24.2%)에 비해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
으며, 특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비율이 독일 15.5%, 한국 5.4%로 차
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7.9%)이 여성(44.9%)보다 “결혼할 생각이 있

구  분 사례 수 비율

가구 유형

  무자녀 미혼 593 23.7

  유자녀 미혼 91 3.6

  무자녀 기혼1) 702 28.1

  유자녀 기혼(1자녀) 560 22.4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554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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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성별과 향후 결혼 의향에 대한 연관성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01). 연령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결혼할 생각
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혼인상태가 동거/사실혼일 경우에 결
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한 경우(47.7%), 가구소득이 
4,000유로 이상인 경우(59.2%)에도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여부(p<0.05), 가구소득(p<0.001)과 결혼
의향 간의 관계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나 경제적인 안정성과 결혼 의향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인의 향후 출산 의향에 대해서는 결과로 “낳지 않을 생각이다
(39.7%)”, “낳을 생각이 있다(38.6%)”,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12.8%)”, 
“생각해 본 적이 없다(8.9%)”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낳을 생각이다”의 경우 독일(38.6%)이 한국(31.2%)보다 높게 나타난 반
면 “낳지 않을 생각이다”의 경우 독일(39.7%)이 한국(47.3%)보다 낮게 
나타났다.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였을 때 한국에서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2.3%)이 여성(31.2%)보다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낳을 생각이다”에 응답한 비
율이 높았다. 또한 성별(p<0.001), 연령(p<0.001)과 자녀 출산 의향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한 경우(39.8%), 비취업자
(33.6%)보다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높
을수록 자녀를 “낳을 생각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향후 결혼 의향
과 마찬가지로 취업 여부(p<0.01), 가구소득(p<0.001)과 향후 자녀 출산 
의향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경제적 안정성과 자녀 출산 의향 간
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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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합계

사례 수 비율
독일 46.5 25.8 15.5 12.2 (1,777) 100.0

한국 52.9 24.2 5.4 17.6 (1,383) 100.0

성별

 22.300***

남자 47.9 24.2 18.2 9.7 (944) 100.0

여자 44.9 27.6 12.5 15.0 (833) 100.0

연령

 234.851*** 　 　

20~24세 65.0 11.3 14.7 9.0 (354) 100.0

25~29세 61.6 13.8 13.2 11.4 (333) 100.0

30~34세 52.4 22.9 15.3 9.5 (275) 100.0

35~39세 36.7 28.2 20.4 14.7 (319) 100.0

40~44세 29.9 40.2 16.8 13.1 (291) 100.0

45~49세 21.0 49.8 11.7 17.6 (205) 100.0

지역

 7.190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46.1 28.2 15.3 10.4 (588) 100.0

중도시(인구 20,000~100,000) 46.0 22.9 17.1 14.0 (450) 100.0

소도시(인구 5,000~20,000) 47.8 25.5 14.7 12.1 (423) 100.0

농촌(인구 5,000 미만) 46.2 25.6 14.9 13.3 (316) 100.0

교육

 44.573***

중등교육 이수 이하 41.6 28.0 18.0 12.3 (478) 100.0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57.2 18.1 13.9 10.8 (453) 100.0

직업교육 수료 38.7 32.2 16.8 12.3 (447) 100.0

학사 학위 취득 이상 48.9 24.6 13.0 13.5 (399) 100.0

혼인
상태

 89.309***

미혼 39.3 25.1 19.6 15.9 (684) 100.0

동거/사실혼 54.6 23.7 12.9 8.8 (969) 100.0

이혼/별거/사별 22.6 45.2 13.7 18.5 (124) 100.0

자녀 
여부

 7.184

자녀 있음 46.3 29.0 13.7 11.0 (628) 100.0

자녀 없음 46.6 24.0 16.5 12.9 (1,149) 100.0

취업 
여부

 9.335*

취업 47.7 25.7 15.5 11.1 (1,416) 100.0

비취업 41.8 26.0 15.5 16.6 (361) 100.0

가구
소득

 51.532***

2,000유로 미만 39.5 27.7 17.4 15.4 (564) 100.0

2,000~3,000유로 미만 40.9 28.6 16.7 13.7 (496) 100.0

3,000~4,000유로 미만 51.8 25.9 14.5 7.8 (332) 100.0

4,000유로 이상 59.2 19.2 12.2 9.4 (385) 100.0

〈표 4-2-2〉 향후 결혼 의향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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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4) 법률혼을 제외한 대상자가 응답하도록 함

구  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합계

사례 수 비율

가구 
유형

 65.225***

무자녀 미혼 40.8 24.8 19.1 15.3 (593) 100.0

유자녀 미혼 29.7 27.5 23.1 19.8 (91) 100.0

무자녀 기혼1) 52.7 23.2 13.8 10.3 (556)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55.1 25.0 13.1 6.8 (336)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39.3 36.3 10.4 13.9 (201) 100.0

구  분 낳을 
생각이다

낳지 않을 
생각이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합계

사례 수 비율
독일 38.6 39.7 8.9 12.8 (2,500) 100.0

한국 31.2 47.3 5.9 15.6 (2,500) 100.0

성별

 43.128***

남자 42.3 36.1 11.2 10.5 (1,280) 100.0

여자 34.8 43.4 6.6 15.2 (1,220) 100.0

연령

 596.184***

20~24세 65.2 12.2 10.9 11.7 (385) 100.0

25~29세 58.9 16.3 10.3 14.5 (387) 100.0

30~34세 50.7 24.9 9.4 15.0 (406) 100.0

35~39세 33.0 44.6 9.0 13.4 (491) 100.0

40~44세 16.6 62.7 7.8 12.9 (464) 100.0

45~49세 11.4 73.8 6.3 8.4 (367) 100.0

지역

 18.747*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40.5 38.2 9.2 12.0 (824) 100.0

중도시(인구 20,000~100,000) 40.4 36.7 8.9 14.0 (621) 100.0

소도시(인구 5,000~20,000) 37.7 38.7 10.4 13.2 (584) 100.0

농촌(인구 5,000 미만) 34.2 47.3 6.6 11.9 (471) 100.0

교육

 69.245***

중등교육 이수 이하 36.1 37.4 12.5 14.0 (609) 100.0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48.7 32.3 7.8 11.2 (591) 100.0

직업교육 수료 29.8 49.0 8.4 12.7 (675) 100.0

학사 학위 취득 이상 41.1 38.7 7.0 13.1 (625) 100.0

〈표 4-2-3〉 향후 자녀 출산 의향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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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계획 자녀 수와 적정 자녀 수

독일의 경우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는 2.35명, 적정 자녀 수는 1.99명
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 계획 자녀 수 1.74명, 적정 자녀 수 1.58
명으로 독일이 한국보다 계획과 적정 자녀 수 모두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가 남성 2.35명, 여성 
2.36명, 적정 자녀 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1.99명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계획 자녀 수와 적정 자녀 수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령대

구  분 낳을 
생각이다

낳지 않을 
생각이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합계

사례 수 비율

혼인
상태

 106.431***

미혼 38.9 34.2 11.1 15.8 (684) 100.0

동거/사실혼 45.8 32.3 9.5 12.4 (969) 100.0

법률혼 31.7 50.8 6.6 10.9 (723) 100.0

이혼/별거/사별 21.8 62.9 5.6 9.7 (124) 100.0

자녀 
여부

 55.511***

자녀 있음 35.9 46.8 6.8 10.5 (1,205) 100.0

자녀 없음 41.2 33.1 10.9 14.9 (1,295) 100.0

취업 
여부

 10.202*

취업 39.8 39.4 8.9 11.9 (2,033) 100.0

비취업 33.6 40.7 9.2 16.5 (467) 100.0

가구
소득

 27.608**

2,000유로 미만 34.8 38.6 11.7 14.9 (630) 100.0

2,000~3,000유로 미만 36.3 39.7 10.5 13.6 (612) 100.0

3,000~4,000유로 미만 39.4 41.5 7.5 11.6 (535) 100.0

4,000유로 이상 43.4 39.3 6.2 11.1 (723) 100.0

가구 
유형

 152.051***

무자녀 미혼 39.3 32.7 11.8 16.2 (593) 100.0

유자녀 미혼 36.3 44.0 6.6 13.2 (91) 100.0

무자녀 기혼1) 42.7 33.3 10.1 13.8 (702)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48.9 34.8 6.8 9.5 (560)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22.7 59.4 6.9 11.0 (55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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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25~29세의 경우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 2.48명, 적정 자녀 수 2.10
명으로 평균 자녀 수가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별 계획 자녀 수(p<0.05)와 
적정 자녀 수(p<0.001)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가 있는 경우 계획 자녀 수는 2.45명, 적정 자녀 수는 2.12명으로, 자녀
가 없는 경우 계획 자녀 수는 2.27명, 적정 자녀 수는 1.88명으로 나타났
다.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계획 자녀 수와 적정 자녀 수의 평
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계획 자녀 수(p<0.01)
와 적정 자녀 수(p<0.001)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2자
녀 이상의 기혼 가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가 3.06명으로 가장 높았
고, 1자녀 기혼 가구의 경우 계획 자녀 수가 2.19명으로 가장 낮았다. 적
정 자녀 수의 경우 무자녀 미혼(1.93명), 기혼(1.84명)의 경우가 유자녀 
미혼(2.07명)이나 1자녀(1.94명), 2자녀(2.30명) 기혼 가구보다 낮게 나
타났으며, 가구 유형별 계획 자녀 수(p<0.001)와 적정 자녀 수(p<0.001)
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구  분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 적정 자녀 수

평균 SD 사례 수 비율 평균 SD 사례 수 비율

독일 2.35 0.91 (966) 100.0 1.99 0.89 (2,500) 100.0

한국 1.74 0.61 (780) 100.0 1.58 0.83 (2,500) 100.0

성별

t -0.212 0.031　

남자 2.35 0.90 (541) 100.0 1.99 0.92 (1,280) 100.0

여자 2.36 0.93 (425) 100.0 1.99 0.85 (1,220) 100.0

연령

F 2.749*　 4.554***

20~24세 2.43 0.87 (251) 100.0 2.10 0.96 (385) 100.0

25~29세 2.48 0.91 (228) 100.0 2.10 1.00 (387) 100.0

30~34세 2.26 0.91 (206) 100.0 2.05 0.91 (406) 100.0

35~39세 2.20 0.85 (162) 100.0 1.94 0.82 (491) 100.0

40~44세 2.34 0.95 (77) 100.0 1.89 0.84 (464) 100.0

45~49세 2.26 1.17 (42) 100.0 1.92 0.76 (367) 100.0

〈표 4-2-4〉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와 적정 자녀 수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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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구  분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 적정 자녀 수

평균 SD 사례 수 비율 평균 SD 사례 수 비율

지역

F 0.133 0.641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2.37 0.94 (334) 100.0 1.98 0.93 (824) 100.0

중도시(인구 20,000~100,000) 2.33 0.89 (251) 100.0 2.01 0.85 (621) 100.0

소도시(인구 5,000~20,000) 2.36 0.92 (220) 100.0 2.03 0.84 (584) 100.0

농촌(인구 5,000 미만) 2.34 0.88 (161) 100.0 1.96 0.91 (471) 100.0

교육

F 2.295 1.007

중등교육 이수 이하 2.45 1.00 (220) 100.0 2.02 1.04 (609) 100.0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2.39 0.88 (288) 100.0 2.00 0.90 (591) 100.0

직업교육 수료 2.22 0.85 (201) 100.0 1.95 0.78 (675) 100.0

학사 학위 취득 이상 2.33 0.90 (257) 100.0 2.02 0.82 (625) 100.0

혼인상
태

F 3.707* 1.702

미혼 2.34 0.81 (266) 100.0 1.95 0.81 (684) 100.0

동거/사실혼 2.28 0.95 (444) 100.0 1.98 0.98 (969) 100.0

법률혼 2.46 0.91 (229) 100.0 2.05 0.85 (723) 100.0

이혼/별거/사별 2.74 1.10 (27) 100.0 1.98 0.78 (124) 100.0

자녀 
여부

t 3.097** 6.658***

자녀 있음 2.45 0.99 (433) 100.0 2.12 0.86 (1,205) 100.0

자녀 없음 2.27 0.84 (533) 100.0 1.88 0.90 (1,295) 100.0

취업 
여부

t -2.414* -0.857

취업 2.32 0.89 (809) 100.0 1.99 0.88 (2,033) 100.0

비취업 2.53 1.02 (157) 100.0 2.03 0.91 (467) 100.0

가구소
득

F 1.753 3.427*

2,000유로 미만 2.42 0.97 (219) 100.0 1.92 0.96 (630) 100.0

2,000~3,000유로 미만 2.29 0.95 (222) 100.0 1.96 0.86 (612) 100.0

3,000~4,000유로 미만 2.43 0.82 (211) 100.0 2.07 0.84 (535) 100.0

4,000유로 이상 2.29 0.90 (314) 100.0 2.02 0.87 (723) 100.0

가구 
유형

F 25.395*** 24.699***

무자녀 미혼 2.34 0.81 (233) 100.0 1.93 0.83 (593) 100.0

유자녀 미혼 2.30 0.85 (33) 100.0 2.07 0.68 (91) 100.0

무자녀 기혼1) 2.21 0.85 (300) 100.0 1.84 0.95 (702)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2.19 0.85 (274) 100.0 1.94 0.88 (560)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3.06 1.03 (126) 100.0 2.30 0.83 (55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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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 고려 요인

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 고려 요인을 “가정의 경제적 여건”, “본인의 건
강”, “배우자의 건강”, “본인의 취업상태”, “배우자의 취업상태”, “주거 여
건”, “일-생활 균형”, “경력단절의 가능성”,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
성”, “정부의 충분한 지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으로 총 
11가지를 제시하였고, 중요 정도를 5점 만점으로 하여 응답을 한 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일의 경우 자녀 출산 계획 시 가장 중요하
게 고려하는 요인은 본인의 건강(4.34점)과 배우자의 건강(4.34점)이었
고, 그다음으로 주거 여건(4.15점), 가정의 경제적 여건(4.10점)이었다. 
고려 요인 중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3.74점)과 경력 단절의 
가능성(3.64점)은 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중 가장 낮
은 점수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여건(4.56점)과 배우자
의 건강(4.54점)이 중요한 요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다음으로 
본인의 건강(4.54점), 주거 여건(4.37점)으로 나타나 독일인의 중요 고려 
요인과 유사하였다. 반면 일-생활 균형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
실성 요인의 경우 한국은 4.35점으로 주거 여건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
하는 요인이었으나 독일의 경우 일-생활 균형 3.90점, 미래에 대한 불안
과 염려, 불확실성은 3.74점으로 중요한 고려 요인 중에서는 낮은 순위를 
보이는 요인이었다.

독일인의 응답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취업상태 요인
의 경우 남성은 3.76점, 여성은 4.16점, 경력 단절의 가능성 요인의 경우 
남성 3.48점, 여성 3.80점으로 크게 차이를 보이는 중요 고려 요인이었
으며, 평균 차이도 유의미하였다(p<0.001). 가정의 경제적 여건, 본인의 
취업상태, 배우자의 취업상태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연
령별(p<0.001), 가구소득별(p<0.05) 평균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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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직업교육 수료자의 경우 다른 교육수준의 해당자와 비교하였을 때 
가정의 경제적 여건, 본인의 건강, 배우자의 건강, 본인의 취업상태, 배우
자의 취업상태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과 정부의 충분
한 지원 요인을 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여부에 따라 중요 요인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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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총 7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여 살펴
보았으며,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해 5점 만점으로 응답한 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문항에 대해 독일의 경우 2.09점, 한국의 경우 1.81점으로 
나타났으며, 독일이 한국보다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문항에 대해 독일의 경우 3.75점, 한국
은 3.98점으로 한국보다 독일에서 동의 정도가 낮았다. “내가 일할 수 있
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문항에 대해 독일 2.36점, 한국 2.31점으로 독일
이 한국보다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파트너 포
함)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독일 2.66점, 한국 2.60점, “노년
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는 독일 3.46점, 한국 3.07
점, “배우자(파트너)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 독일 3.57점, 한국 3.51점,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독일 1.90점, 한국 1.49점으로 각 문항에 대
해 한국보다 독일에서 동의 정도가 높았다.

자녀 출산 시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 문항별 동의 정도를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여성일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사학위 취득 이상일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무자녀 미혼인 경우에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자녀 여부별, 가구 유형별로 삶에 미
치는 영향력에 대한 동의 정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p<0.001).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문항은 법률혼일 경우, 자녀가 
있을 경우, 유자녀 미혼일 경우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 자녀 여부, 가구소득, 가구 유형별 자녀 출
산 시 삶에 미치는 영향력 동의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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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문항은 여성인 경우와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 동의 정도가 낮았으며, 성별(p<0.001)과 자녀 
여부(p<0.01)에 따른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파트너 포함)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에 대해 남성인 
경우, 대도시일 경우, 학사 학위 취득 이상일 경우, 미혼일 경우, 자녀가 
없을 경우, 취업한 경우 동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p
<0.001), 지역별(p<0.01), 교육수준별(p<0.001), 혼인상태별(p<0.001), 
자녀 여부(p<0.001), 취업 여부(p<0.001)는 “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와 “배우자(파트너 
포함)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는 문항은 성별이 남성인 경우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동의 정도가 높아졌다. 또한 성별(p<0.001), 연령대별(p<0.0
01)로 각 두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항은 남성일 경우, 연령대
가 낮을 경우, 중등교육 이수 이하일 경우, 동거/사실혼일 경우, 1자녀 기
혼일 경우에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p<0.01), 연
령대별(p<0.001), 교육수준별(p<0.001), 혼인상태(p<0.001), 가구 유형
별(p<0.001)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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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사 및 돌봄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가족 생계를 위해 돈 버는 일”, “음식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
일”,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을 남성 혹은 여성 중 누가 수행하는 것이 좋
은지에 대한 질문에 1점 확실히 남성, 2점 대체로 남성, 3점 남성과 여성 
모두, 4점 대체로 여성, 5점 확실히 여성으로 응답하게 하고 독일과 한국
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 생계를 위해 돈 버는 일”의 경우 독
일 2.73점, 한국 2.67점으로 독일에 비해 한국에서 남성의 역할에 가깝
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일”의 경우는 독일 3.37점, 한국 3.25점으로 나타났으며, “어린 자녀
를 돌보는 일”의 경우는 독일 3.42점, 한국 3.23점으로 일상적 가사 일과 
자녀 돌봄에 대해 독일이 한국보다 여성의 역할에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에 대한 독일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 생계를 위해 돈 버는 일”의 경우 농촌 지역
인 경우, 중등교육 이수 이하인 경우, 이혼/별거/사별인 경우에 다른 지
역, 교육수준, 혼인상태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타나, 보다 남성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p<0.01), 교육수준별
(p<0.05), 혼인상태별(p<0.001)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 버는 일에 대
한 인식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음식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 일”에 대해서 연령대가 20대일 
경우, 지역이 중도시일 경우, 교육수준이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이하
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여성의 역할에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p<0.05), 지역별(p<0.05), 교육수준별(p
<0.05), 자녀 여부(p<0.05)에 따라 일상적 가사 일에 대한 성별 역할 수
행 인식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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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에 대한 성별 역할 수행 인식에 대해 법률혼일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2자녀 이상 기혼 가구일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 
경우 여성의 역할에 가깝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p
<0.01), 자녀 여부(p<0.001), 가구소득(p<0.05), 가구 유형(p<0.01)별로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구  분

가족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

음식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일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

합계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사례 수 비율
독일 2.73 0.92 3.37 0.75 3.42 0.74 (2,500) 100.0

한국 2.67 0.66 3.25 0.53 3.23 0.53 (2,500) 100.0

성별

t 1.264 -1.579 0.076

남자 2.76 0.97 3.35 0.78 3.42 0.77 (1,280) 100.0

여자 2.71 0.87 3.40 0.72 3.42 0.70 (1,220) 100.0

연령

F 1.757 2.416* 0.519

20~24세 2.66 1.05 3.42 0.85 3.41 0.78 (385) 100.0

25~29세 2.78 1.03 3.46 0.82 3.41 0.77 (387) 100.0

30~34세 2.80 0.91 3.29 0.74 3.43 0.75 (406) 100.0

35~39세 2.73 0.86 3.37 0.74 3.40 0.72 (491) 100.0

40~44세 2.77 0.87 3.36 0.67 3.46 0.70 (464) 100.0

45~49세 2.66 0.77 3.35 0.69 3.41 0.71 (367) 100.0

지역

F 3.926** 3.277* 0.256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2.80 0.94 3.35 0.73 3.42 0.75 (824) 100.0

중도시(인구 20,000~100,000) 2.73 0.95 3.46 0.77 3.44 0.75 (621) 100.0

소도시(인구 5,000~20,000) 2.75 0.88 3.34 0.74 3.40 0.72 (584) 100.0

농촌(인구 5,000 미만) 2.62 0.88 3.35 0.77 3.41 0.73 (471) 100.0

교육

F 3.235* 3.427* 0.900

중등교육 이수 이하 2.68 1.02 3.41 0.84 3.43 0.80 (609) 100.0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2.74 0.97 3.41 0.80 3.45 0.75 (591) 100.0

직업교육 수료 2.69 0.84 3.38 0.68 3.38 0.67 (675) 100.0

학사 학위 취득 이상 2.83 0.84 3.29 0.69 3.43 0.73 (625) 100.0

〈표 4-2-7〉 남성과 여성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단위: 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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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4) 확실히 남성(1점), 대체로 남성(2점), 남성과 여성 모두(3점), 대체로 여성(4점), 확실히 여성(5

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을 확실히 여성의 역할로 인식
하는 것을 의미함. 

구  분

가족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

음식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일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

합계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사례 수 비율

혼인
상태

F 9.635*** 2.505 3.883**

미혼 2.68 0.79 3.33 0.65 3.36 0.64 (684) 100.0

동거/사실혼 2.86 0.99 3.35 0.83 3.41 0.82 (969) 100.0

법률혼 2.65 0.91 3.43 0.73 3.49 0.71 (723) 100.0

이혼/별거/사별 2.58 0.96 3.40 0.76 3.44 0.70 (124) 100.0

자녀 
여부

t -0.475 2.408* 3.850***

자녀 있음 2.73 0.97 3.41 0.77 3.48 0.76 (1,205) 100.0

자녀 없음 2.74 0.87 3.34 0.74 3.37 0.71 (1,295) 100.0

취업 
여부

t 1.170 0.999 0.427

취업 2.74 0.93 3.38 0.75 3.42 0.74 (2,033) 100.0

비취업 2.69 0.88 3.34 0.79 3.41 0.71 (467) 100.0

가구
소득

F 1.241 2.549 2.715*

2,000유로 미만 2.75 0.89 3.31 0.76 3.35 0.75 (630) 100.0

2,000~3,000유로 미만 2.72 0.95 3.39 0.74 3.42 0.71 (612) 100.0

3,000~4,000유로 미만 2.68 0.92 3.43 0.77 3.45 0.74 (535) 100.0

4,000유로 이상 2.78 0.91 3.37 0.74 3.46 0.75 (723) 100.0

가구 
유형

F 2.856* 1.976 4.409**

무자녀 미혼 2.66 0.79 3.33 0.66 3.35 0.64 (593) 100.0

유자녀 미혼 2.76 0.81 3.33 0.63 3.42 0.65 (91) 100.0

무자녀 기혼1) 2.81 0.92 3.34 0.80 3.38 0.77 (702)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2.77 1.07 3.44 0.82 3.46 0.80 (560)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2.68 0.90 3.40 0.73 3.51 0.73 (55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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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가. 실제 및 적절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

현재 함께 사는 파트너, 배우자가 있는 독일인을 대상으로 실제 가사 
분담과 적절한 가사 분담에 대하여 본인-파트너･배우자별 분담 비율을 0
점(0%)~10점(100%)로 알아보았다. 분담 비율에 대한 결과는 본인 분담
을 기준으로 각 점수를 비율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33)하였으며, 독
일과 한국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경우 실제 본인의 가사 
분담 비율은 58.62%, 적절 가사 분담 비율은 54.62%이며, 한국의 경우 
실제 본인 분담 비율이 54.95%, 적절 가사 분담 비율이 51.64%로 독일
이 실제와 적절 가사 분담 비율에서 본인 분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독일인 대상 실제 및 적절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성별에 따라 실제 가사 분담 비율과 적절 가사 분담 비율에 대한 인식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01). 남성(49.93%)보다 여성(67.7
2%)이 실제 가사 분담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가사 분담 또한 남성(50.95%)보다 여성(58.47%)에서 본인이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가사 분담 
비율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p<0.001), 취업자(56.99%)보
다 비취업자(67.70%)에서 실제 본인이 분담하겠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적절 가사 분담 비율에서도 취업자(53.53%)보다 비취업자(60.70%)에서 

33) 가사 분담에 대한 응답 결과는 본인 분담 0점(0%)일 경우, 배우자･파트너 분담 100%, 
본인 분담 1점(10%)일 경우 배우자･파트너 90%, 본인분담 10점(100%)일 경우 배우
자･파트너 분담 0%이며, 본인 분담에 해당하는 점수를 각 점수에 해당하는 비율로 환
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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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분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본인 가사 분
담 비율에 대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본인의 실제 가사 
분담 비율과 적절 가사 분담 비율이 낮아졌다. 또한 가구소득에 따라 본
인의 실제 가사 분담 비율(p<0.05)과 적절 가사 분담 비율(p<0.001)에 
대한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  분
실제 가사 분담 비율 적절 가사 분담 비율 합계

평균 SD 평균 SD 사례 수 비율
독일 58.62 20.52 54.62 15.97 (1,692) 100.0

한국 54.95 22.24 51.64 16.27 (1,430) 100.0

성별

t -19.799*** -9.971***

남자 49.93 18.84 50.95 15.49 (866) 100.0

여자 67.72 18.13 58.47 15.56 (826) 100.0

연령

F 0.951 0.612

20~24세 59.11 18.43 55.00 16.64 (202) 100.0

25~29세 60.71 20.44 56.00 15.33 (255) 100.0

30~34세 57.17 19.15 53.92 15.58 (311) 100.0

35~39세 58.93 21.30 54.35 16.51 (356) 100.0

40~44세 58.05 21.42 54.73 16.01 (313) 100.0

45~49세 58.16 21.54 54.04 15.74 (255) 100.0

지역

F 3.870** 1.711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57.15 19.93 53.83 16.01 (541) 100.0

중도시(인구 20,000~100,000) 58.73 22.05 55.20 16.62 (408) 100.0

소도시(인구 5,000~20,000) 57.81 19.74 53.96 15.61 (407) 100.0

농촌(인구 5,000 미만) 61.82 20.19 56.01 15.46 (336) 100.0

교육

F 2.248 2.150

중등교육 이수 이하 59.62 21.93 55.99 17.48 (419) 100.0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57.41 19.33 54.59 16.31 (375) 100.0

직업교육 수료 60.09 20.97 54.75 15.38 (451) 100.0

학사 학위 취득 이상 57.20 19.56 53.24 14.66 (447) 100.0

혼인
상태

t -0.686 0.005

동거/사실혼 58.32 19.82 54.62 16.28 (969) 100.0

법률혼 59.02 21.43 54.62 15.54 (723) 100.0

〈표 4-2-8〉 실제 가사 분담 비율과 적절 가사 분담 비율
(단위: 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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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3) 본인 분담 비율을 기준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파트너

보다 본인이 분담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함 ☞ 0점(본인 분담 0%, 배우자･파트너 분
담 비율 100%) ~ 100점(본인 분담 100%, 배우자･파트너의 분담 비율 0%)

나. 실제 및 적절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현재 함께 사는 파트너, 배우자가 있는 독일인을 대상으로 실제 육아 
분담과 적절한 육아 분담에 대하여 본인-파트너･배우자별 분담 비율을 0
점(0%)~10점(100%)으로 알아보았다. 분담 비율에 대한 결과는 본인 분
담을 기준으로 각 점수를 비율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34)하였으며, 
독일과 한국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경우 실제 본인 육아 

34) 육아 분담에 대한 응답 결과는 본인 분담 0점(0%)일 경우, 배우자･파트너 분담 100%, 
본인 분담 1점(10%)일 경우 배우자･파트너 90%, 본인 분담 10점(100%)일 경우 배우
자･파트너 분담 0%이며, 본인 분담에 해당하는 점수를 각 점수에 해당하는 비율로 환
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함.

구  분
실제 가사 분담 비율 적절 가사 분담 비율 합계

평균 SD 평균 SD 사례 수 비율

자녀 
여부

t 0.352 0.410

자녀 있음 58.75 21.67 54.75 16.40 (1041) 100.0

자녀 없음 58.40 18.54 54.42 15.25 (651) 100.0

취 업 
여부

t -7.562*** -6.051***

취업 56.99 19.99 53.53 15.36 (1435) 100.0

비취업 67.70 21.08 60.70 17.84 (257) 100.0

가 구
소득

F 3.148* 8.065***

2,000유로 미만 61.85 20.77 58.86 17.57 (271) 100.0

2,000~3,000유로 미만 59.01 21.37 54.60 17.40 (365) 100.0

3,000~4,000유로 미만 57.28 21.08 53.52 14.45 (415) 100.0

4,000유로 이상 57.89 19.42 53.56 15.05 (641) 100.0

가 구 
유형

F 0.909 0.171

무자녀 기혼1) 58.40 18.54 54.42 15.25 (651)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57.93 20.86 54.95 16.87 (527)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59.59 22.47 54.53 15.92 (5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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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 비율 57.38%, 적절 육아 분담 비율 55.25%이며, 한국의 경우 실제 
본인 분담 비율 52.87%, 적절 분담 비율 49.93%로 가사 분담 비율과 동
일하게, 독일이 한국보다 본인이 실제 분담하는 비율과 적절하다고 생각
하는 육아 분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및 적절 육아 분담 비율에 대한 독일인의 응답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육아 분담 비율에서 남성(46.77%)의 경우 여성(69.01%)
보다 본인 분담 비율이 낮았으며, 적절한 육아 분담 비율에서도 남성
(50.29%)보다 여성(60.69%)의 본인 분담 비율이 낮았다. 다만 남성의 경
우 실제 육아 분담 비율보다 적절 육아 분담 비율에서 본인이 분담하겠다
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파트너･배우자 분담보다 본인의 육아 분담 비율을 
실제보다는 더 높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본인의 실제 육아 분담 비율(p<0.001)과 적절 육아 분담 비
율(p<0.001)에 대한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취업자
(55.00%)의 경우 실제 육아 분담 비율이 비취업자(69.93%)보다 낮게 나
타났고, 적절한 육아 분담 비율도 취업자(54.06%)보다 비취업자
(61.56%)가 본인 분담 비율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취
업 여부에 따른 실제 및 적절 육아 분담 비율에 대한 인식 차이가 유의미
하였다(p<0.001). 또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실제 본인 육아 분담 비
율이 낮았고, 적절 육아 분담 비율에서도 본인 분담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별 실제 및 적절 본인 육아 분담 비율에 대한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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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실제 육아 분담 비율 적절한 육아 분담 

비율 합계

평균 SD 평균 SD 사례 수 비율
독일 57.38 21.61 55.25 17.01 (847) 100.0

한국 52.87 25.03 49.93 16.40 (676) 100.0

성별

t -17.434*** -9.329***

남자 46.77 19.07 50.29 17.27 (443) 100.0

여자 69.01 17.95 60.69 14.94 (404) 100.0

연령

F 1.979 1.366

20~24세 54.13 18.20 57.30 15.88 (63) 100.0

25~29세 58.98 21.11 57.87 19.54 (127) 100.0

30~34세 59.73 21.31 55.08 16.44 (187) 100.0

35~39세 57.35 22.59 55.30 15.85 (215) 100.0

40~44세 57.65 22.45 53.92 17.78 (166) 100.0

45~49세 52.02 20.46 52.81 16.10 (89) 100.0

지역

F 0.800 0.564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56.22 21.74 54.42 18.18 (249) 100.0

중도시(인구 20,000~100,000) 56.53 22.00 54.84 15.62 (213) 100.0

소도시(인구 5,000~20,000) 58.24 21.77 56.34 16.31 (216) 100.0

농촌(인구 5,000 미만) 59.05 20.71 55.62 17.82 (169) 100.0

교육

F 2.408 0.682

중등교육 이수 이하 59.79 22.32 56.30 18.99 (192) 100.0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54.83 21.72 55.23 17.98 (176) 100.0

직업교육 수료 59.02 22.03 55.72 16.89 (215) 100.0

학사 학위 취득 이상 55.98 20.45 54.13 14.80 (264) 100.0

혼인
상태

t 0.619 2.490*

동거/사실혼 57.89 21.02 56.87 17.93 (383) 100.0

법률혼 56.96 22.09 53.92 16.10 (464) 100.0

자녀 
여부

t - -

자녀 있음 57.38 21.61 55.25 17.01 (847) 100.0

취업 
여부

t -7.602*** -4.755***

취업 55.00 21.17 54.06 17.14 (712) 100.0

비취업 69.93 19.53 61.56 14.81 (135) 100.0

〈표 4-2-9〉 실제 육아 분담 비율과 적절한 육아 분담 비율
(단위: 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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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3) 본인 분담 비율을 기준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파트너보다 

본인이 분담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함 ☞ 0점(본인 분담 0%, 배우자･파트너 분담 비율 
100%) ~ 100점(본인 분담 100%, 배우자･파트너의 분담 비율 0%)

다.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 시 어려움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 시 어려움 정도에 대해 5점 만점(1점(전혀 어
렵지 않다)~5점(매우 어렵다))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은 일과 가
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 정도가 2.64점, 한국은 3.54점으로 독일
이 한국에 비해 어려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은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에 대해 “전혀 어렵지 않다”와 “어렵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46.9%로 한국 14.8%보다 약 3배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 시 어려움 정도에 대한 독일인의 응답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18.0%)에 비해 여성(24.6%)의 경우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일과 가
사 및 육아 병행 어려움 정도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혼인상태로 보면, 동거/사실혼(18.6%)의 경우 법률혼(24.7%)에 비해 “어

구  분
실제 육아 분담 비율 적절한 육아 분담 

비율 합계

평균 SD 평균 SD 사례 수 비율

가구
소득

F 8.023*** 8.421***

2,000유로 미만 64.41 21.35 61.19 18.27 (118) 100.0

2,000~3,000유로 미만 60.53 22.34 56.63 17.86 (169) 100.0

3,000~4,000유로 미만 54.33 21.81 51.88 14.73 (224) 100.0

4,000유로 이상 55.36 20.50 54.73 16.98 (336) 100.0

가구 
유형

F 0.047 5.120*

유자녀 기혼(1자녀) 57.54 21.71 56.59 18.09 (419)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57.22 21.53 53.95 15.79 (4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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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편이다”와 “매우 어렵다”에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혼인상
태별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 시 어려움 정도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가구소득에 따른 어려움 정도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0.001), 가구소득이 2,000유로 미만인 경우
(39.8%)가 4,000유로 이상인 경우(52.2%)보다 “전혀 어렵지 않다”와 
“어렵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나 가구소득 4,000유로 이상이 
2,000유로 미만인 경우보다 일과 가사 병행에 어려움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평균 SD
합계

사례 수 비율
독일 13.7 33.2 32.0 17.9 3.3 2.64 1.03 (1,692) 100.0

한국 2.5 12.3 27.6 43.5 14.1 3.54 0.96 (1,430) 100.0

성별

 16.240** 　

남자 15.0 35.7 31.3 15.7 2.3 2.55 1.00 (866) 100.0

여자 12.2 30.5 32.7 20.2 4.4 2.74 1.05 (826) 100.0

연령

 22.447 　 　

20~24세 13.9 34.2 35.1 15.3 1.5 2.56 0.96 (202) 100.0

25~29세 15.3 32.2 35.3 13.7 3.5 2.58 1.02 (255) 100.0

30~34세 10.6 36.7 28.9 19.6 4.2 2.70 1.03 (311) 100.0

35~39세 11.8 31.2 31.7 21.9 3.4 2.74 1.04 (356) 100.0

40~44세 13.7 32.3 31.9 18.8 3.2 2.65 1.04 (313) 100.0

45~49세 18.0 32.9 30.2 15.3 3.5 2.53 1.06 (255) 100.0

지역

 14.168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15.7 34.0 31.2 16.1 3.0 2.57 1.03 (541) 100.0

중도시(인구 20,000~100,000) 13.0 30.9 32.1 19.6 4.4 2.72 1.06 (408) 100.0

소도시(인구 5,000~20,000) 11.5 36.1 34.2 15.7 2.5 2.61 0.97 (407) 100.0

농촌(인구 5,000 미만) 13.7 31.0 30.4 21.4 3.6 2.70 1.06 (336) 100.0

교육

 26.870** 　 　

중등교육 이수 이하 17.2 26.7 37.7 15.0 3.3 2.61 1.04 (419) 100.0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13.3 34.7 33.1 16.0 2.9 2.61 1.00 (375) 100.0

직업교육 수료 11.8 34.6 30.6 20.2 2.9 2.68 1.02 (451) 100.0

학사 학위 취득 이상 12.5 36.5 27.1 19.9 4.0 2.66 1.06 (447) 100.0

〈표 4-2-10〉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 시 어려움 정도
(단위: %, 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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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4)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함.

라. 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과 “방과 후 시간 중 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에 대해 가족이 해야 할 일(5점), 사회보다는 가족이 해야 할 일(4점), 사
회와 가족 모두가 해야 할 일(3점), 가족보다는 사회가 해야 할 일(2점), 
주로 사회가 해야 할 일(1점)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응답 결과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의 역할로 인식한다고 해석하였다.

독일과 한국의 미취학 아동 돌봄과 방과 후 취학 아동 돌봄에 대한 사

구  분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평균 SD
합계

사례 수 비율

혼 인
상태

 16.857** 　 　

동거/사실혼 14.4 31.9 35.1 15.9 2.7 2.60 1.00 (969) 100.0

법률혼 12.6 34.9 27.8 20.6 4.1 2.69 1.06 (723) 100.0

자 녀 
여부

 39.927*** 　

자녀 있음 15.6 34.3 26.6 20.1 3.5 2.62 1.08 (1041) 100.0

자녀 없음 10.6 31.3 40.6 14.4 3.1 2.68 0.95 (651) 100.0

취 업 
여부

 25.943*** 　 　

취업 13.8 34.8 30.7 18.0 2.6 2.61 1.02 (1435) 100.0

비취업 12.8 23.7 39.3 17.1 7.0 2.82 1.08 (257) 100.0

가 구
소득

 45.493*** 　 　

2,000유로 미만 17.3 22.5 39.5 17.3 3.3 2.67 1.06 (271) 100.0

2,000~3,000유로 미만 13.2 31.2 39.2 14.0 2.5 2.61 0.96 (365) 100.0

3,000~4,000유로 미만 10.6 34.7 30.8 19.8 4.1 2.72 1.03 (415) 100.0

4,000유로 이상 14.4 37.8 25.4 19.2 3.3 2.59 1.05 (641) 100.0

가 구 
유형

 41.526*** 　 　

무자녀 기혼1) 10.6 31.3 40.6 14.4 3.1 2.68 0.95 (651)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15.9 34.5 27.1 19.5 2.8 2.59 1.06 (527)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15.2 34.0 26.1 20.6 4.1 2.64 1.09 (5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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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역할 정도를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은 독일 2.69점, 
한국 2.68점으로 나타나 사회 역할 인식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
나, 방과 후 시간 중 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은 독일 2.41점, 한국 2.97점
으로 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 응답한 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 정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의 경우 연령이 20~24세(2.82점)보다 45~49세
(2.60점)인 경우 사회보다 가족에서 해야 하는 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미혼인 경우(2.41점)보다 무자녀 기혼
(2.70점)인 경우에,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은 사회의 역할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사회 돌봄 인식 정도는 연령대별
(p<0.05), 가구 유형별(p<0.05)로 나타나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

방과 후 시간 중 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의 경우 미혼인 경우(2.31점)가 
동거/사실혼인 경우(2.52점)보다 가족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혼
인상태별 인식 정도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또한 
무자녀 미혼인 경우(2.32점)보다 무자녀 기혼인 경우(2.45점)에 방과 후 
취학 아동 돌봄에 대해 사회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구 유형별 
인식 차이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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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방과 후 시간 중 
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합계

평균 SD 평균 SD 사례 수 비율
독일 2.69 0.92 2.41 0.92 (2,500) 100.0

한국 2.68 0.76 2.97 0.78 (2,500) 100.0

성별

t 1.226 1.009

남자 2.71 0.92 2.43 0.91 (1,280) 100.0

여자 2.67 0.92 2.39 0.92 (1,220) 100.0

연령

F 2.788* 0.169

20~24세 2.82 0.95 2.44 0.96 (385) 100.0

25~29세 2.67 0.99 2.42 0.94 (387) 100.0

30~34세 2.67 0.86 2.39 0.87 (406) 100.0

35~39세 2.74 0.93 2.40 0.92 (491) 100.0

40~44세 2.65 0.86 2.42 0.89 (464) 100.0

45~49세 2.60 0.92 2.41 0.94 (367) 100.0

지역

F 0.876 0.221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2.66 0.92 2.42 0.91 (824) 100.0

중도시(인구 20,000~100,000) 2.68 0.95 2.43 0.94 (621) 100.0

소도시(인구 5,000~20,000) 2.73 0.91 2.39 0.91 (584) 100.0

농촌(인구 5,000 미만) 2.72 0.91 2.40 0.91 (471) 100.0

교육

F 0.898 1.290

중등교육 이수 이하 2.75 0.93 2.45 0.93 (609) 100.0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2.68 0.97 2.38 0.91 (591) 100.0

직업교육 수료 2.67 0.87 2.38 0.92 (675) 100.0

학사 학위 취득 이상 2.68 0.92 2.45 0.90 (625) 100.0

혼인
상태

F 2.410 8.522***

미혼 2.65 0.90 2.31 0.90 (684) 100.0

동거/사실혼 2.75 0.94 2.52 0.93 (969) 100.0

법률혼 2.65 0.91 2.36 0.89 (723) 100.0

이혼/별거/사별 2.77 0.93 2.43 1.03 (124) 100.0

자녀 
여부

t -0.166 1.224

자녀 있음 2.69 0.93 2.44 0.92 (1,205) 100.0

자녀 없음 2.70 0.91 2.39 0.91 (1,295) 100.0

취업 
여부

t -0.081 1.208

취업 2.69 0.92 2.42 0.92 (2,033) 100.0

비취업 2.70 0.92 2.37 0.92 (467) 100.0

〈표 4-2-11〉 우리 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
(단위: 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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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3) 주로 가족이 해야 할 일(1점)~주로 사회가 해야 할 일(5점)로 리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

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에 대해 사회가 해야 할 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4.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가. 인구 변화에 대한 인식

인구 변화에 대한 의견을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
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1점(전혀 동의하
지 않는다)~5점(매우 동의한다)으로 동의 정도에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 변화 의견에 대한 독일과 한국의 동의 정도를 비교하면, “최근 출
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독일은 2.78점, 한국은 

구  분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방과 후 시간 중 
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합계

평균 SD 평균 SD 사례 수 비율

가구
소득

F 2.272 1.845

2,000유로 미만 2.69 0.95 2.45 0.95 (630) 100.0

2,000~3,000유로 미만 2.72 0.92 2.34 0.90 (612) 100.0

3,000~4,000유로 미만 2.61 0.86 2.41 0.91 (535) 100.0

4,000유로 이상 2.73 0.94 2.45 0.91 (723) 100.0

가구 
유형

F 2.470* 3.579**

무자녀 미혼 2.69 0.90 2.32 0.89 (593) 100.0

유자녀 미혼 2.41 0.89 2.21 0.91 (91) 100.0

무자녀 기혼1) 2.70 0.92 2.45 0.93 (702)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2.73 0.97 2.48 0.94 (560)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2.69 0.89 2.43 0.90 (55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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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점으로 독일의 동의 정도가 더 높았다.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가 독일은 2.98점, 한국
은 3.07점으로 나타났고,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에 동의 정도는 독일 3.64점, 한국 4.01점으로 나타났다. 독
일에 비해 한국에서 출산율 감소가 나의 삶과 미래 세대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독일 2.66점, 한국 1.94점으로 독일에서 한국보다 출산율 대응을 
위한 정부 노력에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인구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는 문항에 대해서 연령대가 낮
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동의 정도의 차이
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에 동의 정도는 여
성(2.83점)보다 남성(3.13점)이 더 높았으며, 다른 교육수준보다 학사 학
위 취득 이상인 자가 동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3.08점)가 없는 경우(2.90점)보다, 취업자(3.02점)가 비취업자
(2.81점)보다 동의 정도가 더 높았다. 성별(p<0.001), 교육수준별
(p<0.001), 혼인상태별(p<0.05), 취업 여부(p<0.001), 가구소득별
(p<0.05) 동의 정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에 동의하
는 정도가 남성(3.71점)이 여성(3.57점)보다 높았고, 성별 동의 정도의 
차이도 유의미하였다(p<0.001). 또한 학사 학위 취득 이상인 자가 다른 
교육수준에 비해 동의 정도가 높았고, 이혼/별거/사별인 경우에 다른 혼
인상태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교육수준별(p<0.001), 혼인상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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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동의 정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3.72점)가 없는 경우(3.56점)보다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4,000유로 이상인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다. 자녀 여부(p<0.001)와 가구소득별(p<0.001) 동의 정도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문
항에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연령대별 동의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교육수준별로 
중등교육 이수 이하인 자(2.80점)는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자(2.75점), 
직업교육 수료자(2.49점), 학사학위 취득 이상인 자(2.61)에 비해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혼인
상태별로도 동거/사실혼(2.89점)이 미혼(2.65점), 법률혼(2.39점), 이혼/
별거/사별(2.50점)에 비해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율 감소 대응을 위한 정
부 노력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가구소득별 동의 정도의 차이가 유
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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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총 5가지 유형으로 사회 구조
를 제시하였다. “유형 A”는 소수의 엘리트, 중간에는 극소수의 사람들, 하
단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사회, “유형 B”는 상단에 소수의 엘리트, 중간
에 더 많은 사람들, 맨 아래에 대다수가 있는 사회, “유형 C”는 유형 B와 
유사하지만 가장 아래 충에 있는 사람이 소수라는 점이 다른 사회, “유형 
D”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사회, “유형 E”는 상단에 많은 사람
들이 있고, 아래층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줄어드는 사회이다.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유형 E

〔그림 4-2-1〕 사회 구조 유형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독일인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당하는 국가의 사회 구조가 어떤 유형
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독일의 경우 유형 B(33.6%), 유
형 C(19.0%), 유형 A(18.9%), 유형 D(15.1%), 유형 E(6.5%) 순인 반면, 
한국의 경우 유형 B(22.1%), 유형 E(21.7%), 유형 C(20.8%), 유형 
A(18.4%), 유형 D(12.1%)로 나타났다. 독일과 한국 모두 피라미드형의 
사회 구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독일에 비해 한국에서 상위계층
이 하위계층보다 많은 사회 구조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사
회 구조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p<0.001), 남성의 경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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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3.0%), 유형 C(21.4%), 유형 A(17.0%), 유형 D(16.3%), 유형 
E(7.5%) 순으로, 여성의 경우 유형 B(34.0%), 유형 A(20.9%), 유형 
C(16.4%), 유형 D(13.8%), 유형 E(5.5%) 순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
이 독일 사회 구조에 하위계층이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p<0.001), 중등교육 이수 이하인 자는 유형 B(36.9%), 유형 A(20.5%), 
유형 D(14.1%), 유형 C(13.5%), 유형 E(4.1%) 순인 반면, 학사학위 취득 
이상인 자의 경우 유형 B(30.6%), 유형 C(24.8%), 유형 D(15.8%), 유형 
A(14.7%), 유형 E(9.9%)로 나타나, 학사학위 취득 이상인 자보다 중등교
육 이수 이하인 자가 독일 사회 구조에 하위계층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 여부와 가구소득별 사회 구조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p<0.001). 구체적으로,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경우 유형 B로 인식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업자는 유형 C(19.4%), 유형 
A(18.3%) 순이었으나, 비취업자는 유형 A(21.4%), 유형 C(16.9%)로 나
타나,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독일 사회 구조에 하위계층이 많다고 인식
함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도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는
데, 가구소득이 2,000유로 이하인 가구는 유형B(35.9%), 유형 
A(19.7%), 유형 D(13.3%) 순이었으나, 가구소득이 4,000유로 이상인 
가구는 유형 B(32.1%), 유형 C(22.3%), 유형 A(17.6%) 순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사회 구조에 하위 계층이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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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유형 E
모르
겠음

합계

독일 18.9 33.6 19.0 15.1 6.5 6.9 (2,500) 100.0

한국 18.4 22.1 20.8 12.1 21.7 4.8 (2,500) 100.0

성별

 41.739***

남자 17.0 33.3 21.4 16.3 7.5 4.5 (1,280) 100.0

여자 20.9 34.0 16.4 13.8 5.5 9.4 (1,220) 100.0

연령

 34.170

20~24세 15.3 31.7 21.8 16.6 7.0 7.5 (385) 100.0

25~29세 17.1 34.9 20.4 14.5 4.9 8.3 (387) 100.0

30~34세 16.0 33.0 22.4 14.0 6.9 7.6 (406) 100.0

35~39세 22.2 33.8 17.3 13.2 6.7 6.7 (491) 100.0

40~44세 19.0 35.6 17.2 17.7 5.8 4.7 (464) 100.0

45~49세 23.2 32.4 15.0 14.4 7.9 7.1 (367) 100.0

지역

 15.133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19.1 32.9 19.9 16.3 5.7 6.2 (824) 100.0

중도시(인구 20,000~100,000) 16.9 34.9 19.3 14.0 8.4 6.4 (621) 100.0

소도시(인구 5,000~20,000) 18.8 33.4 19.2 14.2 7.0 7.4 (584) 100.0

농촌(인구 5,000 미만) 21.2 33.5 16.6 15.5 4.9 8.3 (471) 100.0

교육

 87.492***

중등교육 이수 이하 20.5 36.9 13.5 14.1 4.1 10.8 (609) 100.0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17.1 32.0 21.5 17.3 6.8 5.4 (591) 100.0

직업교육 수료 22.8 35.0 16.3 13.3 5.3 7.3 (675) 100.0

학사 학위 취득 이상 14.7 30.6 24.8 15.8 9.9 4.2 (625) 100.0

혼인
상태

 17.444

미혼 17.4 31.0 20.2 16.7 6.6 8.2 (684) 100.0

동거/사실혼 19.9 35.1 18.3 13.5 6.1 7.1 (969) 100.0

법률혼 18.3 34.2 19.8 15.5 7.2 5.1 (723) 100.0

이혼/별거/사별 22.6 33.9 12.9 16.1 5.6 8.9 (124) 100.0

자녀 
여부

 16.006**

자녀 있음 21.1 34.3 18.7 14.4 6.3 5.3 (1,205) 100.0

자녀 없음 16.8 33.1 19.2 15.8 6.7 8.4 (1,295) 100.0

취업 
여부

 46.235***

취업 18.3 34.1 19.4 15.8 6.9 5.4 (2,033) 100.0

비취업 21.4 31.5 16.9 11.8 4.9 13.5 (467) 100.0

가구
소득

 65.835***

2,000유로 미만 19.7 35.9 13.2 13.3 5.6 12.4 (630) 100.0

2,000~3,000유로 미만 20.9 33.8 19.8 14.5 5.6 5.4 (612) 100.0

3,000~4,000유로 미만 17.4 32.9 20.4 15.7 7.3 6.4 (535) 100.0

4,000유로 이상 17.6 32.1 22.3 16.6 7.6 3.9 (723) 100.0

〈표 4-2-13〉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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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다.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 “기후변화는 국가에 심각
한 위협이다”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점
(매우 동의한다)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독일과 한국 대상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반적
으로 공정한 사회이다”에 독일은 2.81점, 한국은 2.35점으로 독일이 한
국에 비해 공정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에 독일 3.73점, 한국 4.04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에 독일 3.93점, 한국 4.19점으
로 한국이 독일에 비해 사회의 소득 불평등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는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다” 문항에 독일 3.6
7점, 한국 4.15점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한
국이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응답 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
회이다”에 대해 남성(2.93점)이 여성(2.68점)보다,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자(2.93점)와 학사 학위 취득 이상인 자(2.98점)가 중등교육 이수 이

구  분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유형 E
모르
겠음

합계

가구 
유형

 32.880*
무자녀 미혼 17.0 29.3 20.9 17.7 6.7 8.3 (593) 100.0
유자녀 미혼 19.8 41.8 15.4 9.9 5.5 7.7 (91) 100.0
무자녀 기혼1) 16.7 36.2 17.8 14.1 6.7 8.5 (702)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19.8 35.9 19.1 14.1 6.4 4.6 (560)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22.6 31.4 18.8 15.3 6.3 5.6 (55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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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 자(2.72점)와 직업교육 수료자(2.63점)보다, 취업자(2.85점)가 비취
업자(2.64점)보다 동의 정도가 더 높았다.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도
시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공정한 사회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 
성별(p<0.001), 연령대별(p<0.001), 지역별(p<0.001), 교육수준별(p<0.
001), 혼인상태별(p<0.001), 취업 여부(p<0.001), 가구소득별(p<0.01)
로 공정한 사회에 대한 동의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와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
산이 너무 많다”는 문항에 대해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으
며, 직업교육 수료자와 법률혼일 경우 다른 교육수준, 혼인상태인 경우보
다 동의 정도가 높았다. 소득 격차와 상위 1%의 자산 소유에 대한 동의 정
도의 차이는 연령대별(p<0.001), 교육수준별(p<0.001), 혼인상태별(p<0.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외에 소득 격차가 크다는 문항의 경우 
자녀 여부(p<0.05)와 가구 유형별(p<0.001), 상위 1% 자산 소유에 대한 
문항의 경우 가구소득별(p<0.01)로 동의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는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다”에 대해 남성(3.56
점)보다 여성(3.78점)의 경우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성별 동의 정도의 차
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자
(3.81점)와 학사 학위 취득 이상인 자(3.80점)가 중등교육 이수 이하인 
자(3.55점), 직업교육 수료자(3.54점)보다 기후변화가 국가에 심각한 위
협임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미혼인 경우와 비취업자인 경우에도 다
른 혼인상태나 취업자인 경우보다 기후변화는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동의 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는 국가에 심각한 위협
이다”라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성별(p<0.001), 지역별(p<0.0
5), 교육수준별(p<0.001), 혼인상태별(p<0.05), 취업 여부(p<0.05), 가
구 유형별(p<0.05)로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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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에서의 개인 성공을 위한 요인

사회에서 개인이 성공(출세)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을 “부유한 가정”,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 “개인의 노력”, “정치적 인맥”, “성별”, “인종이
나 민족적 배경” 총 6가지로 구성하여 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5점(필
수적이다)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독일과 한국을 대상으로 개인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인을 비교하여 분
석하면 다음과 같다. “부유한 가정”의 경우 독일 3.77점, 한국 3.91점,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의 경우 독일 3.70점, 한국 3.83점으로 한국이 
독일에 비해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개인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의 노력”의 경우 독일 4.08점, 한
국 4.04점으로 독일이 한국에 비해 성공을 위해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
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인맥”의 경우 독일 3.21점, 한국 
3.29점으로 한국에서 독일보다 개인의 성공에서 정치적 인맥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인종이나 민족적 배
경”은 독일 각각 3.00점, 3.07점, 한국은 2.70점, 2.81점으로 한국에 비
해 독일이 성별과 인종, 민족적 배경이 개인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사회에서의 개인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인에 대해 독일인의 응답 결과
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유한 가정”에 대해 법률혼인 경우와 자녀
가 있는 경우, 취업자인 경우에 다른 혼인상태나 자녀가 없는 경우, 비취
업자보다 개인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
으며, 혼인상태별(p<0.01), 자녀 여부(p<0.05), 취업 여부(p<0.05), 가구 
유형별(p<0.05) 중요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 성공을 위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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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하였고, 대도시(3.79점)일 경우 농촌(3.61점)이나 
중도시(3.60점)일 경우보다 개인의 성공을 위해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교육 수료자와 학사
학위 취득 이상인 자인 경우, 법률혼인 경우 다른 교육수준과 혼인상태일 
경우보다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 요인의 중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
녀가 있는 경우와 취업자일 경우도 자녀가 없는 경우나 비취업자일 경우
보다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가 개인 성공을 위한 중요 요인이라고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p<0.001), 지역별(p<0.01), 교육수준별
(p<0.001), 혼인상태별(p<0.001), 자녀 여부(p<0.001), 취업 여부
(p<0.001), 가구소득별(p<0.001), 가구 유형별(p<0.001)로 개인의 성공
을 위해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개인의 노력”은 여성(4.16점)이 남성(4.01점)보다 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개인의 노
력 요인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교육 수
료자일 경우 다른 교육수준보다 개인의 노력이 개인 성공을 위한 중요 요
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동거/사실혼의 경우 다른 혼인상태에 비해 개인
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사회에서 성공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한 “개인의 노력”
의 중요 정도는 성별(p<0.001), 연령대별(p<0.05), 교육수준별(p<0.01), 
혼인상태별(p<0.001), 취업 여부(p<0.05), 가구소득별(p<0.01)로 차이
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한 “정치적 인맥”의 중요 정도에 대해 남성일 경
우, 대도시일 경우,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자인 경우, 동거/사실혼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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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다른 성별, 지역, 교육수준, 혼인상태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성별(p<0.001), 지역별(p<0.01), 교육수준별(p<0.05), 혼
인상태별(p<0.001)로 사회에서 성공을 위한 “정치적 인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회에서 성공을 위한 요인 중 “성별”의 경우 대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중요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직업교육 수료자가 다른 교육수준보다 중요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동거/사실혼일 경우, 자녀가 있는 경
우, 유자녀 기혼인 경우 다른 혼인상태나 가구 유형, 자녀가 없는 경우보
다 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해 성별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p<0.05), 교육수준별(p<0.05), 혼인상태별(p<0.01), 
자녀 여부(p<0.01), 가구 유형별(p<0.01)로 사회에서 성공을 위한 성별
의 중요 정도를 인식하는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요인의 중요 정도가 대도시일 경
우, 동거/사실혼일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더 높게 나
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미혼인 경우가 기혼인 경우보다 “인종이나 민족
적 배경”의 중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사회에서 성공을 위한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요인은 지역별(p<0.01), 혼인상태별(p<0.001), 자녀 여부
(p<0.05), 가구 유형별(p<0.01)로 중요 정도를 인식하는 차이가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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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현재 대비 부모 세대, 자녀 세대의 생활 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

부모 세대와 비교했을 때, 현재 생활 수준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 결과 
“약간 좋아졌다”와 “훨씬 좋아졌다”의 비율이 독일 49.5%, 한국 61.1%
로 독일보다 한국이 현재 생활 수준이 더 좋게 변화했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평균 차이도 독일 3.36점, 한국 3.61점으로 독일보다 한국이 부
모세대 대비 현재 생활 수준 변화가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독일의 부모 세대 대비 현재 생활 수준 변화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남성(3.43점)인 경우 여성(3.29점)보다 현재의 생활 수준이 더 좋아
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부모 세대보다 현재의 생활 수준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도시일 경우와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이상인 자의 경우 다른 지역이나 교육수준보다 현재의 생활 수준이 더 좋
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 유형 중 동거/사실혼의 
경우와 가구 유형 중 기혼인 경우 부모세대 대비 현재 생활 수준 변화가 
나아졌다고 인식하였으며, 취업자(3.45점)의 경우 비취업자(3.00점)보다 
생활 수준의 변화가 더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세대 대비 현재 생활 수준 변화는 성별(p<0.05), 연령대별(p<0.0
01), 지역별(p<0.05), 교육수준별(p<0.001), 혼인상태별(p<0.001), 취
업 여부(p<0.001), 가구소득별(p<0.001), 가구 유형별(p<0.001)로 인식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0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구  분
훨씬
나빠 
졌다

약간
나빠 
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약간
좋아 
졌다

훨씬 
좋아 
졌다

평균 SD
합계

사례 수 비율

독일 7.5 16.0 27.0 31.9 17.6 3.36 1.16 (2,500) 100.0

한국 8.3 10.4 20.2 34.6 26.5 3.61 1.21 (2,500) 100.0

성별
 11.455*

남자 6.3 14.7 27.0 33.8 18.3 3.43 1.13 (1,280) 100.0

여자 8.8 17.3 27.0 29.9 17.0 3.29 1.19 (1,220) 100.0

연령

 58.786***

20~24세 3.4 14.3 24.7 37.7 20.0 3.57 1.07 (385) 100.0

25~29세 4.4 11.1 27.6 33.6 23.3 3.60 1.09 (387) 100.0

30~34세 7.9 14.3 26.8 35.0 16.0 3.37 1.15 (406) 100.0

35~39세 9.4 17.1 28.1 29.5 15.9 3.25 1.19 (491) 100.0

40~44세 9.1 20.3 26.5 26.9 17.2 3.23 1.21 (464) 100.0

45~49세 10.1 17.7 28.3 30.0 13.9 3.20 1.18 (367) 100.0

지역

 23.461*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8.5 15.7 26.1 29.2 20.5 3.38 1.21 (824) 100.0

중도시(인구 20,000~100,000) 8.2 19.2 26.9 30.4 15.3 3.25 1.17 (621) 100.0

소도시(인구 5,000~20,000) 6.5 13.4 29.3 34.8 16.1 3.41 1.11 (584) 100.0

농촌(인구 5,000 미만) 5.9 15.5 26.1 34.8 17.6 3.43 1.13 (471) 100.0

교육

 42.455***

중등교육 이수 이하 9.7 16.1 27.9 28.6 17.7 3.29 1.21 (609) 100.0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5.1 13.7 26.2 35.5 19.5 3.51 1.10 (591) 100.0

직업교육 수료 10.2 17.9 27.9 30.7 13.3 3.19 1.18 (675) 100.0

학사 학위 취득 이상 4.6 15.8 26.1 33.0 20.5 3.49 1.12 (625) 100.0

혼인
상태

 53.616***

미혼 10.2 19.6 26.2 27.3 16.7 3.21 1.23 (684) 100.0

동거/사실혼 6.0 12.2 28.1 34.8 19.0 3.49 1.11 (969) 100.0

법률혼 5.8 16.0 27.5 33.6 17.0 3.40 1.12 (723) 100.0

이혼/별거/사별 13.7 25.0 21.0 24.2 16.1 3.04 1.30 (124) 100.0

자녀 
여부

 3.773

자녀 있음 6.9 15.2 26.6 33.1 18.3 3.41 1.15 (1,205) 100.0

자녀 없음 8.0 16.7 27.5 30.7 17.1 3.32 1.17 (1,295) 100.0

취업 
여부

 64.597***

취업 6.0 14.6 27.4 33.1 19.0 3.45 1.13 (2,033) 100.0

비취업 14.1 22.1 25.5 26.8 11.6 3.00 1.23 (467) 100.0

가구
소득

 122.776***

2,000유로 미만 13.3 22.4 29.7 22.7 11.9 2.97 1.21 (630) 100.0

2,000~3,000유로 미만 6.9 15.0 24.8 35.0 18.3 3.43 1.15 (612) 100.0

3,000~4,000유로 미만 5.6 15.5 30.3 32.1 16.4 3.38 1.10 (535) 100.0

4,000유로 이상 4.3 11.5 24.2 37.1 23.0 3.63 1.09 (723) 100.0

〈표 4-2-16〉 부모님 세대 대비 현재의 생활 수준 변화
(단위: %, 점, 명)



제4장 국민인식조사 241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4) 훨씬 나빠졌다(1점)~훨씬 좋아졌다(5점)로 리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부모 세대 대비 현재의 생활 수준 변화가 좋아졌다고 인식함을 의미함.

다음으로 현재 생활 수준 대비 자녀의 생활 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훨씬 나빠질 것이다”와 “약간 나빠질 것이다”의 비율이 독
일은 26.2%, 한국은 28.9%으로 한국에서 조금 더 생활 수준 변화에 부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 3.19점, 한국 3.16점
으로 현재 생활 수준 대비 자녀 생활 수준의 변화에 대해 독일이 한국에 
비해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현재 생활 수준 대비 자녀의 생활 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을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3.29점)이 여성(3.09점)보다 자녀 세대에 생활 
수준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생활 
수준 변화에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 
지역(3.04)보다 대도시 지역(3.27점)일 경우, 직업교육 수료자(3.01점)보
다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이상인 자인 경우(3.27점)에 자녀 세대의 생
활 수준 변화를 더 좋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동거/사실혼(3.37점)과 법률혼(3.11점)인 경우에 이혼/별거/사별(2.98
점)이나 미혼(3.05점)인 경우보다 생활 수준 변화에 더 긍정적이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3.27점)가 없는 경우(3.11점)보다 자녀의 생활 수준 변

구  분
훨씬
나빠 
졌다

약간
나빠 
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약간
좋아 
졌다

훨씬 
좋아 
졌다

평균 SD
합계

사례 수 비율

가구 
유형

   46.341***

  무자녀 미혼 9.4 18.2 26.5 28.0 17.9 3.27 1.22 (593) 100.0

  유자녀 미혼 15.4 28.6 24.2 23.1 8.8 2.81 1.21 (91) 100.0

  무자녀 기혼1) 6.8 15.4 28.3 33.0 16.4 3.37 1.13 (702)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5.2 13.2 25.5 35.0 21.1 3.54 1.12 (560)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7.2 15.0 28.0 32.9 17.0 3.37 1.14 (55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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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3.21점)인 
경우 비취업자(3.11점)보다 자녀의 생활 수준이 더 좋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으며, 2,000유로 미만인 가구(3.06점)보다 4,000유로 이상인 가구
(3.30점)에서 현재 대비 미래 세대의 생활 수준 변화를 낙관적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미혼인 가구보다 기혼인 가구에서 자녀 세
대의 생활 수준이 더 좋아질 것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활 수준 대비 자녀 생활 수준의 변화는 성별(p<0.001), 연령대
별(p<0.001), 지역별(p<0.001), 교육수준별(p<0.001), 혼인상태별(p<0.
001), 자녀 여부(p<0.001), 취업 여부(p<0.05), 가구소득별(p<0.001), 
가구 유형별(p<0.001)로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구  분
훨씬

나빠질 
것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약간
좋아질 
것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평균 SD
합계

사례 수 비율

독일 7.5 18.7 34.2 26.6 13.0 3.19 1.11 (2,500) 100.0

한국 11.5 17.4 28.8 28.2 14.1 3.16 1.21 (2,500) 100.0

성별
 21.690***

남자 6.4 17.3 32.7 28.3 15.2 3.29 1.11 (1,280) 100.0

여자 8.6 20.2 35.8 24.8 10.6 3.09 1.10 (1,220) 100.0

연령

 91.777***

20~24세 3.6 12.7 33.2 30.1 20.3 3.51 1.06 (385) 100.0

25~29세 4.9 15.0 31.3 32.3 16.5 3.41 1.08 (387) 100.0

30~34세 6.2 20.4 30.8 29.1 13.5 3.23 1.11 (406) 100.0

35~39세 8.6 20.2 35.2 26.3 9.8 3.09 1.09 (491) 100.0

40~44세 11.2 20.7 36.2 21.8 10.1 2.99 1.13 (464) 100.0

45~49세 9.5 22.6 38.4 20.7 8.7 2.96 1.08 (367) 100.0

지역

 35.897***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6.8 19.4 30.6 26.2 17.0 3.27 1.16 (824) 100.0

중도시(인구 20,000~100,000) 8.1 14.8 36.2 28.5 12.4 3.22 1.10 (621) 100.0

소도시(인구 5,000~20,000) 7.4 18.5 37.0 25.7 11.5 3.15 1.08 (584) 100.0

농촌(인구 5,000 미만) 8.1 22.9 34.6 25.9 8.5 3.04 1.07 (471) 100.0

〈표 4-2-17〉 본인 대비 자녀들의 생활 수준 변화(예상)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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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4) 훨씬 나빠질 것이다(1점)~훨씬 좋아질 것이다(5점)로 리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 대비 자녀 생활 수준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인식함을 의미함.

구  분
훨씬

나빠질 
것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약간
좋아질 
것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평균 SD
합계

사례 수 비율

교육

 48.206***

중등교육 이수 이하 9.7 16.6 31.9 25.6 16.3 3.22 1.19 (609) 100.0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6.8 18.3 30.6 29.4 14.9 3.27 1.13 (591) 100.0

직업교육 수료 9.0 22.1 36.0 24.4 8.4 3.01 1.08 (675) 100.0

학사 학위 취득 이상 4.3 17.6 38.1 27.2 12.8 3.27 1.03 (625) 100.0

혼인
상태

 59.535***

미혼 9.6 21.5 35.7 20.3 12.9 3.05 1.15 (684) 100.0

동거/사실혼 5.7 15.1 31.8 32.0 15.5 3.37 1.09 (969) 100.0

법률혼 6.9 20.7 36.4 25.9 10.1 3.11 1.07 (723) 100.0

이혼/별거/사별 12.9 20.2 33.1 23.4 10.5 2.98 1.18 (124) 100.0

자녀 
여부

 23.698***

자녀 있음 6.1 17.3 32.9 30.6 13.1 3.27 1.08 (1,205) 100.0

자녀 없음 8.7 20.1 35.5 22.9 12.8 3.11 1.13 (1,295) 100.0

취업 
여부

 11.139*

취업 6.7 18.9 34.2 27.3 12.9 3.21 1.10 (2,033) 100.0

비취업 10.9 17.8 34.3 23.8 13.3 3.11 1.17 (467) 100.0

가구
소득

 37.035***

2,000유로 미만 11.9 19.4 31.3 25.6 11.9 3.06 1.18 (630) 100.0

2,000~3,000유로 미만 6.4 20.9 31.9 27.8 13.1 3.20 1.11 (612) 100.0

3,000~4,000유로 미만 7.3 18.1 37.0 25.8 11.8 3.17 1.08 (535) 100.0

4,000유로 이상 4.7 16.7 36.8 27.1 14.7 3.30 1.06 (723) 100.0

가구 
유형

 44.095***

무자녀 미혼 9.3 22.1 35.8 19.6 13.3 3.06 1.15 (593) 100.0

유자녀 미혼 12.1 17.6 35.2 25.3 9.9 3.03 1.15 (91) 100.0

무자녀 기혼1) 8.3 18.4 35.3 25.6 12.4 3.16 1.12 (702)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4.8 17.5 30.5 31.8 15.4 3.35 1.08 (560)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6.5 17.0 34.8 30.3 11.4 3.23 1.07 (55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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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

가.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현재 인구정책 중 “임신, 출산 지원(의료보험 등)”, “출산 시 수당이나 
물품 지급(출산장려금, 출산용품 지원 등)”,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어
린이집 지원(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등)”, “자녀에 대한 수당(아동수
당, 가족수당 등)”, “세금을 통한 지원(세금 경감)”, “다자녀 가구 추가 지
원”,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 총 8가지 정책에 대해 1점(전혀 모른
다)~5점(매우 잘 안다)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인지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독일과 한국의 인구정책 인지 정도에 대해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독
일이 한국보다 각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를 알아본 결과, “임신 출산 지원” 정
책의 경우 독일 3.48점, 한국 2.88점, “출산 시 수당이나 물품 지급”의 경
우 3.01점, 2.95점,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독일 3.85점, 한국 3.12점, 
“어린이집 지원” 독일 3.37점, 2.89점, “자녀에 대한 수당” 독일 3.91점, 
한국 3.00점, “세금을 통한 지원” 독일 3.34점, 한국 2.65점, “다자녀 가
구 추가 지원” 독일 3.07점, 한국 2.91점,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 
독일 2.67점, 한국 2.37점으로 나타났다.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에서 독일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우선 “임
신, 출산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3.55점)이 남성(3.40점)보다 인지 정도
가 높았으며, 다른 혼인상태보다 법률혼이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3.71점)가 없는 경우(3.26점)보다 
임신,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 인지 정도가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
록 해당 정책에 대해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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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대해 성별(p<0.01), 혼인상태별(p<0.001), 자녀 여부(p<0.001), 
가구소득별(p<0.001), 가구 유형별(p<0.001)로 인지 정도 차이가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시 수당이나 물품 지급”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대도시일 경우, 중
등교육 이수 이하인 경우, 동거/사실혼일 경우,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 정
책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p<0.01), 교육수
준별(p<0.001), 혼인상태별(p<0.001), 자녀 여부(p<0.001), 혼인상태별
(p<0.001)로 인지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출산 및 육
아휴직제도”의 경우 여성(3.92점)이 남성(3.85점)보다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정책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학사학위 취득 이상인 경우, 법률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
우, 취업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4,000유로 이상인 경우에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에 대해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p<0.01), 연
령대별(p<0.05), 교육수준별(p<0.001), 혼인상태별(p<0.001), 자녀 여
부(p<0.001), 취업 여부(p<0.05), 가구소득별(p<0.001), 가구 유형별
(p<0.001)로 출산 및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지원” 관련 정책의 경우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이상인 경
우, 동거/사실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3,000~4,000유로인 경우에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았으며, 
“자녀에 대한 수당”은 여성인 경우, 대도시인 경우, 학사 학위 취득 이상
인 경우, 법률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4,000유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정책에 대해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어린이집 지원”은 교육수준별(p<0.05), 혼인상태별(p<0.01), 
자녀 여부(p<0.001), 취업 여부(p<0.01), 가구소득별(p<0.01), 가구 유
형별(p<0.001)로 인지 정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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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성별(p<0.001), 지역별(p<0.01), 교육수준별(p<0.01), 혼인상태
별(p<0.001), 자녀 여부(p<0.001), 가구소득별(p<0.01), 가구 유형별
(p<0.001)로 인지 정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세금을 통한 지원”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도시일수록, 가구소득
이 높을수록 해당 정책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인 경우, 학사학위 취득 이상인 경우와 법률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자인 경우에 “세금을 통한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의 경우는 남성인 경우, 학사학
위 취득 이상인 경우, 동거/사실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3,000~4,000유로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정책에 인지 정
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세금을 통한 지원”의 경우 성별(p<0.001), 
연령대별(p<0.001), 지역별(p<0.05), 교육수준별(p<0.001), 혼인상태별
(p<0.001), 자녀 여부(p<0.001), 취업 여부(p<0.001), 가구소득별
(p<0.001), 가구 유형별(p<0.001)로 인지 정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은 성별(p<0.01), 교육수준별
(p<0.001), 혼인상태별(p<0.001), 자녀 여부(p<0.001), 취업 여부
(p<0.05), 가구소득별(p<0.01), 가구 유형별(p<0.001)로 인지 정도 차이
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도시일수록 해당 정책의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인 경우, 중등교육 이수 이하인 경우, 법률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자인 경우에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은 성별(p<0.001), 연령대
별(p<0.001), 지역별(p<0.01), 교육수준별(p<0.001), 혼인상태별
(p<0.001), 자녀 여부(p<0.001), 취업 여부(p<0.001), 가구 유형별
(p<0.001)로 인지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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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장에서의 가족, 인구 일･가정 양립 정책 활용 가능성

가족, 인구, 일･가정 양립 정책들 중 직장 생활과 관련 있는 정책에 대
한 활용 가능성 분석 결과는 <표 4-2-19>와 같다. 가족, 인구, 일 가정 양
립 정책은 “여성의 육아휴직”, “남성의 육아휴직”, “유연근로제”, “출산휴
가”, “가족돌봄휴가” 총 5개로 구성하였으며, 1점(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
능함)~5점(전혀 활용하지 못함)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결과는 점수
가 높을수록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1점(전혀 활용하지 
못함)~5점(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으로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가족, 인구, 일･가정 양립 정책을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독
일이 한국보다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
의 육아휴직”은 독일 3.52점, 한국 2.83점, “남성의 육아휴직”은 독일 
3.09점, 한국 2.15점으로 독일이 한국에 비해 여성과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로제”의 경우 독일 
2.98점, 한국 2.33점, “출산휴가”는 독일 3.59점, 한국 3.06점, “가족돌
봄휴가”는 독일 2.90점, 한국 2.27점으로 독일이 한국보다 직장에서의 
정책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직장에서의 가족, 인구, 일･가정 양립 정책 활용 가능성을 세부
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육아휴직”은 여성인 경우, 35~39세인 경우, 
중도시인 경우, 직업교육 수료인 경우에 직장에서 해당 정책의 활용 가능
성이 높았으며, 동거/사실혼인 경우 다른 혼인상태에 비해 여성 육아휴직
이 직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육아휴직”
은 여성인 경우, 35~39세인 경우, 농촌인 경우 해당 정책이 직장에서 어
느 정도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여성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동거/
사실혼인 경우 다른 혼인상태에 비해 남성 육아휴직이 직장에서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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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낮았다. 성별(p<0.001), 연령대별(p<0.01), 지역별(p<0.001), 
교육수준별(p<0.001), 혼인상태별(p<0.001), 가구 유형별(p<0.001)로 
여성 육아휴직의 직장 활용 가능성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남성 육아휴
직의 경우 성별(p<0.001), 연령대별(p<0.01), 혼인상태별(p<0.001)로 
해당 정책의 직장에서 활용 가능성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유연근로제”는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취업자인 경우에 직장
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았으며, “출산휴가”는 여성인 경우, 연령이 40~44
세인 경우, 농촌 지역인 경우, 직업교육 수료인 경우, 법률혼인 경우 해당 
정책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p<0.001), 자녀 
여부(p<0.05), 취업 여부(p<0.05), 가구 유형별(p<0.05)로 유연근로제의 
직장 활용 가능성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성별(p<0.001), 연령대별
(p<0.001), 지역별(p<0.05), 교육수준별(p<0.001), 혼인상태별
(p<0.001), 가구 유형별(p<0.001)로 출산휴가 정책의 직장에서 활용 가
능성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휴
가”의 경우 여성인 경우와 미혼인 경우 해당 정책 활용 가능성이 높았으
며, 성별(p<0.001), 혼인상태별(p<0.05)로 가족돌봄휴가를 직장에서 활
용할 가능성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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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의 투입 방향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의 투입 방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4-2-20>과 같다. 독일(41.0%)과 한국(51.7%) 모두 “관련 예산을 대
폭 늘려야 한다”에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관련 
예산을 조금 늘려야 한다”는 독일 31.8%, 한국 27.6%, “관련 예산을 현
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의 경우 독일 21.8%, 한국 15.3%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 방향에 대해 유사한 경향을 보
였다.

독일의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의 투입 방향에 대해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여성(43.6%)의 경우 남성(38.4%)보다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p<0.05).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더 높았으며, 그 차이 또한 유의미하였다
(p<0.001). 중등교육 이수 이하(42.7%)와 직업교육 수료(45.6%)의 경우
도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38.4%)과 학사 학위 취득 이상(36.6%)인 경
우보다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으며, 혼인상태가 이혼/별거/사별인 경우에 다른 혼인상태보다 정부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
우(48.6%), 없는 경우(33.8%)보다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의 예산 
투입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p<0.05), 혼인상태별(p<0.001), 자녀 여부(p<0.001), 가구 유형별
(p<0.001)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 방향의 차이가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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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을 
조금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관련 
예산을 
조금 

줄여야 
한다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

합계

독일 41.0 31.8 21.8 3.5 2.0 (2,500) 100.0

한국 51.7 27.6 15.3 3.2 2.2 (2,500) 100.0

성별

 11.042*

남자 38.4 32.4 23.8 3.8 1.6 (1,280) 100.0

여자 43.6 31.2 19.7 3.2 2.3 (1,220) 100.0

연령

 59.646***

20~24세 32.5 36.4 23.6 6.0 1.6 (385) 100.0

25~29세 36.2 38.5 19.1 5.2 1.0 (387) 100.0

30~34세 45.3 32.5 17.7 2.7 1.7 (406) 100.0

35~39세 42.2 31.8 21.0 3.3 1.8 (491) 100.0

40~44세 44.0 27.2 23.5 2.2 3.2 (464) 100.0

45~49세 44.7 25.3 25.9 1.9 2.2 (367) 100.0

지역

 17.426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38.7 33.5 22.5 3.3 2.1 (824) 100.0

중도시(인구 20,000~100,000) 41.7 28.8 24.5 3.1 1.9 (621) 100.0

소도시(인구 5,000~20,000) 39.4 34.9 20.7 3.4 1.5 (584) 100.0

농촌(인구 5,000 미만) 45.9 29.1 18.3 4.5 2.3 (471) 100.0

교육

 25.192*

중등교육 이수 이하 42.7 29.6 21.0 4.8 2.0 (609) 100.0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38.4 32.7 24.4 2.7 1.9 (591) 100.0

직업교육 수료 45.6 28.6 21.5 2.5 1.8 (675) 100.0

학사 학위 취득 이상 36.6 36.8 20.3 4.0 2.2 (625) 100.0

혼인
상태

 62.372***

미혼 38.0 31.3 24.7 3.1 2.9 (684) 100.0

동거/사실혼 35.3 34.0 23.9 5.2 1.7 (969) 100.0

법률혼 49.7 30.3 17.0 1.7 1.4 (723) 100.0

이혼/별거/사별 50.8 27.4 16.1 3.2 2.4 (124) 100.0

자녀 
여부

 79.495***

자녀 있음 48.6 31.0 16.9 2.6 0.8 (1,205) 100.0

자녀 없음 33.8 32.6 26.3 4.3 3.0 (1,295) 100.0

취업 
여부

 5.275

취업 40.2 32.7 21.8 3.3 2.0 (2,033) 100.0

비취업 44.3 28.1 21.4 4.3 1.9 (467) 100.0

〈표 4-2-20〉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의 투입 방향
(단위: %, 명)



256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6. 소결

독일 20~49세 국민 2,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는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해 차
례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한국 국민 2,500명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독일인은 결혼할 생각이 
있는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46.5%로 한국인보다 낮지만, 향후 출산 
의향은 38.6%로 한국보다 높았다. 독일의 경우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가 
2.35명(한국: 1.74), 적정 자녀 수는 1.99명(한국: 1.58)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계획에서 주요 고려 요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을 가장 중요

구  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을 
조금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관련 
예산을 
조금 

줄여야 
한다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

합계

가구
소득

 18.748

2,000유로 미만 41.6 30.5 21.9 3.7 2.4 (630) 100.0

2,000~3,000유로 미만 37.9 31.0 24.7 4.7 1.6 (612) 100.0

3,000~4,000유로 미만 41.1 31.8 23.4 2.4 1.3 (535) 100.0

4,000유로 이상 42.9 33.7 18.0 3.0 2.4 (723) 100.0

가구 
유형

 97.953***

무자녀 미혼 36.3 31.2 26.5 3.0 3.0 (593) 100.0

유자녀 미혼 49.5 31.9 13.2 3.3 2.2 (91) 100.0

무자녀 기혼1) 31.8 33.8 26.1 5.4 3.0 (702)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45.9 31.4 18.2 3.9 0.5 (560)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51.3 30.5 16.2 1.1 0.9 (55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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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제적 여건’은 보기 문항 중 네 번째로 고려되었다.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서는 성별에 따라 실제 가사 분담 비율과 적
절한 가사 분담 비율에 대한 인식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사 분
담과 육아 분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분담 비율이 낮았다. 남성은 실제 
육아 분담 비율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담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신
의 기여가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일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한 어려움 정도가 2.64점, 한국은 3.54점으로 독일
이 한국에 비해 어려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인구 변화, 출산율 감소에 대한 입
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인은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라는 의견
에 동의 정도가 2.78점(5점 만점)으로 한국(1.86)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
였다. 또한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에 
대해서는 3.64점(한국: 4.01점)으로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한편 독일
에서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견
에 동의하는 정도가 2.66점(5점 만점)으로 한국(1.9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일과 한국을 대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에 독일은 2.81점, 한국
은 2.35점으로 독일이 한국에 비해 공정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먼저 출산지원, 육아지원, 세제지원 
등 8개 영역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독일인은 ‘지역 인
구 균형을 위한 정책’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3점 이상
(5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가족, 인구, 일･가정 양립 
정책을 직장에서 활용할 가능성은 독일이 한국보다 대체로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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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가능성은 독일이 3.09점(5점 만점)
으로 한국(2.15점)보다 높았다. 

실제로 독일은 한국보다 결혼에 대한 의사는 적으나, 자녀 계획에는 더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육아 분담에서는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실제 남성의 가사 및 육아 분담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
고 있다. 독일은 일과 가사 및 육아 양립의 어려움이 한국보다 낮은 수준
이다. 인구 변화와 대한 인식은 현재 출산율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한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독일인은 한국인보다 출산
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
았다. 출산율 감소가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독일인과 한국인 모두 동의 수준이 높은 것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
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동의 수준, 인지도가 모두 한국보
다 높다. 독일인은 한국인보다 사회가 공정하다고 보고 있으나, 큰 소득 
격차, 부의 쏠림 현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
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임신 출산 지원,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보육료 지원 등에 대한 인지도는 독일인이 한국인보다 높았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기본 조건 또한 한국보다 더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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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요약

  1. 독일의 인구 현황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보다 저출산 현상과 인구 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국가이다. 특히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현상이 본격화한 1970년대 이
래 2000년대 초반까지 출산율이 유럽 최저 수준에 머무르다가, 점진적인 
회복단계를 거쳐 현재는 유럽 국가에서 중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시점은 통독 이후 구동독 지역의 출산율 저하가 두
드러졌던 1994년(합계출산율 1.24명)이며, 2010년 이후 꾸준하게 회복
하여 2016년 1.5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
지하다가 최근 3년간 다시 감소하였다. 

출산율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구동독 지역보다 서독 
지역의 출산율이 높고, 특히 남부 지역이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은 농촌 지역, 교외 지역보다 출산율이 낮
았다. 또한 이전 세대보다 1970년대생을 중심으로 특히 서독 지역에서 
고학력 여성 중 자녀가 없는 비율이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며, 이는 가족
정책의 성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한편, 독일 내 외국 여성과 독일 여성의 
출산 경향을 비교하면, 외국 국적 여성은 독일 여성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출산 연령도 훨씬 어린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는 ‘15차 조정된 인구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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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를 예상했으
나, 최근 10년간 순 이민이 추정치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2070년까지 인
구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노년부양비의 증가는 주
로 순 이민 증가로 인해 완화될 것이다.

지역별 인구 격차는 지난 30년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독은 전
반적으로 인구 감소가 나타난 반면, 서독 지역은 인구 증가가 나타난 지
역이 대부분이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15차 조정된 
인구 추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2070년까
지 대부분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구전략

‘인구적 적응유연성(Demografieresilienz)’ 제고를 목표로 추진된 독
일 인구전략은 2012년부터 5년여간 진행된 국가 프로젝트이다. 2011년
에 독일 연방 내무부의 주도하에 인구통계학적 상황과 중장기적 결과에 
따른 미래 발전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2년에 
“모든 연령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의 포괄적인 인구전략이 발표되었다.  
인구전략은 기존 인구학적 측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기업문화, 행정체
계까지 인구구조 변화에 최적화시키는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9개의 주
제로 분류된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상향식 대화 프로세스를 특징으로 하
는 인구전략은 정부, 주정부, 지자체는 물론 경제,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각층의 전문가와 정책 이해관계 집단을 포함하는 대화 프로세스로 진
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청(소)년’, ’지역’, ‘외국인 인력’을 주제
로 하는 실무분과의 논의 진행 과정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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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구정책

가. 가족정책

1990년대 중반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확산은 전
통적인 가족 모델에 바탕을 둔 가족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이에 2000년대 초 비판적 성찰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이라는 새로
운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07년에는 부모수당
(Elterngeld), 이후 부모수당플러스(ElterngeldPlus), 파트너십보너스
(Partnerschaftsbonus)를 도입하는 등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부
모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었다. 일련의 변화에는 부부
간 파트너십에 기반한 정책 변화, 특히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이는 실제 남성 부모수당 수급 비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 정책적 변화가 두드러지는 영역은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와 ‘아동기
본보장’의 정책화로 볼 수 있다. 인프라 확장에서 더 나아가 아동 돌봄 서비
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독일 정부는 모
든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적절한 성장
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주고자 ‘아동기본보장(Kindergrundsicherung)’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전일제 학교 정책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은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역할이 기대되
므로, 앞으로 초등교육 또한 가족정책 영역에서도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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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정책

독일에서는 여러 지역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탈산업화와 
동독 기업 해체에 따른 이주의 결과로, 동독 지자체의 일시적 전환 과정
으로 여겨졌던 지역 격차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함부르크
와 베를린 같은 대도시가 성장하는 반면, 주변 농촌 지역은 빠르게 축소
되고 고령화되고 있다(Kersten, Neu, Vogel, 2019). 지역 격차와 관련
하여 통독 직후에는 동서 격차 외에 언급조차 어려웠지만, 아직 동서 차
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책적으로 연방주 내 지역별 차이에 더 큰 정책
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모든 농촌 및 도시 지역의 생활 조건과 근로 조건의 동등성을 지원하고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높은 삶의 질과 좋은 고용 및 환경 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연방정부에서 선언한 중요한 목표이다. 인구정책은 연방정부의 향
토정책(Heimatpolitik)과 동등한 생활 조건 정책(Politik der 
Gleichwertigen Lebensverhältnisse)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므로, 
2020년의 향토보고서(Heimatbericht)와 2021년 동등한 생활 조건 정
책의 중간 검토(Zwischenbilanz zur Politik für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에서 인구학적 변화와 그에 따른 도전 과제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주요하게 다루어졌다(BMI, n.d.b).

최근에는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 진행되는 여러 부처의 사업을 새로 도
입한 GFS 시스템 아래로 위치시켜 정책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지역 경제개발 정책으로 활용되었던 GRW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여 주민
의 생활필수서비스, 주민참여, 주민의 삶의 질에도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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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민정책

독일 사회에서는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숙련인력 부족 문
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이민정책의 대대적 전
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2010년대 들어서야 인정하게 되었고, 이후 
독일은 본격적으로 숙련인력에게 매력적인 국가로 전환시키기 위해 다양
한 정책적 수단을 개발하였다. 대표적으로, 이주와 정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격 인정 조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
록 이민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였다. 2020년 도입된 숙련인력이민법은 숙
련인력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했던 요소들을 제거하고 관
료주의를 완화한 조치로, 특히 제3국 출신 숙련 노동자의 노동 이주 권리
를 확대하였다.

독일은 이민자의 입국과 체류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환
영문화(Willkommenskultur)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민자가 독일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여전히 이주 배경을 가진 인구와 
독일인 사이에는 직업 및 산업 분포에 차이가 있고, 자녀 세대에서도 대
학진학률, 취업률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통합정
책을 유지하고자 한다. 

한편, 난민의 인도적 수용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데, 이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이 크게 작
용했다. 또한 독일은 난민 수용을 통해 장기적으로 독일의 부족한 노동력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 지원사
업을 통해 난민들이 어학 능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전문기술
을 쌓아서 독일에 정착할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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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민인식조사

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향후 결혼 및 출산 의향을 살펴보면, 독일인은 결혼할 생각이 있는 비
율이 46.5%로 한국인(52.9%)보다 낮지만, 향후 출산 의향은 독일
(38.6%)이 한국(31.2%)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혼 의향과 관련하여, 독일
인은 ‘생각해본 적 없다’는 비율이 15.5%인 데 반해 한국인은 5.4%였고, 
대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율은 한국인이 17.6%로 독일인
(12.2%)보다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출산 의향에서도 비슷하게 나
타나, 독일인은 ‘생각해본 적 없다’는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반면, 한국인
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독일인보다 높았다.

독일의 경우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는 2.35명, 적정 자녀 수는 1.99명
이며, 한국은 계획 자녀 수 1.74명, 적정 자녀 수 1.58명으로 독일이 한
국보다 계획과 적정 자녀 수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한 고려 요인은 본인의 건강(4.34점)과 배우자
의 건강(4.34점)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은 주거 여건(4.15점), 가정의 경
제적 여건(4.10점)이었다. 한국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여건(4.56점)과 배
우자의 건강(4.56점)이 중요한 요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본인의 
건강(4.54점), 주거 여건(4.37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나.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독일은 한국보다 실제와 적절 가사 분담에서 본인이 분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독일인의 실제 및 적절 가사 분담에 대한 인
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49.93%)보다 여성(67.72%)이 실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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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분담 비율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적절 가사 분담 또한 남성
(50.95%)보다 여성(58.47%)에서 본인의 가사 분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분담 비율과 동일하게 독일이 한국보다 본인의 실제와 적절 육아 
분담 비율이 더 높았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실제 육아 분담 비율에서 
남성(46.77%)의 경우 여성(69.01%)보다 본인 분담 비율이 낮았으며, 적
절한 육아 분담 비율에서도 남성(50.29%)이 여성(60.69%)보다 본인 분
담 비율이 낮았다. 다만 남성의 경우 실제 육아 분담 비율보다 적절 육아 
분담 비율에서 본인 분담 비율이 높았다. 이로써 파트너･배우자 분담보다 
본인의 육아 분담 비율이 실제보다는 더 높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 시 어려움 정도(5점 만점: 1점(전혀 어렵지 않
다)~5점(매우 어렵다))는 독일은 일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한 어려움 정
도가 2.64점, 한국은 3.54점으로 독일이 한국에 비해 어려움을 낮은 수
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 변화 의견에 대한 독일과 한국의 동의 수준을 비교하면, “최근 출
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에 대해 독일의 동의 수준이 더 높았다. 독일에 
비해 한국에서 출산율 감소가 본인의 삶과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
향력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수준이 더 높았다.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독일 2.66
점, 한국 1.94점으로 독일에서 한국보다 출산율 대응을 위한 정부의 노력
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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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합계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사례 수 비율

독일 2.78 1.01 2.98 1.11 3.64 1.03 2.66 1.11 (2,500) 100.0

한국 1.86 0.98 3.07 1.15 4.01 1.02 1.94 1.01 (2,500) 100.0

<표 5-1-1> 독일-한국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 비교
(단위: 점, 명, %)

사회 구조 유형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독일과 한국 모두 피라
미드형의 사회 구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독일에 비해 한국에서 
상위계층이 하위계층보다 많은 사회 구조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조사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정
한 사회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 수준은 독일은 2.81점, 한국은 2.35
점으로 독일이 한국에 비해 공정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에 독일 3.73점, 한국 4.04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에 독일 
3.93점, 한국 4.19점으로 한국이 독일에 비해 소득 불평등이라는 사회 
문제에 동의 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에 대해 한국이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

임신, 출산 지원, 육아지원 등 총 8개 항목의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를 분석한 결과, 독일이 한국보다 각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의 경우 독일 3.48
점, 한국 2.88점, “출산 시 수당이나 물품 지급”의 경우 독일 3.01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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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2.95점,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는 독일 3.85점, 한국 3.12점, “어린
이집 지원”은 독일 3.37점, 한국 2.89점, “자녀에 대한 수당”은 독일 
3.91점, 한국 3.00점, “세금을 통한 지원”은 독일 3.34점, 한국 2.65점,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은 독일 3.07점, 한국 2.91점, “지역 인구 균형
을 위한 정책”은 독일 2.67점, 한국 2.37점으로 나타났다.

구  분
임신, 출산

지원 

출산 시  
수당이나 
물품 지급

출산 및 
육아휴직제

도

어린이집 
지원

자녀에 대한 
수당

세금을 통한 
지원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
합계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사례 수 비율

독일 3.48 1.05 3.01 1.13 3.85 0.99 3.37 1.05 3.91 0.98 3.34 1.09 3.07 1.11 2.67 1.24 (2,500) 100.0

한국 2.88 0.89 2.95 0.93 3.12 0.89 2.89 0.94 3.00 0.98 2.65 0.94 2.91 0.97 2.37 0.98 (2,500) 100.0

<표 5-1-2> 독일-한국 인구정책 인지도 비교

(단위: 점, 명, %)

가족, 인구, 일･가정 양립 정책의 직장에서 활용 가능성은 독일이 한국
보다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육아
휴직”은 독일 3.52점, 한국 2.83점, “남성의 육아휴직”은 독일 3.09점, 
한국 2.15점으로 독일이 한국에 비해 여성과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로제”의 경우 독일 2.98점, 
한국 2.33점, “출산휴가”는 독일 3.59점, 한국 3.06점, “가족돌봄휴가”
는 독일 2.90점, 한국 2.27점으로 독일이 한국보다 직장에서의 정책 활
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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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여성의 

육아휴직
남성의 

육아휴직
유연근로제 출산휴가

가족돌봄
휴가

합계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사례 수 비율

독일 3.52 1.30 3.09 1.22 2.98 1.14 3.59 1.33 2.90 1.24 (2,500) 100.0

한국 2.83 1.05 2.15 0.96 2.33 1.00 3.06 1.13 2.27 1.05 (2,500) 100.0

<표 5-1-3> 독일-한국 가족, 인구 일･가정 양립 정책의 직장에서 활용 가능성 비교

(단위: 점, 명, %)

마지막으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 방향은 독일
(41.0%)과 한국(51.7%) 모두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관련 예산을 조금 늘려야 
한다”는 독일 31.8%, 한국 27.6%, “관련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의 경우 독일 21.8%, 한국 15.3%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
한 정부 예산 투입 방향에 대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제2절 정책 제언 및 시사점

인구구조의 변화는 개별 정책 영역을 넘어 가족과 사회, 정치 영역 전
반을 아우르는 과제를 제시한다. 독일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혼인 및 출산 연령이 증가하며,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외국인
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를 경험했고, 또한 사회 전반의 다양성이 증대되었
다.  독일은 한국보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를 앞서 경험하였고, 유럽 최
저 출산율을 기록한 이후 중위 수준까지 회복한 경험이 있다. 본 연구에
서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독일인은 한국인보다 더 높은 출산 의사
를 보였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독일 인구전략과 인구정책의 
국내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정책의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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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인식되어 온 가족정책과 함께 독일 사회가 새롭게 인구정책의 일
환으로 주목하는 지역정책과 이민정책을 함께 다루었다. 

독일 인구전략은 인구 변화를 수동적으로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
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변화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인식하
고, 사회가 가진 잠재력과 자원을 활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번번이 무산되
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구학자 Herwig Birg은 인구 문제에 대해 공개
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독일 사회에서 “터부 그 이상”(mehr als ein 
Tabu)이라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언급했다(Knauss, 2015.3.5). 통독 
이후에 사회 시스템 재정비 차원에서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정책적 개입 지점임은 분명했으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
임을 고려하여 독일은 10년이 넘는 준비기간을 거치며 신중하게 정책 방
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합의된 인구전략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 대신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해야 한
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함과 동시에 사회의 여러 주요 영역의 재구조
화를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또한 공동체 간 협력, 기업, 공공 부
문 및 기관 간의 협력, 지식 관리 및 교육의 혁신을 장려하고, 촉구했다
(König, 2016). 

인구전략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먼저 인구정책을 전방위적 과제
로 이해하고, 인구정책은 개별 정책적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
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의견수렴 방식 또한 의미가 있다. 인구
전략은 주제별 실무분과를 구성하고, 사회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
을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다양한 공론의 장을 통해 논의하였다. 개별 실무
분과를 통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제의 방향성, 접근 방식 모두 참여자
가 직접 결정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가장 적절하고 수용도 높은 정책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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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분과를 예로 들면, 가족의 파트너
십 강화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역할, 나아가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또한 청(소)년정책에서는 젊은 세대가 지금 거주하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접근이라는 전제 아
래, 지역 정책, 향토 정책과 연계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
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민정책에서는 우수한 숙련인력 유치를 
위한 홍보와 상담, 환영 문화 등에 개입 지점을 발견하고, 관련 연구를 실
행했으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인구전략의 5년간의 여정은 
독일 인구정책 전반을 재구조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당시 시도되었던 상
향식 의견수렴 방식은 입법과정의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계속해서 활용
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 인구정책의 여러 영역을 살펴본다. 독일의 가족정책은 
‘국가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서는 안 되며, 대신 
다양한 형태의 업무 분담 형태를 가진 가족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선택의 자유 원칙’(BMFSFJ, 2013)이 기본 전제로 적용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독일 가족정책은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 대신 ‘지속 가능한 가
족’이라는 패러다임 아래 부부간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정책 과정에서 가
족 형성, 재생산 활동, 자녀양육에서 부모의 가족 시간을 확보하는 데 중
점을 두었다. 특히 부모의 동등한 돌봄 역할 분담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유인을 제공한 것이 실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증대로 이어질 수 있었
다. 또한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일제 보육 확대, 전일제 학교 
의무화는 현재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에서 참고할 만한 정책이다. 

지역정책은 독일의 지역 격차가 심화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사회의 점
진적인 고령화는 향후 전국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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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받고 있다. 이민자, 난민 또한 대도시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이러한 격
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등한 생활 조건’ 개념은 오랫동안 독일 지역정책에서 핵심적 가치로 
여겨져 왔다. 이 개념에 대한 토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동등한 생
활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과 학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목표와 원칙에 대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정책의 방향성과 핵심 원칙과 개념에 대한 사회적 대화는 정책
이 체계성을 갖추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은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 6개 부처에서 시행 중인 관련 정책
을 GFS 정책 아래 위치시키고, 1969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
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 GRW 정책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 참여 
등 경제적 투자 이외의 요소를 포함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 향후 국
내 정책에서도 일자리 창출, 기반 시설 투자 등 지역 개발뿐만 아니라 생
활필수서비스 인프라 확보 및 서비스 개선과 국가, 기업 및 시민 사회 간
의 새로운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좋은 근로’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에 애착을 가질 기회를 마련하는 노력
이 요구된다. 

한편, 이민정책은 인구정책 영역에서 비교적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
고 정책 효과를 기대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분야이다(Mayer, 2012). 독
일은 유럽 국가의 특성상 한국보다 이민자 비율이 높고 저숙련 노동 분야
에서는 상당 부분 외국인 노동 인력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적 엄격한 정착 기준을 적용하고,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수동적 태도를 가
져왔다. 숙련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우려로 이어지자 오랜 사회
적 논의 끝에 이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단일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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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한국 사회와 닮은 점이 있다. 
독일의 이민정책은 노동력 부족 같은 단기적 문제 해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민자의 장기적 적응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
다. 고숙련 이민자의 유입과 정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근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독일 사회 내에서도 이민정책을 노동 정책으로 전략화
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지만,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
대가 형성되어 있다. 인도주의적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며 장기적 관점에
서 이민자와 가족의 사회통합에 정책적 수단을 활용한다는 점 또한 주목
할 만하다. 한국 사회 또한 노동정책 전략으로 이민정책을 활용하는 사례
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외국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아직 관련 법적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고, 특히 임금, 
근로 조건 등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 필요에 따른 외
국인력 활용 방안뿐만 아니라 이들이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어떤 생활환
경과 문화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에 대한 논의와 대안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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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Policy in Germany

1)Project Head: Joo, Bohye

Amid a growing sense of crisis in South Korea, driven by the 
world’s lowest fertility rate and a rapidly aging population, 
there is mounting pressure to overhaul the nation’s population 
policy. Germany’s experience with a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which preceded South Korea’s, along with its ef-
fort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in response to a national cri-
sis, offers valuable lessons. In the 1990s, Germany had the low-
est fertility rate in Europe, but through significant family policy 
reforms, including expanding childcare facilities and introduc-
ing parental leave, it has emerged as a model for addressing 
low fertility. The “Demographic Strategy,” a national initiative 
launched in 2012, is particularly noteworthy for its for-
ward-looking approach to population change.

This study examines Germany’s population policy to draw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e analysis focuses on three key 
areas: family policy, regional policy, and immigration policy. 
Germany’s family policy centers on the goal of “work-family 
balance.” It prioritizes ensuring parents have sufficient time for 
family formation, childbirth, and child-rearing. Addi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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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incentives have been implemented to encourage 
more male participation in caregiving, aiming to achieve gen-
der-equal sharing of caregiving roles.

Germany’s regional policy, which emphasizes “equal living 
conditions,” is characterized by the development of policy 
strategies and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built on social 
consensus about the policy’s direction. Efforts by various cen-
tral ministries to reduce regional disparities were coordinated 
under one roof, fostering collaboration and creating a platform 
for local residents to voice opinions and actively engage in 
bringing about changes in their communities.

Regarding immigration policy,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Immigration Act for Skilled Workers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and is working to transform 
the country into a more attractive destination for immigrants. 
Additionally, Germany is expanding policies focused on the 
long-term adaptation and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Above 
all,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building a “welcoming cul-
ture” for immigrants, reviewing the national support structure for 
new arrivals, and developing recommendations for their in-
tegration into society.

Key words: Germany, Demographic Strategy, Population Policy, Family Policy, 
Regional Policy, Immigration policy


